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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 계약심사제도 운영 개요

1. 계약심사제도 개요

2. 계약심사 운영성과





계약심사제도 운영 개요

계약심사제도 개요

〇 계약심사제도 개념
〇 계약심사제도는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사업(공사 • 

용역 • 물품 등)의 입찰 • 계약을 하기 위한 기초금액 및 예정가격, 최저가 낙찰제 
대상공사의 입찰금액, 설계변경 증감금액의 적정성을 심사 및 검토하는 제도임

〇 계약심사제도 운영근거
O 지방재정법 제3조(지방재정운용의 기본원칙)
O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44조(재무회계에 관한 사항)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예정가격의 결정기준)

O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계약심사 운영요령)
〇 울산광역시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

O  계약심사 대상기관 및 사업

대상기관 심사내용 의무적 심사대상 사업

<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의회 사무처 
지방공기업 
출연기관

원가심사

• 공사
- 건설공사 : 추정금액 5억원(전문 3억원) 이상
- 전기• 기계• 소방• 정보통신• 문화재공사 

： 추정금액 1억원 이상
• 용역 : 추정금액 1억원 이상
• 물품 : 추정금액 2천만원 이상

<구 •군〉
-국 • 시비 보조사업 
-국 • 시비 재배정사업

설계변경
심사

• 계약금액 20억원 이상 공사의 1회 설계변경 
금액이 해당 계약금액의 10% 이상 증가시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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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제외 대상사업
〇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달발주 또는 조달청 원가 사전 검토사업 
〇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및 제44조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의 대상이 되는 사업 
〇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3조 및 제75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사업
〇 예정가격을 미리 작성하지 않는 사업이거나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정 등으로 

원가심사나 설계변경 심사를 할 여유가 없는 사업 
〇 사업의 성격이나 취지에 비추어 심사가 불필요하다고 울산광역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  업무처리 주요절차
• 심사요청서 접수 (발주부서 — 계약심사부서)

• 심사서류 검토 (공사, 용역，물품，설계변경)
> 심사대상사업 여부, 제출서류 누락여부, 예산확보 여부 등

• 계약심사
> 원가계산서 및 내역서 검토 
卜 관련규정 대비 검토
〇 기타 세부사항 심사
> 현장 확인(필요시)

• 심사결과통보서 작성 및 높

v 담당자 ᅳ 담당사무관 一)

• 심사결과 통보 (발주부서

• 심사결과를 토대로 발주금액 재산정후 결과보고 및 계약의뢰
> 발주부서 ᅳ 계약심사부서, 계약부서

• 심사완료(심사실적 관리)

〇

• 서류미비시 보완 및 사전협의
> 계약심사부서 발주부서
> 발주부서와 사전협의

I사결과 보고
부서장

0 계약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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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심사 운영성과

〇 추진경과
O 2006. 1. 12. 
O 2007. 3. 6. 
O 2008. 7. 1. 
O 2008. 10. 2. 
O 2012. 6. 30.

울산광역시 감사관실『계약심사담당』설치 
울산광역시 계약심사 원가분석자문단 구성 
행정지원국 소 속 『계약심사과』신설 
「울산광역시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직」제정 
감사 관 실 『계약심사담당』설치

〇  계약심사 추진실적
O 연도별 심사실적 (단위 : 백만원)

연도별 심사건수 심 스居액 평가금액 절감액 절감율(%)
계 3,915 2,068,389 1,933,769 134,620 6.6

2013년 384 389,613 372,234 17,379 4.5
2012년 718 779,397 733,747 45,650 5.9
2011 년 885 272,418 249,528 22,890 8.4
2010년 906 282,388 261,446 20,942 7.4
2009년 1,022 344,573 316,814 27,759 8.1

O 분야별 심사실적(2008~2013년) (단위 : 백만원)

구 분 심사건수 심사금액 평 7 居액 절 감  액 절감율(%)
계 4,235 2,223,702 2,076,933 146,769 6.6

공 사 1,299 1,887,365 1,762,362 125,003 6.6

용 역 1,332 255,485 238,069 17,416 6.8

물 품 1,540 46,786 43,984 2,802 6.0

설계변경 64 34,066 32,518 1,548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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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2013년 심사실적

< 총 괄 〉 (단위 : 백만원)

구 분 심사건수 심사금액 평 규 居액 절 감  액 절감율(%)

계 384 389,613 372,234 17,379 4.5

공 사 168 324,853 309,842 15,011 4.6

용 역 82 38,332 36,811 1,521 4.0

물 품 118 13,481 12,998 483 3.6

설계변경 16 12,947 12,583 364 2.8

< 기관별〉 (단위 : 백만원)

구 분 심사건수 심사금액 평 고 居액 예산절감액 절감율(%)

합 계 384 389,613 372,234 17,379 4.5

시(본청，사업소 등》 192 223,999 214,657 9,342 4.2

구 • 군 129 96,356 90,657 5,699 5.9

공기업 • 출연기관 63 69,258 66,920 2,338 3.4

〇



2013년 계약심사 사례집

표 . 2013년 분야별 계약심사 사레

1. 토목공사 분야

2. 건축공사 분야

3. 전기 • 기계 • 통신공사 분야

4. 용역 분야

5. 물품 분야





토목공사 분야

► O O T O 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사업 .................................. 13

- 0 〕대공원 장미원 확장공사 ..................................................15
► OOOO 하수도긴급정비공사 단가계약 .................................17
► c x x x j ~o a x ) 도로개설공사.........................................19
► C O C O 산업단지 진입도로개설공사 ......................................21
- 0 0 0 - 0 ) 0  도로확장공사[0 0 〕] ................................. 23

► O C O O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공사 ......................25

► O O ◦공 원  물놀이시설 조성공사 ..........................................27

- CO  OO 경관 산책로 조성공사 ...........................................29

► (XX〕10◦리길 조성사업 ......................................................30

- CCO  자전거길 정비사업 ..................................................... 32

- c o o (c x ) - r a 호선) 도로확장공사...................................34
► 0 3  (X X )지구 연안유휴지 개발사업 .................................. 37

► CCO  OGXX) 정비 및 문화재보존관리시스템 구축공사 •• 39

► CCOO 개발사업(OO항물양장정비) .................................41
► ◦ 0 0  생태하천 조성사업 ..................................................... 43

► OO OO 관광가도 조성공사 ..................................................45

► COD  QQO 숲 누리길 조성사업 ........................................47





. 2013년 분야별 계약심사 사례

_ _  0 0 0 0 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사업

〇  사업개요
〇 사업규모 :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오존시설 및 활성탄시설설치 등)

O 사 업 비 : 31,883,800천원 
O 사업기간 : 40개월

©  심사결과 ： 천%
^ bbbbbbbs8b&bb&&2̂  선jffljjjBBBIBIMBSk ŜSBSSBBBSBBBSSB̂ k

31,883,800 30,623,127 1,260,673 4.0%

〇 적용기준 및 법규
O 2013년 건설표준품셈 
O 2013년 울산광역시 건설공사 설계지침 
O 2013년 공사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〇  주요 심사내용
O 토사 절취 및 굴착 장비 변경 : B.H 0.7m3 — B.H l.Oirf 

O 구조물상부 피복성토 공법 변경
- 리어카 소운반+인력 고르기 및 다짐 ᅳ 기계시공 적용 

O 철근가공방법 변경 : 현장가공 ᅳ 공장가공
- 복잡 : 전 • 후오존접촉조, 중간가압장, 활성탄여과지, CT체류조
- 보통 : 밸브실, 유량계실

O 보조기층재(사급) 변경 검토 ᅳ 종합건설본부 잔토처리장 재생골재 사용 
O 토사 절취 및 굴착 단가조정 : 굴착장비 변경 B.H 0.7m3 — B.H 1.0m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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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일반자재 조정
- 휘 발 유 (/당 ) : 1,831.00원 _ ) 1,740.54원
- 경유(，당) : 1,610.00원 — 1,591.12원

※ 한국석유공사 국내유가동향(울산 1월1주) 적용
- H형강 ton당 : 923,860원 구 890,000원(가정1月 /80) 

^  현재도착도(25ton 이상 대량수요자)

〇 계약심사 착안사항
〇 원가계산요율 적용의 적정여부 
〇 표준품셈 및 자재단가 적용의 적정여부 
〇 경제적 자재단가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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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〇대공원 장미원 확장공사

〇  사업개요
〇 사업규모

- 장미식재 135종 13,670주(정원용 12,090주, 덩굴 1,580주)
- 벽천, 고래조형물, 우수저류조, 등의자, 평상 설치 등 

◦  사 업 비 : 2,330,000천원
〇 사업기간 : 100일

〇  심사결과 (단위 : 천원)
넜 경 ■ ■ 물 隊  々정■■■■■■■■벼!

2,330,000 2,127,870 202,130 8.7%

◎  적용기준 및 법규
O 2013년 건설표준품셈 
O 2013년 울산광역시 건설공사 설계지침 
O 2013년 공사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〇  주요 심사내용
O 수목라벨 내역적용수량 조정 : 수목라벨 227개소 ᅳ 214개소(A 13개소) 

※ 도면상 수량 확인결과 내역수량이 과다 계상됨 
O 철거수량 고재대 설계내역 반영

► 철거시설에서 발생되는 고재는 설계내역에 공제되도록 반영 
O 도로경계석 및 녹지경계석 설치공종 조정

► 경계석 기초설치를 위한 합판거푸집 시공제외

〇



계약심사 사례집
Uisan Metropolitan City

O 데크포장A,B 수량조정
► 바닥콘크리트 두께조정 : T150mm — TlOOmm

- 터파기 등 토공수량 연계조정 
〇 상수, 관수공 수량조정

► 터파기 단면 조정: 바닥폭 0.6m — 0.5m, 상단폭 1.2m 1.1m 
※ 테 ！ᅡ기，되메우기，잔토처리,모래포설 수량 연계조정

〇 부정형판석포장 단가조정(일위대가 13호표》
► 부정형 판석은 인조현무암으로 화강석판석포장 단가 조정적용

- 석공 : 0.4인— 0.35인, 보통인부 : 0.2인 — 0.17인 
〇 디딤석 놓기 단가조정(일위대가 16호표J

► 정원석 쌓기(Ton당) 품으로 단가산출 적용 
O 조경수 식재 단가조정(일위대가 45호표J

► 메타세퀘이아는 신규품목으로 가이식 제외
- 자재비 미반영

〇 재생골재 운반 단가조정(산근 2호표)
► 적재비 제외 : 울산광역시 건설잔토처리장 상차(로더 1.72m3；)
► 운반거리 : 13km 10km

► t4 : 0.42 — 0.15
〇 일반자재 조정 - 조달청 가격정보ᄀ 거래실례가격 및 물가정보지 가격 비교적용

► BY-PASS SYSTEM set당 : 2,500,000원 — 2,100,000원(물가자료 P373)
► 각재(외송) m3 당 : 4〇4,191원 33〇,480원(가격정보)
► 박리 제 £ 당 : 1,250원(저 유황) 433원(세 라콘G )
► 수중펌프 대당 : 8,264,000원 — 7,960,000원(물가정보 n P沈8)
► 철못 kg당 : 1,150원 — 850원(가격정보)

〇  계약심사 착안사항
〇 공종간 중복내용 포함여부 
〇 경제적 자재단가 적용여부
〇 현장여건을 고려한 경제적인 공법 및 자재선정 여부

〇



_  〇〇〇〇 하수도긴급정비공사 단가계약
세11，™w■，■"，시.

〇  사업개요
〇 사업규모 : 하수도 긴급공사 1식 
◦  사 업 비 : 320,〇〇〇천원 
O 사업기간 : 11개월

©  심사결과 (단위 ； 천원)

__B틀置■ _■0■■■ _■■■■■_ _■■■■■
320,000 292,000 28,000 8.8%

〇 적용기준 및 법규
O 2013년 건설표준품셈 

O 2013년 울산광역시 건설공사 설계지침 

O 2013년 공사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〇  주요 심사내용
O PE이중벽관 관부설접합 단가조정(일위대가 1~9호표)

► 공구손료 및 잡재료비 제외
O 콘크리트포장 단가조정(일위대가 105,106호표)

► 레미콘 규격조정 : 25-21-12 25-21-8

졌 재료비 연계조정
O 소형고압블럭헐기 단가조정(일위대가 114호표}

► 잡재료비 제외

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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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석분부설 단가조정(산근 12, 13호표)
► K (버킷계수) : 0.9 1.1

〇 일반자재 조정 - 조달청 가격정보, 거래실례가격 및 물가정보지 가격 비교적용
► 못(N75) kg당 : 1,150원 — 期0원(가격정보)
► 경 유 /당  : 1,757.〇9원 — 1,591.12원(부가세 제외)
► 휘발유 /  당 : 1,9：31.86원 1,74〇.54원(부가세 제외)
► 합판(내수 12mm) m2 당 : 10,807원 ->  7,946원

〇 계약심사 착안사항
〇 공종별 이중 계상된 시공수량 포함여부 
〇 현장여건에 따른 시설설치 필요성 및 적정자재 적용여부 
〇 경제적 자재단가 적용여부

〇



. 2013년 분야별 계약심사 사례

〇 〇 〇 〇 〇 〇 〇 〇 도로개설공사

〇  사업개요
O 사업규모 : 도로개설 L=1.27km(B=20.5m), 휴게공원 6천 m2 
〇 사 업 비 : 4,127백만원(도급 2,650, 관급 I ,477)
O 사업기간 : 15개월

율 심사결과 (단위 . 천원)

■ IB텔醫醫■
4,127,000 3,956,000 171,000 4.1%

〇  적용기준 및 법규
O 2013년 건설표준품셈 
O 2013년 울산광역시 건설공사 설계지침 
O 2013년 공사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〇  주요 심사내용
O 가드레일 철거수량 활용방안 검토

► 부채도로 구간 가드레일로 재사용하고, 잔여물량 활용방안 검토 
〇 배수관(배수관, 횡배수관, 종배수관) 평균터파기고 조정

► 터파기고 기준 : 계획고(F.H) ᅳ 노상면 
※ 토공수량 연계조정

〇 집수정,수로암거,우수받이, 우 수맨홀 평 균터 파기고 조정
► 터파기고 기준 : 계획고(F.H) ᅳ 노상면 
졌 토공수량 연계조정

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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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배수관 매설 터파기 경사 조정
► 배 수관(0600,800), 종배 수관( _ )  : 1 : 1.0 ^  1 : 0.3 

O 부체도로 설치 거푸집 조정
► 거푸집 : 합판 4회 ᅳ 합판 6회 

〇 도로표지병 설치간격(수량) 조정
► 설치간격[중앙선(양면), 좌 • 우측(단면)] : 3m — 8m 

- 그 외 위치별 설치간격 적정조정
〇 데리네이터 시공계획 제외

► 가로등 설치구간으로 도로표지병을 별도 설치하므로 데리네이터 불필요 
※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2. 시선유도표지 참조

〇 가드레일(SB-2) 설치계획 조정
► 부체도로의 기능을 감안하여 가드레일의 설치 필요성 재검토 후 실질적 필 

요구간만 설치검토(설치자재는 기존 철거가드레일 재사용)
〇 강관비계(3개월》단가조정(일위대가 19호표)

► 기구손료 : 노무비의 6% — 노무비의 5%
〇 전망데크 단가조정(일위대가 83호표>

► 구조용각관 설치 : 잡철물제작및설치(간단) 경량형강철골조 조립설치(내력식)
► 기초간격 및 기초형식 조정에 따른 수량 및 설치비 연계조정

〇 일반자재 조정 - 조달청 가격정보, 거래실례가격 및 물가정보지 가격 비교적용
► 맨홀사다리 개당 : 12,000원(S.T.S) — 3,30◦원(PE코팅사다리)
► 지주목(사각,1800) 조당 : 22,400원 — 18,000원
► 판재(외송) 너당 : 明4,6的.21원 330,750원
► 구조용각관 m당 : I 2,765원(lOOxlOOxT3.2) 8,32〇원(10〇x l〇〇xT2.3)
► 구조용각관 마당 : 4,473원(50><50><12.3) — 3,990원(50><50>다2.3)

〇 계약심사 착안사항
〇 공정에 따른 토공사 연계성 검토 및 불필요 공종 제거 
〇 표준품셈 및 자재단가 적용의 적정여부 
〇 현장여건에 따른 시설설치 필요성 및 적정자재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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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〇〇〇산업단지 진입도로개설공사

〇  사업개요
O 사업규모 : 도로확장 L=2.25km, B=20m 

◦  사 업 비 : 9,624,800천원 
O 사업기간 : 24개월

〇  심사결과 (단위. _

9,624,800 7,058,000 2,206,800 23.8%

〇  적용기준 및 법규
O 2013년 건설표준품셈 

O 2013년 울산광역시 건설공사 설계지침 

O 2013년 공사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〇  주요 심사내용
O 법면보호공 변경

- 줄떼, 평떼 ᅳ 거적덮기
O 우수관기초 자재변경 : 강모래(21,000원 /m3) 석분(1 3,000원 /m3)

〇 방음벽 설치수량 조정검토 : 현지 주민의견등을 감안 방음벽 설치수량 조정 
O 하수관내 이 조 사  단가조정(제씨호표)

- 일작업 량 : 270m — 420m(신설관)
- CCTV 카메라 및 적재차 : 6hr ᅳ 8hr

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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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하수관 수밀시험 단가조정(제20-22호표)
- 노임 수량 및 시험기구 사용시간 조정 

〇 H-Pile 운반비 삭제(산근 1이호표)
- 970,000원/ Ton — 890,000원 /Ton(현장도착도)

※ 물가정보 2쳐 p .81 참고

〇 일반자재 조정

- 목재(각재, 선당) : 389,221.5원 구 330,480원(조달청 가격정보)
- 판재(m3당) : 344,311원(미송) — 330,750원(외송, 조달청가격정보)
- 합판(내수1급, 선당) : 9,238원 一* 7,946원(조달청 가격정보)
- 박리제(세라콘 유로폼용, /  당) : 1,500원 — 533원(유통물가 2月 /96)

※ 물 1:2희석 사용

- 보조기층재(선당) : 16,000원 구 13,800원
- 휘 발 유 (/당 ) : 1,75〇.21원 — l ,73^ 48원
- 경유( / 당) : 1,601.8원 1,582.66원

※ 한국석유공사 국내유가동향(울산 1 져5주) 적용

- H-Pile(ton당) : 970,000원 一* 890,000원(물가정 보 2月 /81)
※ 현장도착도(25t(Dn 이상 대량수요자)

- 도로표지병(황백색양면, 130x110x30) 개당 
: 18,000원 — 8,580원(조달청 가격정보)
※ 관급자재(조달구매) 검토

- 지주목(삼발이, D55xL1800) 조당 : 15,000원 一> 8,500원(활생목, 물자2月 /354)

〇 계약심사 착안사항
〇 내역서 적용수량 및 수량산출서 산출수량 일치여부 

〇 경제적 자재단가 적용여부 
〇 수량산출 시 불필요한 시공구간 제외여부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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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  〇〇〇 〜 〇〇〇 도로확장공사[〇〇〇]

〇  사업개요
O 사업규모 : 교량가설 L=89m，B=20.9m 

◦  사 업 비 : 6,970,000천원 
O 사업기간 : 12개월

^  심 人 발 라  (단위 : 천원)
쇼 건 乂 설 B■■■■■콜̂^̂ 델̂■철틸 /ĵ SSSSSSSSBBŜ ŜSB̂ lik

6,970,000 6,705,000 265,000 3.8%

〇 적용기준 및 법규
O 2013년 건설표준품셈 
O 2013년 울산광역시 건설공사 설계지침 
O 2013년 공사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〇  주요 심사내용
〇 교량 시공계획(순서》재검토

► 공사중 기존교량 차량통행 가능여부 판단하여 가교설치 필요성 재검토
► 가교설치 필요시 교량 전폭시공으로 계획변경하여 가시설 공사비 조정 

〇 폐자재 적재 시공수량 제외
► 아스팔트포장깨기, 무근 및 철근콘크리트깨기 후 집토품으로 적재시행 

O 점토벽돌포장(교량구간) 단가조정(일위대가 33~35호표》
► 소형고압블록포장(T=6~8cm) 설치품 적용
졌 건설표준품셈 12-3_3 저속도로포장 1. 보도용 블록포장 참고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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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구조물터파기(토사 : 0~4m) 단가조정(산근 1호표)
► 작업반장 제외
► 버킷계수(K) : 0.9 —> 1.1

〇 구조물터파기(용수 : 0~4m> 단가조정(산근 2호표)
► 굴삭기 규격 (m3) : 0.7 l.Onf

► 작업반장 제외
〇 되메우기 및 다짐 단가조정(산근 3호표)

► 굴삭기 규격 (m3) : 0.7 —» 1.0
► 사이클타임 (Cm) : 16sec _—，，19sec

► 진동롤러(핸드가이드식 0.7ton)의 규격을 작업효율을 감안하여 조정 
O 사토운반 단가조정(산근 6호표)

► 덤프규격 : 15ton 24ton

► 상차장비(굴삭기) 규격 : 0.7 — 1.0
^  버킷계수(K), 사이클타임(Cm) 연계조정 

O 아스콘포장 단가조정(산근 61호표)
► 다짐장비 조정 : 진동롤러 ᅳ 탠덤롤러

O RPS 제작장 부지조성비 단가조정(산근 72호표)
► 부지임대기간 조정 : 공사기간 ᅳ 제작기간
► 부지임대료는 표준공시지가에 의한 임대료 산정
► 제작장 포설재료 : 쇄석골재(구입) — 재생골재(무대)

〇 강판운반 및 강교부재운반 단가 재검토(산근 89, 90호표)
► 제작공장의 위치확인 후 운반거리 재산정

〇 일반자재 조정 - 조달청 가격정보, 거래실례가격 및 물가정보지 가격 비교적용
► 경 유 /당  : U 55.27원 — 1,583.1원
► 휘발유 /  당 : 1,823.39원 — 1,732.11원
► 산소(6〇00//병) £ 당 : 3.25원 — 1.67원

〇  계약심사 착안사항
◦  내역서 적용수량 및 수량산출서 산출수량 일치여부 
〇 경제적 자재단가 적용여부 
〇 수량산출 시 불필요한 시공구간 제외여부

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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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0 0 0  산업단지 페수종말처리시설 설치공사

必  사업개요
O 사업규모 :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 Q=l ,100m3/ 일 
O 사 업 비 : 5,041,663천원 
O 사업기간 : 30개월

〇  심사결과

5,041,663
■■ 가 금  액

(단위 : 천원) 

설BBSBBHBHB틸

4,322,470 719,193 14.3%

〇  적용기준 및 법규
O 2013년 건설표준품셈 
O 2013년 울산광역시 건설공사 설계지침 
O 2013년 공사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〇  주요 심사내용
〇 원가계산서 재산정

-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에 따라 원계계산 재산정 
〇 공사손해보험료 삭감 : 손해보험 가입대상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4-3-10에 따라 추정가격 2M 억 
이상 공사 가입

O 가적치장운반(토사 L=0.1km) 공종 삭제
- 작업공정에 따라 터파기 및 되메우기 후 잔토 처리 물량은 사토운반으로 

가적치장 운반 불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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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순환골재운반 조정
- 시 잔토처리장에서는 관보호용 골재는 생산하지 않으므로 골재수급 방법 재 

검토
※ 석분(현장도착도) 13,000원/rrf 변경 검토 

〇 주철관 운반 수량 조정
- 3,040 Ton 3.04 Ton

◦ 폐수처리시설공사 구조물공 철근가공 및 조립 단가 조정(제48호표)
- 현장 가공 및 조립 : 394,096원/ Ton

공장가공 및 조립 적용(DB000.32〇00) : 258,530원/ Ton 

O 일반자재 조정
- 못(N75 kg당) : 1,150원 — 期0원(조달청 가격정보)
- 구조용 H 형강(ton당) : 930,〇〇〇원 — 900,000원(물가정보 2月 /81)
- 박리제(세라콘G , 합판용 /  당) : 1,500원 _* 433원(유통물가 2月 /9句 

※ 물 1:2 희석 사용
- 박리제(세라콘V-Coat, 유로폼용 /  당) : 1,50◦원 一* 533원(유통물가 2月 /%)

※ 물 1:2 희석 사용
- 산소(고압가스, H 당) : 2死원 — 1.83원(물가자료 2月 下 /33)
- 합판(내수1급, 선당) : 11,714원 — 7,371원(조달청 가격정보)
- 아스팔트(RSC - 4, 3) 드럼당 : 160,000원 — 130,000원(조달청 가격정보)

◎  계약심사 착안사항
〇 원가계산요율 적용의 적정여부 
〇 표준품셈 및 자재단가 적용의 적정여부 
〇 경제적 자재단가 적용여부 
0  수량산출 시 불필요한 시공구간 제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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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〇 〇 〇 공원 물놀이시설 조성공사

〇  사업개요
〇 사업규모

- 물놀이시설 설치 1식
- 막구조파고라 등 설치 1식 

◦  사 업 비 : 943,200천원
O 사업기간 : 60일

심사결과 (단위 ； 천원)

^ ■ B ! ^ 圖 ■  ■ ■ ■ ■ 墨 _심사요청금액

943,200 895,000 48,200 5.1%

〇 적용기준 및 법규
O 2013년 건설표준품셈 

O 2013년 울산광역시 건설공사 설계지침 

O 2013년 공사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〇  주요 심사내용
O 탄성포장(t75, 고무칩) 단가조정(제7호표)

- 고무칩 자재단가 조정 : 사급(127,000원 /m2) —)  관급(110,000원 /m2)

- 현장설치도이므로 탄성보도 포장품 삭제 

〇 일반자재 조정

- 목재(각재, m1 당) : 479,040원 — 33〇,48〇원(외송, 가격정보)

〇



계약심사 사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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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N75 kg당) : 1,478원 — 85〇원(조달청 가격정보)

- 박리저ᅵ(세라콘G , 합판용 /  당) : 1,250원 — 433원(유통물가 2月 /96) 
※ 물 1:2 희석 사용

- 합판(내수1급, 너당) : 8,062.35원 — 7,3기원(조달청 가격정보)
- 포천석 (T30 버너, m2당) : 32,000원 — 25/455원(조달청 가격정보)

◎  계약심사 착안사항
0  표준품셈 적용의 적성성 여부 
〇 불필요한 시공수량 공제여부 
〇 경제적 자재단가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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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  〇 〇 〇 〇 경관 산책로 조성공사

〇  사업개요
〇 사업규모

- 데크로드 설치 : B=1.5~2.0m, L=375m

- 산책로, 쉼터조성 및 식재공사 1식 
O 사 업 비 : 1,000,000천원
〇 사업기간 : 10개월

〇  심사결과

1 ,000,000

평 가 금 액

930,000

(단위 : 천원)

■ ■ ■ ■ ■ ■  ■ ■ ■ ■ ■ ■

70,000 7.0%

O 적용기준 및 법규
O 2013년 건설표준품셈 
O 2013년 울산광역시 건설공사 설계지침 
O 2013년 공사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〇  주요 심사내용
O 데크로드 기초간격 조정 검토

- 기초부재에 작용하는 외력에 대한 구조검토 후 경제적 간격 선정 
〇 일반자재 조정

- 데크로드 기초 L 형앵커볼트 규격 및 단가오류 조정 : 036XL8OO — M12XL200

〇  계약심사 착안사항
〇 경제적 자재단가 적용여부 
〇 시공방법에 맞는 적정한 건설품셈 적용여부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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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 100리길 조성사업

◎  사업개요
〇 사업규모 : 등산로정비 221m3(목재계단 2개소, 쉼터 1개소) 
O 사 업 비 : 320,000천원 
〇 사업기간 : 5개월

公 심사결과
쇼 경 ^ ^ ^ 별 떨 8̂ 철醜

320,000 253,000

감 액

67,000

(단위 : 천원)

! ■ ■ ■ ■

20.9%

〇 적용기준 및 법규
〇 2013년 건설표준품셈 
〇 2013년 울산광역시 건설공사 설계지침 
0  2013년 공사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O  주요 심사내용
〇 데크로드 • 계단 단위수량 조정

► 데크로드 판재 측면마감 폭 조정 : 0.2m ᅳ 0.15m

► 데크로드 멍에용 구조용강관(10〇x1〇〇x2.3T) 길이조정 
- 길이 : 1.5mx2 — 1.3mx〇.667

► 구조용강관(10〇x l〇〇x2.3T) 재료할증 : 7% — 5%
► 철골설치품셈 : 잡철물제작설치(보통)

— 경량형강조립 및 설치(내력식)
※ 일위대가 연계조정



► 계단용 NON-SLIP 설치제외
※ 데크판제(솔리드형) 자체의 요철이 있어 논슬립 불필요 

O 합판거푸집 단가조정(일위대가 제1호, 제27호)
► 합판거푸집 (1 회) : 제1호표 — 제27호표 

^  데크기초A ,B,C  일위대가 연계조정
O 목도운반(인력》단가조정(산근 2~4호표)

► 제 일  실작업시간) : 꼬)0분 — 450분
O 일반자재 조정 - 조달청 가격정보, 거래실례가격 및 물가정보지 가격 비교적용

► 구조용강관(50서0><2.31) m당 : 4,631원 — 4,440원
► 기 -형강1(5〇x5〇x5T) m당 : 3,732원 — 3,374원
► 못(N l5〇) kg당 : 1,2643원 M0원
► 못 (N75) kg 당 : 1,200원 — 850원
► 박리제(목재,합판용)，당 : 1,250원 했3.3원(제스폼 G-5)
► 경유 / 당 : 1,659원 1,542.1 원
► 산소 /  당 : 2.3원 — 1.67원

〇  계약심사 착안사항
O 표준품셈 적용의 적성성 여부 
〇 불필요한 시공수량 공제여부
〇 설계내역 적용수량 및 수량산출서 산출수량 일치여부 
〇 경제적 자재단가 적용여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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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〇〇 자전거길 정비사업

〇  사업개요
O 사업규모 : 자전거도로 정비 L=6.5km 

◦  사 업 비 :  1,430,〇〇〇천원 
O 사업기간:  3개월

〇  심사결과 (단위 : 천원)

1,430,000 1,346,400 83,600 5.8%

〇 적용기준 및 법규
O 2013년 건설표준품셈 

〇 2013년 울산광역시 건설공사 설계지침 
〇 2013년 공사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  주요 심사내용
O 보조기층용 자재 변경

► 보조기층재 : 혼합골재 一— 재생골재(무대)
※ 울산시 건설잔토처리장 재생골재 활용, 운반비 계상 

〇 현장사무실, 창고 설치수량 조정
► 사무실, 창고 : 산업로, 장생포로 구간 각 1개소 ᅳ 산업로 및 장생포로 구간 

1 개소
- 2개 구간이 겹쳐 있으므로 중간지점에 1개소만 설치운영



〇 보도블럭 자재 할중율 조정

► 할증률 : 8% 4%
O 잔토 단가조정(산근 2호표)

► 적재품 삭제(흙깍기 시 적재)

〇 일반구매자재 - 조달考 가격정보 및 시중거래실례가격 적용

► 경 유 / 당 :  1,685.56원 — 1,538.84 원
► 휘 발 유 / 당 :  1,878.763원 — 1,715.76 원
► 모래 rtf당 : 35,000원 23,000원
► 아스팔트유제 (RSC-3) /당  : 800원 — 的0원

O 버스승강장 제작 및 철거비 견적단가는 부가가치세 포함여부가 불분명 하므로 
견적가격 재조사 필요

〇 버스승강장 제작비를 설계내역 경비항목에 반영하였으나 설치품이 포함되어 
있을 뿐 버스승강장은 자재에 해당되므로 재료비에 반영검토

〇  계약심사 착안사항
〇 불필요한 시공수량 포함여부 
〇 현장여건을 고려한 시공공법 및 작업량 선정여부 
〇 건설공사 표준품셈 적용 적정여부
〇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건설공사의 순환골재•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사용용도 

및 의무사용량에 관한 고시」적용여부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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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  0 0 0 ( 0 0 - 0 0 호선) 도로확장공사

〇  사업개요
〇 사업규모 : 도로확장 L=2.52km(B=15m；) 
O 사 업 비 : 5,207,000천원
〇 사업기간 : 5개월

必 심사결과 (단위 . 천원)
乂 정 ! 날  쇼펠■BBBBBSfiSByHiBBBBi ■렇■혈■■■■qjqs현발 义전gjyy■藝를qjqqqiqqq房!‘

5,207,000 4,999,990 207,010 4.0%

〇 적용기준 및 법규
O 2013년 건설표준품셈 

〇 2013년 울산광역시 건설공사 설계지침 
〇 2013년 공사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公 주요 심사내용
〇 2013년 토목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조정

► 공사원가계산 시 비목별 공사규모 재확인 후 적용조정 
〇 건설폐기물 적재 시공제외

► 구물물헐기 및 포장깨기 공종의 들어내기품과 중복되므로 적재수량 제외 
〇 본선부 토적표(14) 수정

► 측점 1+ : 측구터파기 2.0 ᅳ 0
► 측점 1+160 : 측구터파기 3.2 ᅳ 구조물터파기 3.2

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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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비탈면보호공 공법조정 검토
► 법면보호공 : 줄떼, 평떼 — 거적덮기 

〇 수로암거 수량조정
► 동바리 : 가로X세로 — 사로X세로-헌치면적
► 비계 : 구체높이 - 0.4 구체높이(바닥슬라브 상단면 기준) - 0.5
► 아스팔트 방수 : 2회 - > 0 

※ 수로암거 방수 불필요
O L 형옹벽, 역L형옹벽 드레인보드 수량조정

► 드레인보드 설치 높이
- 전면부 노출면(구체높이 - 0.7) - 0.5 ->  전면부 노출면(구체높이 - 1.0) - 0.5 

※ 설계도면 참고 
O 도로경계석 시공방법 조정

► 사다리꼴모양 기초시공(거푸집 시공제외)
.____ 25 0 _____ .
ps네 구 ,

1 I 卜 : 서  \ ! 1 ____
〇T ’  150x 150x 1,000 〇r ，’  150x 150x 1.000

t 3 —
.

匕스2•스 I、 — >

■' 거푸집

r d —
s !2 r -  公— I O丄 ]—  스…- 乂 '、

느 !____ (합판6회)
— 2〇〇 ——1 玄方니一2石5—"

^— 250

^  감 사관 -6401 (2013.6.25)호에 따라 조정 -  일위대가 제73,74,75호표 
연계 조정

O 철근가공 및 조립 시공수량 조정 (배수공, 구조물공, 교량공)

► 가공되지 않는 원형의 철근은 가공수량에서 제외, 조립수량으로만 계상 
〇 철근가공 공종조정검토

► 철근가공: 현장가공 ᅳ 공장가공
※ 경제성과 현장 안전관리 효율성을 감안하여 공장가공으로 조정검토 

〇 운곡교 가설벤트 규격조정
► 가설벤트 폭(B) : 7.Mm(대장교) — 6.6m(운곡교)

※ 운곡교 규격에 맞는 일위대가 산출적용

O 아스콘 자재 조정적용
►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의무사용량(I 5%이상) 대상이므로 기층용 아스콘(M 67) 

재생아스콘 적용검토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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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가도공 가배수로 수량조정
► 가배 수로 : 318m(부대 공수량산출서 ) 〇 84m(교 량공수 량산출서 )

※ 교량공과 부대공의 가배수로 수량이 상이하므로 조정
〇 가도공 포장자재 조정

► 아스콘기층 : 일반가열아스콘 ᅳ 재생아스콘
► 보조기증 : 혼합골재(사급) — 재생골재(무대)

- 본선포장 보조기층재로 재사용
※ 울산광역시 건설잔토처리장 재생골재 사용(관리부서 사전협의 필요)

〇 보도용난간설치 시공도면 및 수량산출서 작성
► 수량산출서 작성미비로 확인불가

- 일위대가 제76호표 수량근거 불명확 
O 사급자재 조정검토

► 보조기층 : m 〇mm(혼합) — 재생골재(무대)
※ 울산광역시 건설잔토처리장 재생골재 사용(관리부서 사전협의 필요)
- 가도용 보조기층재 재사용수량 감안하여 수량 감 조정 

〇 교명판 및 설명판 재질변경 검토
► 재질 : 황동주물 — 판석(석재)

〇 PE원형맨홀거푸집 (0900,1200,1500,1800) 단가조정
► 2013 건설표준품셈 "합성수지(P.E)원형 맨홀 거푸집" ('08년 보완) 적용

〇 일반자재 조정 - 조달청 가격정보, 거래실례가격 및 물가정보지 가격 비교적용
► 프로판가스(일반용) kg당 : 1,764원, 1,476원 나 1,250원
► 지주목(0的, L1800) 조당 : 12,000원(방부활생목) 구 10,000원(활생목)
► 콘테이너(사무실, 3x9x26) 동당 : 3,600,000원 — 2,944,000^1
► 산소(4 0 /) 병당 : 13,000원 — 11,000원

©  계약심사 착안사항
〇 불필요한 시공수량 포함여부 
〇 현장여건을 고려한 시공공법 및 작업량 선정여부 
〇 건설공사 표준품셈 적용 적정여부
〇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건설공사의 순환골재•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사용용도 

및 의무사용량에 관한 고시」적용여부



• 2013년 분야별 계약심사 사례

^  〇〇 〇〇〇지구 연안유휴지 개발사업

必  사업개요
〇 사업규모
- 유휴지 개발사업 A=115,000m3
- 공원관리동 및 캠핑장관리동 각 1개소
- 진입도로 B=8m, L=773.7m 

◦  사 업 비 : 5,290,210천원 
O 사업기간 : 12개월

〇  심사결과

5,290,210

f  평 규 금  액

4,971,000

(단위 : 천원)
신通Baagm am aa田i  ■셨酸!™« « 田田田田敎.

319,210 6.0%

◎  적용기준 및 법규
O 2013년 건설표준품셈 
O 2013년 울산광역시 건설공사 설계지침 
O 2013년 공사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〇 주요 심사내용
O 기타경비 조정

- 기타경비 비율 : 6.6% — 6.5%
O 보조기층재 자재변경(주차장, 진입도로, 오토캠핑장 둥》

- 혼합골재 ᅳ 시 잔토처리장 재생골재 활용
봤 자재비 및 적재비 무대, 운반비(덤프24Ton) 반영

〇



계약심사 사례집 ® 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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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도로경계석 시공방법 변경
- 기초 경사형으로 변경(거푸집 시공제외:)

，스크，，’ ’  150x150x ’  150x

— > <•，-

- i-a ----------------- -------

※ 레미콘자재 및 타설수량 조정，합판거푸집 수량제외
〇 디자인난간 제작설치 단가조정

- 난간 제작 단가산정에 대하여 복수 견적단가 추가 비교 후 경제적인 단가 
재산정

〇 야외무대 데크설치, 데크평상 A . B  단가조정(제94, 95, 96호표)
- 각관 설치 : 잡철물제작설치(간단) — 경량형강 철골조 조립설치(내력식)

※ 건설품셈 건축부문 7- 9 적용
〇 일반자재 조정

- 휘 발 유 (/당 ) : 1,753그5원 — 1,73462원
- 경유(，당) : 1,59407원 — 1,557.48원

※ 한국석유공사 국내유가동향(울산 7월1주) 적용
- 아스팔트(RSC - 4, 3) 드럼당 : 160,000원 — 130,000원(조달청 가격정보)
- 컨테이너(사무실용, 3x12x2.6) EA당 : 4,900,〇〇〇원 — 3,680,000원(조달청 가격정보)
- 컨테이너(창고용, 3x6x2.6) EA당 : 2,900,000원 — 1,980,000원(조달청 가격정보)
- 컨테이너(창고용, 3x6x2.6) EA당 : 2,300,〇〇〇원 — 1,932,000원(조달청 가격정보)
- 합판(내수1급, 12x1220x2440) m2당 : 7,946원 — 7,711원(조달청 가격정보)

〇  계약심사 착안사항
〇 불필요한 시공수량 포함여부 
〇 현장여건을 고려한 시공공법 및 작업량 선정여부 
〇 표준품셈 및 자재단가 적용의 적정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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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  0 0 0  0 0 0 0  정비 및 문화재보존관리시스템 구축공사
W  —

〇  사업개요
〇 사업며우，-

ᄎ기촌펜스 및 석축기단 철거, 데크설치 # 주변정리, 잡목제거 등 
- 반구대암각화 : 기존펜스 철거, 알루미普펜스 설치 

◦  사 업 비 : 266,2的천원 一一—
O 극압켜간 : 착공일로부터 3개월

〇  심사결과

266,261
fT

w-.....................
f 평 가 금 액

212,742c

(단위 : 천원)

■■■■■■
53^519 20.1%

〇 적용기준 및 법규
O 2013년 건설표준품셈 

O ：(〇13년 울산광역신 건설공ᅯ설계지침 

O 2〇13년 공사원즈ᅵ•계산-제비율 적용기준

〇  주요 심사내용 — ___
O 토사 폐기물 운반(27.59m3) 및 처리비(건성책!!) 삭제

- 되메크:기 처리로 토사 폐기물 수량 없음
〇ᄉ건축물현장정리 및 보호막설치(74.4m2；)j i 科 ^
우마사토  폐기물운반 수랑1 조정

- 50.50m3 — 42.93rtf f

한



계약심사 사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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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마사토 폐기물처리 수량 조정

- 75.75 ton 64.40ton

〇 건축물현장정리 단가조정(제1호표)
- 보통인부 0.15/m2(철근콘크리트조)

一— 0.07 인 /nf( 목조)
O 평데크-독립기초형 단가조정(제18호표)

- 잡철물제작설치(간단)
— 경량형강 철골조 조립설치(내력식)
※ 건설품셈 건축부문 7 -9  적용

O 단위표시 오기 조정
- 천전리각석 주변정비공사 운반공사 단위오기 조정 : ton ᅳ m3
- 반구대암각화 주변정비공사 운반공사

— 운반거리 오기 조정 : 1,010m — 500m

◎  계약심사 착안사항
〇 현장여건을 고려한 적정자재, 공법 및 시공수량 적용여부 
〇 건설공사 표준품셈의 적정 적용여부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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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〇〇〇개발사업(〇〇향 물양장 정비)

◎  사업개요
〇 사업규모

- 전통담장 L = 504m(h=1.5m), 황토포장 384.5m2, 사각정자 1개소 
O 사 업 비 : 1,035,121천원

O 사업기간 : 6개월

©  심사결과 . 천원ᅩ
/셨S B B B B B B B B B B S k  /JSSSBSSBBSBSBUBS^

1,0沈 ,121 987,600 47,521 4.6%

o  적용기준 및 법규
O 2013년 건설표준품셈 

O 2013년 울산광역시 건설공사 설계지침 

O 2013년 공사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〇  주요 심사내용
O 환경보전비 조정

- 환경보전비 삭제
► 환경오염방지시설이 직접공사비(오탁방지막)로 반영되어 있으므로 환경 

보전비 삭제

O 수량산출 오류 알루미늄난간(58M) 삭제

〇



계약심사 사례집
Ulsan Metropolitan City

o  와이어메쉬깔기, 비닐깔기

- 콘크리트포장품(산근 20호표)어ᅵ 비닐깔기 및 철망깔기, 포설, 양생 둥이 포함 
된 것이므로 재료비를 제외한 노무비 삭제

O 레미콘타설 단가조정
- 레미콘타설 — 콘크리트포장(품셈 12-3-2)으로 조정 

O 일반자재 조정
- 못(N75 kg당) : 1,150원 — 850원(조달청 가격정보)
- 와이어메쉬(#8-l5〇x l5〇, m2당) : 2,080원 — 1,95〇원(물가정보 8月 /p .lll)

- 컨테이너하우스(창고용, 3x3x2.6) EA당 : 1,700,000원 — 1,530,000원(조달청 
가격정보)

- 합판(내수1급, 12x1.22x2.44 m2당) : 7,946원 — 7,711원(조달청 가격정보)
〇 각종 견적처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복수견적을 첨부하고 경제적 단가 적용

〇  계약심사 착안사항
〇 원가계산 및 제경비 적정성 여부 
〇 현장여건을 고려한 적정자재, 공법 및 시공수량 적용여부 
〇 건설공사 표준품셈의 적정 적용여부

〇



r n . 2013년 분야별 계약심사 사례

〇〇〇 생태하천 조성사업

◎  사업개요
O 사업규모 : 식생수로 조성, 생태호안 조성 L=239m, B=4m 등 
◦  사 업 비 : 968,000천원 
O 사업기간 : 6개월

〇 심사결과

심사요청금액

968,000

(단위 : 천원)

I E B m H M  H m E B R I  H mB I h H
778,353 189,647 19.6%

◎  적용기준 및 법규
O 2013년 건설표준품셈 

O 2013년 울산광역시 건설공사 설계지침 
O 2013년 공사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〇  주요 심사내용
◦  부대공 가물막이공 삭제 검토

► 하천 유지수 부족등 현실태상 가물막이공 필요성 낮음 

〇 조경석 헐기는 석축헐기 품을 적용 검토
► 조경석 쌓기품의 5〇%(21,972원 /m2) 석축(메쌓기)헐기 (8,0ZL원 /m2) 

〇 토공(흙깍기,터과기,되메우기 둥》건설기계장비 조정
► 굴삭기 0.4m3 — 0.7m3
► 덤프트럭 15ton 24ton

o



계약심사 사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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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자연석 헐기 수량 오류 수정
► 도면상 연장과 수량산출서 상 헐기 연장 불일치 

〇 날개벽 헐기 수량 오류 수정
► 수량산출서 상 수식 오류 : 1.2m ᅳ 12m 

〇 호안공품 및 계단설치품 조정
► 조경석 쌓기품 ᅳ 전석 쌓기품으로 변경 

O 하천모니터링
► 시 산하기관(보건환경연구원) 활용 또는 별도 용역 발주 검토 

〇 조경 수목자재 사급전환 검토
► 시공시 자재업체와 시공업체간 책임소재 불명확하여 시비의 소지가 있어 

시 발주시 조경수목 사급자재로 반영
〇 컨테이너 사무실 단가조정(일위대가 22호표호

► 보통인부 : 0.40인 — 0.38인
※ 동지역업체 수주시 사무실 설치 필요성 결여 정산철저 

O 컨테이너 창고 단가조정(일위대가 23호표호
► 보통인부 : 0.40인 — 0.38인

〇 관급자재 조정 - 조달청 나라장터 등록제품 비교적용
► 아스콘 기층(#467) : 재생아스콘 사용 검토
► 조경석 (300x400x500) ton당 : 27,350원 구 24,000원
► 조경석 (400x500x600) ton당 : 29,850원 - )  26,500원
► 조경석 (300x400x500) ton당 : 39,060원 — 27,000원

◎  계약심사 착안사항
〇 표준품셈 적용의 적정여부 
〇 현장여건에 적합한 단가 적용여부 
〇 수량산출 및 자재단가 적용의 적정여부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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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〇 〇〇 관광가도 조성공사

〇  사업개요
O 사업규모 : 보차도 정비 L=0.617km, B=8~10m 

◦  사 업 비 :  1,208,000천원 
O 사업기간 : 12개월

〇 심사결과

평 가 금 액

1,133,170

圖■
1,208,000

(단위 : 천원)

繼 ■ ■ ■ >
74,830 6.2%

〇 적용기준 및 법규
O 2013년 건설표준품셈 
O 2013년 울산광역시 건설공사 설계지침 
O 2013년 공사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〇  주요 심사내용
O 배수공 원형수로관 측면 보호콘크리트 삭제 검토

► 측면 보호콘크리트 100mmx200iran(2개소) 불필요 삭제, 이와 연계하여 거푸
집 수량 삭제 및 토공량 재산정 -

〇 과속방지턱 설치 규격 조정
► 도로안전시설설치 지침에 의거 과속방지턱 설치 규격 조정 L=4.0m-^3.6m 

O 스토리텔링북 제작 별도 발주 검토
► 스토리텔링북 제작은 공사와 관계가 없는 별도 용역발주 항목이므로 분리 

발주 요망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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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원형측구수로관(300~태)Okg미만) 설치 단가조정
► 형틀목공 0.049인 — 보통인부 0.049인 적용 

O 원형측구수로관 설치 (150~300kg미만》단가조정
► 형틀목공 0.036인 — 보통인부 0.036인 적용 

〇 기존측구뚜껑철거 단가조정
► 설치품의 70%적용 ᅳ 50%적용 

O 터파기(산근 7호표후
► 기계경비 조정 80% —> 90%

〇 관급자재 조정 - 조달청 나라장터 등록제품 비교적용
► 아스콘 #467 기층용 재생아스콘 사용 검토

〇 일반자재 조정 - 조달청 가격정과 거래실례가격 및 물가정보지 가격 비교적용
► 아스팔트(RSC-3,4) : 160,000원 — 130,〇〇〇원
► 합판 12mm 선당 : 9,515원 — 7,711원
► 경 유 ，당 : 설계수정시 유가로 조정요망
► 휘발유 /당  : 설계수정시 유가로 조정요망
► 각재(외송) m3 : 404,191원 — 330,480원
► 못 N75 kg 당 : 1,150원 _수 850원
► 담쟁이 녕쿨 2~3년생 x L0.4 주당 : 1,250원 — 1,200원
► PP mat m2 당 : 900원 — 600원
► 컨테이너사무실 동당 : 2,900,〇〇〇원 ᅳ 2,700,000원
► 컨테이너창고 동당 : 2,300,000원 — 2,100,000원
► 프로판가스 kg당 : 1,303원 1,285원
► 보통철선 #8, 4.0mm kg당 : 1,270원 — 1,170원

〇  계약심사 착안사항
〇 표 준 품셈 적용의 적정여부 
〇 현장여건에 적합한 단가 적용여부 
〇 수량산출 및 자재단가 적용의 적정여부

^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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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  〇〇〇 〇〇〇 숲 누리길 조성사업

〇  사업개요
〇 사업규모 : 계단 및 운동시설 설치 등 조경공사 1식 
◦  사 업 비 : 542,460천원 
O 사업기간 : 90일

公 심사결과 (단위 ： 천원)

■룹3§置롤롤_ _羅〇■별■ ■■■■■■
542,460 491,400 51,060 9.4%

◎  적용기준 및 법규
O 2013년 건설표준품셈 

O 2013년 울산광역시 건설공사 설계지침 

O 2013년 공사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〇  주요 심사내용
O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공사규모 산정 오류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공사규모는 재 료비 (관급포함)와 직 접 노무비 합계 
(5억미만)로 산정하여야 함에도 불구 총공사비(5억이상-50억미만)로 산정

► 재계상시 현장설치도 관급자재 제외

O 공사시 운동시설 철거 물량 반드시 실물량으로 조정
► 운동시설 철거 물량(운동시설 단위중량, 콘크리트 기초)에 대하여 실물량으로 

변경 조정

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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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잡철물설치 단가조정
► 잡철물제작설치(간단) 경량형강 철골조 조립설치(비내력식)

※ 건설품셈 건축부문 7- 9 적용
〇 계단설치품 조정

► 자연석 쌓기품 ᅳ 전석 쌓기품으로 조정 
〇 원주목 계단설치품 조정

► 현지 여건상 잔토처리 물량 삭제
〇 목재가공 및 설치 단가조정(일위대가 38호표)

► 상등구조 건축목공 16.975인 보통인부 1.848인
— 보통구조(상)적용 건축목공 8.760인 보통인부 0.明8인 

〇 운동시설 철거
► 기초콘크리트 26개소 16개소

〇 사각평상 수량(중량) 산출자료가 없으므로 자료 첨부하여 재산정
〇 일반자재 조정 - 조달청 가격정보, 거래실례가격 및 물가정보지 가격 비교적용

► 시멘트 40kg 포장 : 5,000원 — 4,400원
► 합판 1 2 _  rrf 당 : 9,515원 7,711원
► 경 유 /당  : 설계수정시 유가로 조정요망
► 휘발유 /당  : 설계수정시 유가로 조정요망
► 각재(외송) m3 : 4 0 4 , 원 — 원
► 못 N75 kg 당 : 1,150원 — 850원
► 퍼티 #319 : 3,833원 3,090원
► 미송대패가공 3600x200x200미만 m3당 : 1,500,000원 — 1,440,000원
► 프로판가스 kg당 : 1,303원 — 1,285원
► 보통철선 #8, 4.0mm kg당 : 1,270원 1,170원
► 아세틸렌, 98% : 12,000원 — 9,020원
► 연마지 #120, 매당 : 230원 200원

〇  계약심사 착안사항
〇 표준품셈 적용의 적정여부 
〇 현장여건에 적합한 단가 적용여부 
〇 수량산출 및 자재단가 적용의 적정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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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〇〇〇 기술센터 건립공사

〇  사업개요
〇 사업규모 : 지하3층/지상11층, 교육연구시설 24,584너 
O 사 업 비 : 20,的5,305천원 
O 사업기간 : 25개월

〇 심사결과
쇼않!■팔!델|활팔||■■田̂빌

20,615,305 19,178,875

(단위 : 천원)

■■■■■■■
1,436,430 7 %

〇  적용기준 및 법규
〇 2013년 건설공사 표준품셈 및 실적공사비 

〇 2013년 공사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〇  주요 심사내용
〇 비계다리 공종 삭제(공사현장 여건상 불필요, 공사 중 필요시 설계변경으로 

반영)

〇 철근가공조립 국토부 실적 공사비 적용
- 일반건축(보통) 380,169원/ ton — 공장가공조립(복잡) 258,099원/ ton 

〇 철재커텐박스 단가 산출방법 조정

- 잡철물제작설치(간단) 품을 적용하여 단가 계상
O 조립식패널(SGP칸막이;), SGP도어, 악세스후로아 구매방법 조정

- 사급자재 一> 관급자재

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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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지하주차장, 로비 등 수량 조정
- 바닥, 천정 마감재 수량 산출시 기둥면적부분 공제하고 계상 

〇 강관동바리
- 3단보강 — 2단보강(공사 중 필요시 설계변경으로 3단보강 반영)

O 석재타일붙이기
- 자기질타일붙이기 18,774원/너  — 국토부실적, 석재타일붙이기(바닥) 노무비 

15,829원 /irf
O 적삼목데크바닥설치

- 품셈, 노무비 11,885원 /m2 — 국토부실적, 목조마루널깔기 10,420원 /
O AL몰딩설치

- 품셈, 4,247원/m  — 조달청 시장시공가격, 노무비 880원/m (재료비 별도)
O 주요자재 적용단가 조정

- 세면대 : 75,000원/m  — 가격정보, 65,900원/m

- 섬유단열재 100mm : 9,000원 /m2 — 가격정보 , 7,590원 /m2
- 발포폴리스티렌단열재 90mm : 6,712원 /m2 — 가격정보, 6,010원 /rrf

◎  계약심사 착안사항
O 자재단가 적용시 시중거래실례가격, 조달청 가격정보, 물가정보지 가격과 비교 

적정단가 적용여부
〇 시공방법에 맞는 적정한 건설품셈 적용여부

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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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 _  〇〇 문화체육센터 공연장 실내공사

◎  사업개요
〇 사업규모 : 공연장 실내마감 및 진동소음제어공사 
◦  사 업 비 : 4,579,674천원 
O 사업기간 : 4개월

©  심사결과 (단위 . 천원)

4,579,674 4,250,796 328,878 7.2 %
A

7.2 %

〇 적용기준 및 법규
O 2013년 건설공사 표준품셈 

O 2013년 공사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〇  주요 심사내용
O 공사원가계산서 제요율 조정

- 산재보험료 : 노무비 x3.6% ᅳ 노무비 x3.7%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재+직노)x l .88% — 특수및기타(재+직노)x〇.91%+1,647천원

- 환경보전비 : (재+직노+산경)x〇.5% — (재+직노+산경)x〇.3%
- 하도급지 급보증서 발급수수료 : 0.069% — 0.07%
- 간접노무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 : 1% — 적정요율로 계상 

O 보양 수량 조정
- 바닥 콘크리트타설(객석, 무대) 부분 면적만 적용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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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불필요 공종 삭제

- 자재소운반, 자재대운반 : 자재는 현장도착도임 
〇 일위대가 적용 품 조정

- 철근가공 및 조립 수량 : 0.05ton — 0.0159ton

- 강판 L자형스틸플레이트설치 : 잡철물제작설치(간단)으로 계상
- 바닥마운트 설치 노무비 : 잡철물설치 품으로 별도 계상
- 바닥콘크리타설 : 기계비빔타설 ᅳ 콘크리트펌프차 배관타설로 계상 

O 주요자재 적용단가 조정
- 차음석고보드, 12.5t : 3,580원/선 ->  2,990원/ m2

- 차음석고보드, 15t : 4,352원/ rrf 나 3,880원/네
- MDF 9t : 3,897원/ m2 2,976원/ m2

- 내수합판 12t : 11,593원 /m2 구 7,740원 /m2

◎  계약심사 착안사항
〇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적용여부
〇 자재단가 적용시 시중거래실례가격, 조달청 가격정보, 물가정보지 가격과 비교 

적정단가 적용여부
〇 공사의 특성상 불필요한 공종 포함여부 
〇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의한 적용 품셈 적정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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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〇 장에인 복지관 건립공사

◎  사업개요
〇 사업규모 : 지상4층 노유자시설, 2,253.65irf 

O 사 업 비 : 3,015,269천원 

O 사업기간 : 10개월

O 심사결과
쇼정BBBBBBBBBBBB&k

3,015,269 2,718,550

(단위 : 천원)

296,719 9.8 %

〇 적용기준 및 법규
O 2013년 건설공사 표준품셈 

〇 2013년 공사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〇  주요 심사내용
〇 공사원가계산서 적용요율 조정

- 간접노무비 : 직노x8.9% 직노x8.4%

◦  실내 마감자재 수량 재계상

- 실내 마감재 수량을 벽체 중심선간 거리로 산출한 것을 벽체 안목치수로 산출 

하여 계상
O 기초 적용거푸집 조정

- 합판거푸집 3회 ᅳ 유로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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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화강석붙임 노무비 적용단가 조정(조달청 시장시공가격 적용)
- 바닥, 수마 및 버너 30mm : 67,706원/ nf 30,100원/ nf

- 벽, 수마24~30_ : 88,449원/너 - )  43,800원/네
O 우레탄방수 적용단가 조정(조달청 시장시공가격 적용)

- 바닥3— 비노출 : 37,459원/선 - )  26,■ 원 / m2
- 수직 3mm 비노출 : 40,606^1/m! 27,■ 원 / m!

O 알루미늄 쉬트패널 적용단가 조정(조달청 시장시공가격)
- 평판(T=3 불소수지 하지틀포함) : 130,000원 /m2 —> 115,000원 /m2 

〇 일위대가 적용 품 조정
- 철근가공 : 현장가공 구 공장가공으로 계상(공장관리비는 30% 적용, 운반비는 

별도 계^^)
- 수성페인트 내벽2회, 내천정2회 : 로울러칠 ᅳ 뿜칠 품으로 계상 

O 주요자재 적용단가 조정
- 포천석, 물갈기 25mm : 27,720원/ nf — 24,850원 /m2(가격정보)
- 마천석, 물갈기25■  : 60,770원 /m2 — 57,38〇원/m2(가격정보)
- 고흥석, 물갈기 30_  : 42,909원 /m2 — 42,700원 /nf(가격정보)
- 비닐타일, 갤런트타일 3><45〇><45〇 ： 13,400원 /m2 10,6〇0원/m2(가격정보)
- 불연천정 판 12x300x600 : 7,900원 /m2 5,4W원 /m2(가격정보)

〇 계약심사 착안사항
〇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 기준 적용여부 
〇 현장여건 및 작업부분의 수량산출 오류산정 여부 
〇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의한 적용 품셈



o o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공사

〇 사업개요
O 사업규모 : 지하1층 지상4층, 수련시설(생활권수련시설), 1,585.67m2 
◦  사 업 비 : 2,850,137천원 
O 사업기간 : 11개월

〇  심사결과

2,850,137 2,676,215

(단위 : 천원)

173,922 6.1 %

〇  적용기준 및 법규
O 2013년 건설공사 표준품셈 
O 2013년 공사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〇  주요 심사내용
O 실내 수평비계 적용 가설물 조정

- 강관틀비계매기 ᅳ 이동식강관말비계로 계상(150m2당 1대)
O 터파기, 되메우기 기계장비 조정

- 백호 : 0.6m1 — 1.0m1 
〇 철근가공 적용 품 조정

- 현장가공 ᅳ 공장가공 
〇 일위대가 적용 품 조정

- 데크후로링깔기 : 잡철물제작설치 ᅳ 경 량형강철골조 조립설치
- 카펫트타일붙임 : 내장공 : 0.06인 — 0.02인, 보통인부 : 0.02인 0.01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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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재흡음판설치 : 건축목공 : 0.09인 ᅳ 0.03인
- 방염직물마감

► 건축목공 : 0.12인 — 0.09인
► 보통인부 : 0인 — 0.이인

- 대리석/테라조판붙임
► 석공 : 0.37인 — 0.28인
► 보통인부 : 0.28인 구 0.18인 

〇 주요자재 적용단가 조정
- 인테리어필름 : 29,500원/ nf — 28,00◦원 /m2(유통물가)
- 플로어링보드/합성목재18_ : 58,000원/ irf — 53,000원 /m2(물가자료)
- 플로어링보드/단풍나무22_, 북미산 : 100,000원/ r f  — 90,000원 /m2(물가자료)
- 플로어링보드설치 : 88,500원/ nf — 65,500원 /nf(물가자료)
- 강설은 조사단가 중 최고가격 적용

◎  계약심사 착안사항
〇 자재단가 적용시 물가정보지 가격과 비교 적정단가 적용여부 
〇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의한 적용 품셈 및 노무량 적정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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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〇 누리길 전망대 건립공사

〇  사업개요
O 사업규모 : 지상2층, 전망대 41.79m;, 지상1층 북카페 및 화장실 154.45선 
O 사 업 비 : 2,100,901천원 
〇 사업기간 : 6개월

〇  심사결과

심사요청금액

2,100,901

^^MSBifflaBanaasaĝ .

1 ,769,794

(단위 : 천원)

■ ■ EH B
331,107 15.8 %

〇 적용기준 및 법규
O 2013년 건설공사 표준품셈 
O 2013년 공사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〇  주요 심사내용
〇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용요율 조정

- (재+직노+관자/l .l )x2.48% — (재+직노+도급자관자/l .l )x l .81%+3,274천원 

〇 터파기, 되메우기, 잔토정리 조정
- 인력 ᅳ 기계 품으로 계상 

O 기둥 기초구조 조정
- 강희판축다짐 -) 철근콘크리트조(내구성 고려)

O 1층 바닥 무근콘크리트 타설방법 조정
- 인력비빔타설 ᅳ 레미콘 펌프카 타설로 계상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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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한식기와 구매방법 조정
- 사급자재 ᅳ 관급자재

〇 레미콘, 이형철근, 합성목재데크 구매방법 조정
- 사급자재 ᅳ 도급자설치 관급자재로 계상 

〇 벽돌운반 적용 수량 삭제
- 벽돌쌓기에 소운반 품이 포함되어 있음 

〇 내벽 모르타르바름 두께 조정
- 18mm — 11■(초 벌 +정벌)

〇 외부 데크 하지틀 적용 품 조정
- 잡철물제작설치(간단) — 경량형강철골조립설치 비내력식으로 계상 

〇 주요자재 적용단가 조정)
- 도기질타일 자재단가 조정

► 15,000원/선 구 13,50◦원 /m2(가격정보)
- 화강석 자재단가 조정(가격정보)

► 포천석 수마30_ : 34,000원 /mz — 25,70〇€/m!
► 포천석 버너 30mm : 32,000원 /m2 — 25,000원 /m2
► 걸레받이 수마20mm : 62,000원 /m2 — 54,5的원/ rtf

〇  계약심사 착안사항
〇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 기준 적용여부
〇 자재단가 적용시 조달청 가격정보, 물가정보지 가격과 비교 적정단가 적용 

여부
〇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의한 적용 품셈 적정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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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〇〇 주민센터 신축공사

〇  사업개요
O 사업규모 : 지하1층 지상3층 1동, 업무시설 l ,691.2rrf 

O 사 업 비 : 1,965,891천원 
O 사업기간 : 6개월

〇  심사결과 (단위 : 천원)

1,965,891 1,772,945 192,946 9.8 %

ᄋ  적용기준 및 법규
O 2013년 건설공사 표준품셈 

O 2013년 공사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〇  주요 심사내용
〇 강관비계다리 수량 삭제(공사 방법상 불필요)
〇 낙하물방지망 수량 삭제(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가능) 
〇 보호막설치 수량 삭제(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가능)

〇 철근가공 및 조립 조정
- 기초 바닥판은 수량의 조립은 간단 품으로 계상

- 철근가공은 공장가공 품으로 계상 
〇 기초 적용 거푸집 조정

- 합판 4회 ᅳ 유로폼으로 계상

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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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벽돌운반 적용 수량 조정
- 2층이상 수량만 벽돌운반 품 계상(벽돌쌓기에 소운반 품이 포함되어 있음)

〇 블록쌓기 치장줄눈 수량 삭제
- 블록쌓기 품에 줄눈 누르기 및 마무리작업 품이 포함되어 있음 

〇 노무비 적용단가 조정
- 화강석붙임, 습식, 바닥

► 70,1이 원 /m2 —> 30,100원 /m2(조달청 시장시공가격)
- 화강석붙임, 습식, 벽

► 91,533원 /m2 — 43,800원 /m2(조달청 시장시공가격)
- 현무암붙임, 건식, 벽/원형

► 80,376원/ nf — 76,900원 /mz(조달청 시장시공가격)
〇 주요자재 적용단가 조정

- 포천석판재, 물갈기 자재단가 조정
► 90mm : 109■ 원 / rrf 구 75,400원 /m2(가격정보)
► 100mm : 118,000원 /m2 83,600원/rrf(가격정보)

- 비닐타일 자재단가 조정
► 갤런트타일, 13,400원/ rrf — 데코타일, 11,2〇0원/m2(가격정보)

◎  계약심사 착안사항
〇 자재단가 적용시 조달청 가격정보, 물가정보지 가격과 비교 적정단가 적용 

여부
〇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의한 적용여부 
〇 공사의 특성상 불필요한 공종 포함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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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〇〇 공영주차장 건립공사

◎  사업개요
〇 사업규모 : 지상4층,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2,513m2 
◦  사 업 비 :  1,783,100천원 

O 사업기간 : 5개월

◎  심사결과

심사요청금액

1,783,100

(단위 : 천원)

■ ■ ■ ■ ■ ■ 감 율

1,659,200 123,900 6.9 %

〇 적용기준 및 법규
O 2013년 건설공사 표준품셈 

O 2013년 공사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  주요 심사내용
O 벽체 모르타르바름 두께 조정

- 내벽 : 18_  — 15mm

- 외벽 : 24mm — 18mm

〇 TU공법 관련 BEAM, BAKT, 강판, 운반비 등 적용단가 재산정

- 수량 산출근거가 없으므로 설계도면에 의거 재산정
- 자재 및 가공설치비 1식 단가를 자재 조사단가 및 표준품셈에 따라 단위당 

단가로 계상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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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외벽고래장식 견적가격 적용 조정

- 재료비, 노무비 -) 일괄 재료비로 계상 

O 자재 운반거리 조정 : 20km ᅳ 10km

O 일위대가 적용 품 조정
- 펌프카붐타설(철근)

► 콘크리트공 : 0.052인 — 0.049인
► 보통인부 : 0.026인 0.024인

- PIPE벽체틀, STL PIPE, 추락방지시설, STL PIPE 적용 품 조정
► 잡철물제작설치 — 경량형강철골조 조립설치(비내력식) 품으로 계상

- 안전페인트
► 도장공 : 0.055 인 0.04 인

- 크레인
► 경유 : 6.8L — 5.4L

► 건설기계운전조수 1인, 건설기계조장 0.2인은 삭제 
O 주요자재 적용단가 조정

- 내화페인트(1 시간) : 32,000원/선 — 20,〇〇〇원/rrf(시공도, 물가자료)
- .카스토퍼 : 38,00◦원/ EA — 28,000원 /EA(거래가격)

〇 계약심사 착안사항
〇 자재단가 적용시 조달청 물가정보지 가격과 비교 적정단가 적용여부 
〇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의한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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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〇〇 야영장 부대시설 건립공사

〇 사업개요
〇 사업규모 : 관리실 29.28m2, 화장실 및 사워실 2동 424.45, 간이세척장 3동 75.36m2, 

간이화장실 22.91m2 
◦  사 업 비 :  1,461,244천원 
O 사업기간 : 12개월

〇 심사결과

심사요청금액

1,461,244
■ ■ ■ ■ ■ ■ ■ ■ ■ ■ ■ ■ ■ ■ I

1,275,490

(단위 : 천원)

_ ■ ■ 圖 _  ■ ■ ■ 識
185,754 12.7 %

〇 적용기준 및 법규
〇 2013년 건설공사 표준품셈 및 실적공사비 

O 2013년 공사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〇  주요 심사내용
O 강관동바리 적용구조 조정

- 관리사동, 화장실 및 샤워실 전체 : 라멘구조 ᅳ 벽식구조 품으로 계상 
〇 기초판 철근 적용구조 조정(전체 동)

- 보통 ᅳ 간단 품으로 계상
〇 벽돌운반 공종 삭제(벽돌쌓기 품에 포함되어 있음)
O 화장실 및 샤워실 Pit층 보호모르타르 바름두께 조정

- 바닥30mm, 벽 18mm 바닥 및 벽 11mm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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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이동식세척장 구매방법 조정
- 사급자재 ~~* 관급자재 

〇 일위대가 적용 품 조정
- 목재데크 및 적삼목 설치

► 하지철물 : 잡철물제작설치 ᅳ 건축품셈 7-9 경량형강철골조 조립설치
비내력식 품으로 계상

- 목재난간 조정
► 건축목공 : 0.75인 — 0.18인
► 보통인부 : 0.075인 — 0.019인

- 0.5B 벽돌쌓기 조정
► 조적공 1.98인, 보통인부 1.1 인, 보통인부(비빔) 0.25인 — 조적공 1.6인, 

보통인부 0.56인
- 유리블럭쌓기 조정

► 유리공 : 1.2 인 — 0.03 인 
〇 주요자재 적용단가 조정

- 합성목재데크 25t : 171,000원 /m2 156,000원 /m2(물가자료)
- 모래 : 28,0)0원/ rtf — 25,000원 /irf(유통물가)
- 자갈 : 22,000원/선 22,000원/ rrf (유통물가)

〇 계약심사 착안사항
〇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의한 적용여부 
〇 작업여건상 필요한 공종 적용여부
〇 자재단가 적용시 조달청 물가정보지 가격과 비교 적정단가 적용여부



세 ^ ^ ^ ^ ■ ■

. 2013년 분야별 계약심사 사례

k o o o 관리사무소 및 화장실 건립공사
■■■■■■■■■■■•세，，,，匕，' -i'

◎  사업개요
O 사업규모 : 지상2층 관리사무소 1동 192m2, 지상1층 화장실 2동 191 mz 

O 사 업 비 : 1,391,899천원 
O 사업기간: 8개월

©  심사결과

1,391,899

가 금 액

1,343,274

(단위 : 천원)

■ ■ E H K  ■■■■■■_
48,625 3.5 %

◎  적용기준 및 법규
O 2013년 건설공사 표준품셈 
O 2013년 공사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  주요 심사내용
O 원가계산 제비율 조정

- 간접노무비 : 8.5% — 8.4%
- 기타경비 : 6% — 5.7%

〇 철근현장가공 및 조립 적용구조 조정
- 보통 ᅳ 간단

O 화장실칸막이 구매방법 조정
- 사급자재 ᅳ 도급자설치 관급자재로 계상 

O 벽돌운반 항목 삭제
- 벽돌쌓기 품에 소운반이 포함되어 있음

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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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복층유리주위코킹 노무비 삭제
- 유리끼우기 및 닦기 품에 코킹 품이 포함되어 있음 

〇 일위대가 적용 품 조정
- 스텐핸드레일/벽부형

► 잡철물제작+난간설치 — 잡철물제작설치(간단)로 계상
- 중공형합성목재사이딩

► 잡철물제작설치 — 경 량형강철골조 조립설치(비내력식) 품으로 조정
- 우레탄뿜칠

► 도장공 : 0.143인 — 0.099인, 특별인부 : 0.04인 ， 0.055인
- 원형거푸집

► 형틀목공 : 0.54인 — 0.325인, 보통인부 : 0.25인 — 0.19인
- 바닥, 압착바름

► 타일공 : 0.122인 — 0.108인, 보통인부 : 0.044인 0.04인 
〇 주요자재 적용단가 조정

- 구조용 스테인리스강관
► 038x l .5t : 6,260원 /m' 구 5,900원 /m2(가격정보)
► 038x2.Ot : 8,120원/ nf — 7,680원 /m2(가격정보)

- AL프로젝트창-단열바 : 213,333원/1선 _ ) 208,200원 /rrf(물가자료)
► 아크릴수지페인트 : 5,966원/L  3,8〇0원/ L(가격정보)
► 중공형합성목재사이딩 : 120,000원 /m2 — 80,000원 /m2(물가자료)

〇 계약심사 착안사항
〇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적용여부 
〇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의한 적용여부
〇 자재단가 적용시 조달청 물가정보지 가격과 비교 적정단가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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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〇〇 배드민턴장 시설개선공사

〇  사업개요
〇 사업규모 : 지상1층 배드민턴장, 1,038.02m2 
◦  사 업 비 : 697,591천원 
O 사업기간 : 3개월

ᄋ  심사결과

697,591 630,724

(단위 : 천원)

■ { ■ ■ ■ ■ ■
66,867 9.6 %

〇 적용기준 및 법규
O 2013년 건설공사 표준품셈 
〇 2013년 공사원가계산 제비을 적용기준

◎  주요 심사내용
〇 강관비계비기, 강관비계다리 수량 삭제

※ 현장 작업여건상 불필요, 장비 추가 필요시 별도 계상 
〇 철근현장가공 및 조립 적용구조 조정

- 구조 : 보통 一— 간단
〇 샌드위치판넬설치 코깅재(호표32) 수량 삭제

※ 적용 판넬설치 공법상 코킹재 시공은 불필요함 
〇 일위대가 적용 품 조정

- 먹매김
► 건축목공 : 0.016인 一— 0.004인(구조부 품만 적용)

향



계약심사 사례집
Ulsan Metropolitan City

- 방염고무안전리브설치
► 특별인부 : 0.09인 삭제

- 마루틀및널설치
► 샌둥후 UV 도장 3회 수량 삭제
※ 적용 플로어링보드는 UV도장 자재임

- 차광막철거
► 보통인부 : 0.025인 — 0.이인(건축품셈 2-8-1 참조)

- 천막지설치
► 보통인부 : 0.015인 0.01 인, 비계공 : 0.035인 — 0.02인 

O 주요자재 적용단가 조정
- 복층유리 : 18,500원/ nf 17,OOOnf(가격정보)
- 기형강^！•격정보)

► 등변(5〇x5〇x4mm, 65><65><6—, 75x75x6mm) : 930원/ kg 구 860원/ kg

► 부등변(100x75x7—  : 890원/ kg 구 830원/ kg

- 강설의 적용단가는 최고가격을 적용하여 계상

〇 계약심사 착안사항
〇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의한 적용여부 
〇 작업여건상 필요한 공종 적용여부
〇 자재단가 적용시 조달청 물가정보지 가격과 비교 적정단가 적용여부

〇



. 2013년 분야별 계약심사 사례

〇〇 〇〇성 정비공사

〇  사업개요
O 사업규모 : 성곽복원 및 정비 L=114m, 탐방로조성 및 잔디식재 3,106너 
O 사 업 비 : 328,600천원 
〇 사업기간 : 6개월

〇  심사결과

■ B S § 향  慮 _ _ ^ 헬 _
328,600 276,600

(단위 : 천원)

■ ■ E B I I  ■ ■ ■ ■ ■ ■
52,000 15.8 %

〇  적용기준 및 법규
〇 2013년 건설공사 표준품셈 및 2012년 문화재수리 표준품셈 

O 2013년 공사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〇 주요 심사내용
〇 한식진풀조립해체, 현장정리 공종 삭제

- 시공방법상 불필요하고, 건축물공사가 아님 
〇 토공사 기계 인력 조합비율 조정

- 터파기 : 기계20%+인력80% 기계50%+인력50%
- 되메우고다지기 : 기계80%+인력20% ᅳ 기계90%+인력10%
- 표토제거 : 기계50%+인력50% — 기계80%+인력20%

O 조립식가설펜스(호표3) 조정
- 비계공 0.32인 ᅳ 비계공 0.14인, 보통인부 0.07인

〇



계약심사 사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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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성곽돌 해체(호표9) 조정
- 인력 품 — 문화재품셈 11-17 거친돌해체(기계장비) 품으로 계상 

〇 성곽돌 쌓기(문화재품셈)
- 인력 품 — 거친돌쌓기(기계장비) 품으로 계상 

〇 속채움석 해체(문화재품셈)
- 인력 100% _ ) 채움석해체 품 45%+기계장비 0.72hr로 계상 

〇 속채움석 쌓기(문화재품셈)
- 인력 100% — 채움석쌓기 품 55%+기계장비 2.33hr로 계상 

〇 지 능형 망펜스설치 (문화재 품셈)
- 특별인부 : 0.4인 구 0.2인, 보통인부 : 0.3인 一> 0.15인 

〇 주민통행로 계단(문화재품셈)
- 잡철물제작설치 ᅳ 경량형강철골조 조립설치 품으로 계상
- 계단바닥 데크 수량 : 목재설치 및 조립 품 一> 마루널 품으로 계상(건축품셈)
- 말뚝다듬기, 기초말뚝박기 수량은 삭제 

〇 성곽돌가공(혹두기) 수량 적용비율 조정
- 해체석재면적 : 30% ᅳ 10%
- 화강석유실면적 : 100% — 70%

O  계약심사 착안사항
〇 자재단가 적용시 조달청 물가정보지 가격과 비교 적정단가 적용여부 
〇 건설공사 표준품셈 및 문화재수리 표준품셈에 의한 적용 여부 
〇 현장 작업여건 및 작업특성을 고려한 경제적인 시공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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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2 0 13년 분야별 계약심사 사례

〇〇〇 확장 전기공사

〇  사업개요
〇 사업규모 : 확장 전기공사 1식
◦  사 업 비 : 294,640천원 
O 사업기간: 3개월

〇  심사결과

294,640

(단위 : 천원)

가 금  액

195,440 99,200 33.7%

〇 적용기준 및 법규
O 2013년 전기공사 및 통신공사 표준품셈

〇 주요 심사내용
〇 일위대가 오류 및 과다 조정

- 케이블 포설 삭제(CV 1C 120-240SQ) : 전기 4-34 적용
- 옥외 케이블 설치의 경우 전기품셈 4-34 적용 

〇 내역서 수정
- 옥외공사의 경우 전선관 부속품비 삭제(전선관의 15%)

〇  계약심사 착안사항
〇 전기공사 및 통신공사 표준품셈 적정 적용여부 
O 소요 자재단가의 적정성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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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〇〇 전망대 건립 전기공사

〇 사업개요
〇 사업규모 : 〇◦〇 전망대 건립 전기공사 1식 
◦ 사 업 비 :  140,030천원 
〇 사업기간 : 8개월

〇  심사결과

f 심사요청금액

140,030 118,800 21,230

(단위 : 천원) 

15.2%

◎  적용기준 및 법규
O 2013년 전기 • 통신공사 표준품셈 
O 2013년 건설공사 표준품셈

〇  주요 심사내용
〇 일위대가(산근) 수정

- 터파기, 되메우기 : 기계70%(80%), 인력30% 기계90%, 인력10% 
O 전선관(PE) 내역서 수정

- 옥외공사의 경우배관 부속재 전선관의 15% 삭제

〇  계약심사 착안사항
〇 전기 • 통신공사 표준품셈 적정 적용 여부 
〇 해당 공정에 표준품셈 적용 적정 여부

©



. 2013년 분야별 계약심사 사례

〇〇〇연결도로 전기공사

〇  사업개요
〇 사업규모 : 〇〇〇 연결도로 전기공사 1식 
◦  사 업 비 : 2,744,542천원(관급674,633천원) 
O 사업기간 : 12개월

〇  심사결과
넜 정 敎  ᅵ-f될

(단위 : 천원)

2,744,542 2,339,000 405,542 14.8%

〇 적용기준 및 법규
O 2013년 전기공사 품셈
〇 도로기전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지침(조명시설 편)

〇  주요 심사내용
〇 가로등 램프변경 및 가로등주 변경

- 무전극 램프 — 고효율메탈할라이드(CDM) 램프 적용
- STS가로등주 — 철제 팔각테파주 적용

O 광원변경(I 6,0001m -) 16,5001m)에 따른 조도계산 수정
- 가로등 배치 간격 조정 : 35m — 40m 

〇 일위대가 오류 및 과다조정
- 전선관(ST) 설치 : 전기품셈 1-6적용, 케이블(F-CV) 설치 : 전기품셈 4-34적용
- 팔각테파주내 안정기와 등기구에 연결된 배선(F-CV 2.5m비삭제
- 전선관부속품비 15%삭제

〇



계약심사 사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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公  계약심사 착안사항
〇 전기공사 표준품셈 적정 적용여부 
〇 가로등 설치규정 적정 적용여부 
〇 자재단가를 조달청 가격정보로 우선적용

〇



O O O  CCTV시스템 설치공사

o  사업개요
o  사업규모 
◦  사 업 비  
〇 사업기간

OOO  CCTV시스템 설치공사 1식 
235,233천원 
2개월

〇 심사결과

■醫를9 _ _■■■■■

(단위: 천원)

235,233 200,894 34,339 14.6%

〇 적용기준 및 법규
〇 2013년 전기 • 통신공사 표준품셈 
〇 산업설비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〇  주요 심사내용
〇 공사원가계산서 수정

- 간접노무비 : 10.5% 10.4%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직노+재료비+관급)x l .l 8+3.294천원)x l .2

(직노+재료비)x i .24><i .2
〇 전원케이블(2,100원 /m- 신960원 /m)단가수정 : 견적가 — 조달청 가격정보 
〇 UTP케이블(330원 /n r—265원 /m)단가수정 : 견적가 — 조달청 가격정보 
〇 공량산출근거 수정 : 2013년 전기통신 표준품셈 적용

- 광케이블 포설, 메가픽셀 고정형 카메라, 벽부형 브라켓트 스토리지 24TB, 
서지 보호기

〇  계약심사 착안사항
〇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 및 표준품셈 적용여부

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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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〇〇대회의실 개선 통신공사

〇 사업개요
〇 사업규모 : 대회의실 개선 통신공사 1식
◦ 사 업 비 : 380,474천원 
〇 사 업 기 간 :2개월

©  심사결과

380,474 355,214 25,260

(단위 : 천원)

감 율

6 . 6%

◎  적용기준 및 법규
O 2013년 전기 • 통신공사 품셈 
〇 정보통신공사업법

〇  주요 심사내용
O 사급자재 단가 수정 : 전원케이블, 난연 CD관

- 견적가 ᅳ 조달청 가격정보 적용 
〇 사급자재 과다 수량 수정

- 단상용 콘덴샤 마이크(캡슐 포함) : 10개 — 5개 
〇 공량산출근거서 수정

- 콘솔테스크 : 통신설비공0.52인 삭제(사양되는 제품)
- HD-S야 output 카드(카메라용) : 보통인부 0.18인, 통신설비공0.18인, 통신 

관련산업기사 0.18인 ᅳ 삭제(품 적용 오류)

〇  계약심사 착안사항
〇 통신공사 표준품셈 적용 적정여부
〇 사급자재 적용수량 적정성 검토 및 조달청가격정보 단가 적용여부



=  n. 2013년 분야별 계약심사 사례

〇〇〇회관신축 통신공사

◎  사업개요
O 사업규모 : 0 ◦ 0  회관신축 통신공사 1식 
O 사 업 비 : 299,519천원 
O 사업기간 : 13개월

^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설 월 ■ 렇 敎  졸 떨 !^^

299,519 284,046 15,473 5.2%

〇 적용기준 및 법규
O 2013년 전기 • 정보통신공사 품셈

〇  주요 심사내용
〇 사급자재 내역 수정

- 전관방송설비, 다용도회의실 방송장치, 강당방송장치
• 사급자재 — 관급자재(관급자 설치)로 변경 적용 

〇 공량산출근거 수정
- 전선관 배관 : 전기품셈 5-1 적용

• 공량산출 x 1〇〇% — 공량산출 x 90%적용

〇  계약심사 착안사항
〇 전기 • 정보통신공사 표준품셈 적정 적용여부 
〇 사급자재 관급자재로 변경여부

〇



계약심사 사례집 ® 理!
Ulsan Metropolitan City

〇〇〇〇센터 리모델링 소방공사

公 사업개요
〇 사업규모 : ◦ ◦ ◦ 〇 센터 리모델링 소방공사 1식 
O 사 업 비 : 104,962천원 
〇 사업기간 : 2개월

〇 심사결과

鐘8_ 顧 _
104,962 92,070 12,892

m

(단위: 천원)

감 율

12.3%

〇 적용기준 및 법규
O 2013년 전기 • 통신공사 품셈 
O 2013년 기계설비 품셈

◎  주요 심사내용
O 일위대가오류 조정

- 전기소방 및 기계소방설비 품셈 적용 오류
•2012년도 전기소방 및 기계소방 설비 품셈 적용을 2013년도 전기소방 및 

기계소방 설비로 변경

〇  계약심사 착안사항
〇 기계설비 표준품셈 및 전기공사 품셈 적용 적정여부 
〇 소요자재의 적정성 여부

활



. 2013년 분야별 계약심사 사례

〇〇〇 주민센터 신축 기계공사

〇 사업개요
〇 사업규모 : 〇〇〇 주민센터 신축 기계공사 1식 
O 사 업 비 : 143,515천원 
〇 사업기간 : 10개월

O  심사결과

143,515

(단위 : 천원)

■ ■ ■ ■ ■ ■  ■ ■ E I 9 I
110,721 32,794 22.9%

〇 적용기준 및 법규
〇 2013년 건설공사 표준품셈 적용

〇  주요 심사내용
O 저수조(SMC, 36,000LII) 사급자재 단가 조정

- 13,049천원 — 7,085천원(견적단가 — 조달 3자단가 품목 적용) 
O 부스터펌프(110LPMx43m><3.刀cw)x2 단가 조정

- 24,760천원 — 4,920.8천원
〇 베수펌프(수중형, 20〇LPM xl〇m xl.5kw) 단가조정

- 720천원 구 190천원

〇  계약심사 착안사항
〇 견적자재는 전문업체의 거래실례 가격조사로 적정단가 
〇 조달청 단가 적용 여부

한



계약심사 사례집
Uisan Metropolitan City

o o o  수변광장 조성공사 기계공사
胃 한 ' ' 今 하행비비반*̂빠나태와--며하-와-*서--서—버--아

〇 사업개요
〇 사업규모 : 〇〇◦ 수변광장 조성공사 기계공사 1식 
〇 사 업 비 : 3,443,000천원 
O 사업기간 : 12개월

^  심사결과 (단위 : 천원)

■룰B■룰S_ ■■■■■■ 舊■_■■■■
3,443,000 2,994,300 448,700 13.0%

〇 적용기준 및 법규
O 2013년 건설공사 표준품셈 적용(기계품셈 포함)

〇 주요 심사내용
〇 일위대가(산근) 수정

- 되메우기(백호우 0.7m3) : Cm=22sec(180도) — Cm=20sec(135도)

O 카메라 하우징 (STH-360PO) 단종품으로 동급 기종변경
O 소수력 발전시스템 삭제

- 설계도면과 자재내역서 불일치(설계도면에 소수력발전시스템 미표기) 
〇 공량산출근거 수정

- 2012년도 기계설비 품셈적용 ᅳ 2013년도 기계설비 품셈적용

〇  계약심사 착안사항
〇 견적자재는 전문업체의 거래실례 가격조사로 적정단가 
〇 조달청 단가 적용 여부 및 자재 내역서와 도면일치 여부



. 2013년 분야별 계약심사 사례

O O O  C C TV시스템 설치공사

〇 사업개요
O 사업규모 : CCTV시스템 설치공사 1식
◦  사 업 비 :  159,859천원 
O 사업기간 : 2개월

©  심ᄉ@ᅪ (단위 . 천원)
........................................ .厂，

If 심사요청금액 1I !ᄉ 평 가 금 액  1) * I I
159,589 150,144 9,715 6.1%

〇 적용기준 및 법규
〇 2013년 전기 • 통신공사 표준품셈 및 산업설비 원가계산서 제비율

◎  주요 심사내용
〇 공사원가계산서 수정

- 간접노무비 : 10.5% 10.4%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직노+재료비+관급)x l .18+3.294천원)x l .2 —

(직 노+재료비)x i .24x l .2
O IR스피드돔카메라, IR bullet camere 사급자재 내역 수정

- 관급자재 수수료 0.54% ᅳ 삭제
〇 공량산출근거 수정 : 2013년 전기통신 표준품셈 적용

- 회전형, 고정형 cctv카메라, 종합시험(통합), 접지선, 접지동봉, 제어기 설치, 
비상벨설치, 마이크 설치 등

◎  계약심사 착안사항
〇 2013년도 원가계산 제비율 및 전기 ■ 정보통신표준품셈 적정 적용 여부 
〇 관급자재 수수료 적정 적용여부

^탄





용역 분야

► 〇 0 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및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8 9
► 〇〇〇〇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사업 전면책임 감리용역 ……9〇
► OO 확충(신설)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 91
► OOOOO 복선화 설치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 92
► OO 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 등 ) 수립용역 .......................93
► OO도로개설공사 전면책임감리용역 ........................................況
► OO마을 조성공사 시공감리용역 ..............................................96
► OO 단지OO 지구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 97
•> OO 기술센터 건립공사 CM형 책임감리 용역 ........................ 98
► 0000처리장 진입도로 개설구간 문화재 정밀발굴조사 용역 -9 9
► COOO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수립용역 ............................ 101
► OCOO  O O O 설립 타당성 분석 및 설립방안 수립용역 •••102
► C O ~OCX)도로개설공사 문화재 시굴조사 용역 ..................103
► OOOO  콘텐츠 개발 및 운영방안 연구용역 ........................ 105
► OOOOO  폐재류 파쇄용역 .....................................................107





표. 2013년 분야별 계약심사 사 례 』

_  0 0 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〇  사업개요
〇 사업규모  : 기본 및 실시설계 1식, 토질조사  및 현황측량  1식 
O 사 업 비 : 500,000천원 
O 사업기간  : 4개월

J  심사결과 (단위 . 천원)

■ ■ ■ ■ _ ■  _ ■ _ ■ { ■ ■  ■ 룹 ■ 田 ■ 톱 ■ _

496,426 3,574  0 .7%

■ ■ J■ 룹 ■ ■ ■

500,000

O  적용기준 및 법규
〇 엔지니어링사업 대가의 기준

O  주요 심사내용
〇 지반조사 수량조정

► 시주심도 : 12m/ 공 —• 8m/ 공
- 모래 • 자갈 • 풍화암층 각 2m, 점토 • 연암층 각 lm

► 표준관입시험 : 6회 /공  ᅳ  2회 /공
졌 우정혁신도시 시추조사 토질주상도를 참고하여 조정하고 준공 전 조사 

심도에 따른 실물량 정산조치 
〇 지형현황측량 조정

► 기준점 측량(3급 • 4급), 수준측량  산출인원 제외
- 기준점 및 수준점은  우정혁신지구  측량성과  활용

〇  계약심사 착안사항
O 엔지니어링사업 대가의 기준 제14조(업무범위) 및 제15조(요율의 조정)에 따라 

과업의 중복 및 기시행 여부

향



계약심사 사례집
Ulsan Metropolitan City

_  0 0 0  0 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사업 전면책임감리용역W
◎  사업개요

〇 사업규모 : ◦〇 ◦〇 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사업 전면책임감리용역 1식 
O 사 업 비 : 2,684,982천원 
O 사업기간 : 37개월

©  심사결과 (단위 : 천원)

2,684,982 2,620,398 64,544 2.4%

〇 적용기준 및 법규
〇 엔지니어링사업 대가의 기준

◎  주요 심사내용
〇 현지차량운행비 조정

- 재료비 조정
• 주연료 사용량 : 10i 7 일 -) 5 / / 일
• 휘발유 단가 : (2,043/1.1)원 "  (1,906.71/1.1)원 / /

졌 석유공사 국내유가동향(울산 13년 1월 3주) 적용
O 현지사무원 급료 조정

- 80,732원(보통인부) — 38,880원(기간제근로자 내근직종)

〇  계약심사 착안사항
〇 기존자료 제공 범위 및 업무내용 중복성 고려 작업량 산정의 적정 여부



r n . 2013년 분야별 계약심사 사례

〇〇〇 확충(신설)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〇  사업개요
〇 사업규모 : 확충 및 송수관신설 1식
〇 사 업 비 : 1,700,000천원 
O 사업기간 : 12개월

1> 심사결과

■醫
1,700,000 1 ,明0,000 110,000

(단위 : 천원)

6.5%

O 적용기준 및 법규
〇 엔지니어링사업 대가의 기준

◎  주요 심사내용
〇 지질조사비 조정 : 제경비 삭제 

※ 필요시 표준품셈에 근거한 경비만 반영 
O 경유단가 조정 : 1,795원 /，—1,584.3원 //
〇 문화재 조사 참여인원수 조정 

- 단장 : 0.3인 구 0.2인, 책임조사원 : 0.9인 구 0.8인
※ 기준인력에 보정계수를 곱한 후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정 

〇 출장비 조정 : 출장비(1 인1회, 3박4일) : 280,000원 — 108,000원
※ 숙박비 제외 및 식비 7,000원/일 적용(관내 발굴조사기관 다수활동)

O  계약심사 착안사항
〇 엔지니어링 사업대가 기준 및 중복성 고려 직접인건비 산정의 적정여부

〇



계약심사 사례집
Ulsan Metropolitan City

k〇〇〇〇〇 복선화 설치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乂' .乂-,，八、'*이.‘'..스다1' -

〇  사업개요
O 사업규모 : 0 ◦ ◦ 0  신설 D=l ,350~l ,800mm, L=5.8km 

◦ 사 업 비 : 585,200천원 
O 사업기간 : 12개월

〇  심사결과

585,200

평 가 금 액

540,000
1■

… 4.....
감 ■1 1

45,200

(단위 : 천원)

7.7%

〇 적용기준 및 법규
〇 엔지니어링사업 대가의 기준

〇 주요 심사내용
O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제15조에 따라 설계비 요율을 10% 범위 내에서 

감 조정 : 4.20% — 3.97%
O 지질조사비 조정

- 제경비(16,885천원) 삭제 
〇 경유단가 조정

- 1,795원 /，구1,584.3원 //

◎  계약심사 착안사항
〇 용역의 중복성 및 자료제공에 따른 직접인건비 산정의 적정여부 
〇 지질조사시 기계유류대 용역발주시로 조정



r n . 2013년 분야별 계약심사 사례

_  0 0 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 등》수립용역

〇  사업개요
〇 사업규모 : 일원 ◦◦관리계획  수립 1식
O 사 업 비 : 250,000천원 
〇 사업기간 : 10개월

〇  심사결과

250,000

가 금 액

212,000

(단위 : 천원)

38,000 15.2%

〇 적용기준 및 법규
〇 엔지니어링사업 대가의 기준 
〇 국토개발계획 표준품셈

O  주요 심사내용
〇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직접인건비

- 업무난이도를 고려하여 적용를 하향조정 : 80% ᅳ 70%이하 
O ◦ 0 계획시설 결정(변경》직접인건비

- 시설폐지에 따른 방침 및 기초검토(발주부서) 완료, 시점부 변경에 따른 업무 
난이도를 고려하여 적용률 하향조정 : 80% —* 60%

O 지형도면 작성 직접인건비
- 지구단위계획 변경 : 구역 전체를 지형도면 작성 계획면적으로 산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 지형도면고시 계획면적 재산정(358,170rrf—58,275m2)

한



계약심사 사례집
Ulsan Metropolitan City

〇 계약심사 착안사항
〇 과업 중복성을 고려하여 직접인건비 산정의 적정여부 검토(하향조정)
〇 지구단위계획수립 용역에서 기본설계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므로 기본설계비 

요율의 적정 적용여부 검토 및 설계 난이도 고려

합



n. 2013년 분야별 계약심사 사례 A

〇 〇 도로개설공사 전면책임 감리용역

〇  사업개요
O 사업규모 : 전면책임감리용역 1식(도로개설 L=1.4km, B=20m)
〇 사 업 비 : 1,300,000천원 
O 사업기간 : 36개월

◎  심사결과 (단위 ： 천원)

■ ■ 調 _  _ ■ ■ ■  _ ■ ■ ■ _

1,300,000 1,165,600 134,400 10.3%

〇 적용기준 및 법규
〇 건설공사 감리대가기준

◎  주요 심사내용
〇 주재비  조정검토

► 상주감리원 직접인건비의 30% 지역업체 참여지분율을 뺀 상주감리원 직접 
인건비 의 30%

O 현지차량운행비  조 정 검 토
► 차량가액 조정

- 차량가액 : 16,公40,000원 — 15,127,273원(부가세 제외)
► 주연료(휘발유) 사용량 및 단가조정 : 연료사용량 일당 1 0 / / 일 — 5 사 일  

※ 현장규모, 발주청과의 거리 등 운행거리 감안하여 조정필요
- 휘발유 단가 ： 1,668원 / /  — 1,731.48원 //

〇  계약심사 착안사항
O 현장여건과 업무성격 등에 따라 조정가능여부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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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 o  〇 마을 조성공사 시공감리용역

〇 사업개요
〇 사업규모 : 시공감리용역 1식 
〇 사 업 비 : 635,100천원 
〇 사업기간 : 19개월

(단위 : 천원)

592,000 43,100 6.8%

〇 적용기준 및 법규
〇 건설공사 감리대가기준

O  주요 심사내용
〇 주재비 조정

► 주재비 : 상주감리원 인건비의 30% —̂ (상주감리원 인건비 X70%)의 30% 
※ 지역업체 참여지분율(30%)을 감안하여 감 적용

O 현지차량운행비 조정
► 주연료(휘발유) 사용량 및 단가 조정

• 연료사용량 일당 : 1 0 / / 일 ->  5 ，/ 일
• 휘발유 단가(부가세 포함) : 2,103원 //  — 1,906.기 원 //

〇 각종영향검토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공제료 계상

〇  계약심사 착안사항
〇 현장여건과 업무성격 등에 따라 조정가능여부 
〇 건설공사 감리대가기준 등에 따른 적정 계상여부

■
635,100



[  n. 2013년 분야별 계약심사 사례

_  0 0 단지 0 0 지구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〇  사업개요
〇 사업규모 : 기본 및 실시설계 1식, 측량 및 지반조사 1식, 각종영향검토 1식 
O 사 업 비 : 1,063,400천원 
O 사업기간 : 12개월

〇 심사결과

1,063,400

가 금  액

983,300

(단위 : 천원)

■ _ E B _  ■ ■ ■ ■ ■ ■
17,000 7.5%

〇 적용기준 및 법규
〇 엔지니어링사업 대가의 기준 
〇 국토개발계획 표준품셈

O  주요 심사내용
〇 선박경비  조정

► 주연료(경유) : 1,780원 //  —)  1,616.6원 //
O 에너지사용계획 및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손해배상공제료 추가 계상

► 7,166,630원 — 8,136,850원 
O 소요인력  조정

► "사전재해영향성검토"의 2. 협의대상의 개요와 "에너지사용계획"의 1. 사업의 
개요 부분은 중복되므로 감 조정

〇  계약심사 착안사항
O 과업 중복성을 고려하여 직접인건비 산정의 적정여부 검토(하향조정)
O 기계 경비(유류대) 용역발주시로 조정

〇



계약심사 사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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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0 기술센터 건립공사 CM형 책임감리용역

〇 사업개요
〇 사업규모 : CM형 책임감리용역(육연구시설, 업무시설 : 24,5M .59r비 
◦  사 업 비 : 2,483,636천원 
〇 사업기간 : 25개월

〇  심사결과

■ 롤 !■ 물 률 룹 _
2,483,636

(단위 : 천원)

■ ■ ■ ■ _ _  ■ ■ ■ ■ ■

2,120,004 363,632 14.6%

〇 적용기준 및 법규
〇 건설공사 감리대가기준

O  주요 심사내용
〇 건설공사 감리원수 조정

- 감리원수 : 102.41 인 • 월 93.09인 • 월 
※ 감리기간 보정에 따라 10% 감

〇 전기공사 적용공종 조정
- 공종 : 보통 ᅳ 복잡

※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별표3 참조 
〇 정보통신공사 감리원 배치기간 조정

- 배치기간 : 25개월 一> 21개월(공사공정표에 따라 해당 공사기간 배치로 계상)

〇  계약심사 착안사항
〇 현장여건과 업무성격 등에 따라 조정가능여부



_  0 0 0 0 처리장 진입도로 개설구간 문화재 정밀발굴조사 용역

〇  사업개요
O 사업규모 : 정밀발굴조사(1,731 rrf) 

◦  사 업 비 :  149,743천원 

O 사업기간 : 70일

◎  심사결과 (단위 . 천원)

■ ■ ■ ■  _ ■ ■ ■  _國 園 __심사요청금액

149,743 141,438 8,305 5.5%

〇 적용기준 및 법규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의한 법률 
O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437호) 

O 매장문화재 조사용역 대가기준(2013년)

〇  주요 심사내용
O 직접인건비 조정

- 현장조사 일수 조정(준조사원 70일 55일)

O 직접경비 조정
- 여비일수 조정(준조사원 70일 55일)
- 현장운영비 조정(인부근무일수 조정 140일 — 70일)

봤 과업지시서상 현장조사가 35일임 (35일 X 2명=70일)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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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부임 단가 조정 : 58,000원 — 81,443원

※ 대한건설협회 공표 2013년 시중노임단가 적용

- 유물정 리비 조정(인부임 단가 조정 的,000원 一) 81,443원)

〇 계약심사 착안사항
〇 용역내용에 대한 연구원 참여인원 등 적정성 여부 
◦ 경비 항목별 관련규정 적정 적용여부



. 2013년 분야별 계약심사 사례

0 0 0 0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수립 용역

〇  사업개요
〇 사업내용 :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수립 등
O 사 업 비 : 100,000천원 
〇 사업기간 : 11개월

〇 심사결과

룰 ■ 屬 E혈 ■■
100,000 95,086 4,914

(단위 : 천원)

〇 적용기준 및 법규
〇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의한 법률 
O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437호)

◎  주요 심사내용
O 여비 조정 : 숙박비 삭감 360천원 ᅳ 0원 
O 설문조사비 및 현장조사비 조정 

- 인건비 단가 : 52,075천원 — 43,240천원 
※ 기간제 근로자(외근직종) 인건비 (1 일) 적용 

〇 유인물 조정 : 옵셋인쇄를 경인쇄로 조정 적용

O 계약심사 착안사항
〇 경비 각 항목별 관련 규정 적정 적용여부 
〇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적용여부



계약심사 사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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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  0 0 0 0  0 0 0  설립 타당성 분석 및 설립방안 수립 용역
w好*效病*©錄하沒r  f '，좌敎 m̂ m 했!하싹정多^免^..예取다%너아 - - ? 이'..,

〇 사업개요
〇 사업규모 : ◦  ◦항공사 설립의 타당성 분석, 설립방안 수립 
◦  사 업 비 : 300,000천원 
〇 사업기간 : 10개월

〇 심사결과

■ ■ 긺 _  ■ ■ 圖 調 _
300,000 289,923

(단위 : 천원)

■ ■ E B B  _ 9 9 _ _
10,077 3.4%

◎  적용기준 및 법규
〇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의한 법률 
〇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437호)

〇 주요 심사내용
O 인건비 조정

- 연구원 인건비 단가 조정
• 책임연구원 2,915,894원구2,980,044원, 연구원 2,235,867원구2,285,056원
• 연구보조원 1,494,604원 -，1,527,485원, 보조원 1,120,991원 세 145,653원

- 퇴직급여충당금 : 전액삭감
※ 퇴직급여충당금은 근로기간이 1년이상일 경우 지급함(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4조)

O 경비 조정
- 교통통신비 조정 : 시내교통비, 전신전화사용료(12월—10월)

졌 용역기간이 10개월임

◎  계약심사 착안사항
〇 경비 각 항목별 관련 규정 적정 적용여부



. 2013년 분야별 계약심사 사례

_  0 0 - 0 0 0도로개설공사 문화재 시굴조사 용역

〇  사업개요
O 사업규모 : 시굴조사(l l 4,637mz)
◦  사 업 비 :  115,000천원 
O 사업기간 : 35일

◎  심사결과 (단위 . 천원)

110,900 4,100

■ ■ ■ ■ ■ ■
3.6%

〇 적용기준 및 법규
〇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의한 법률 

O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437호)
O 매장문화재 조사용역 대가기준(2013년)

〇  주요 심사내용
O 직접인건비 조정

- 현장조사 일수 조정(조사단장 7일 — 3일, 주휴수당 삭제)

- 유물정리 및 보고서 작성 작업 조정
• 조사단장(1 일), 책임조사원(4일), 보조원 (3 일) 주휴수당 삭제 

※ 주휴수당은 1주 동안 규정된 근무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므로 삭제 
O 직접경비 조정

- 여비일수 조정(조사단장 7일 — 3일)



계약심사 사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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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운영비 조정(인부인원 조정 6인 - 욱 5인)
- 인부임 단가 조정 : 63,267원 ->  81,443원

※ 대한건설협회 공표 2013년 시중노임단가 적용
- 조사재료비 조정 : 1,500천원 수  1,000천원

O  계약심사 착안사항
〇 용역내용에 대한 연구원 참여인원 등 적정성 여부 
◦ 경비 항목별 관련규정 적정 적용여부



0 0 0 0 산업관광 콘덴츠 개발 및 운영방안 연구용역

◎  사업개요
〇 사업내용

- 〇〇〇〇 콘텐츠 및 스토리텔링 구축
- 〇〇〇〇 상품개발 및 정비 • 운영방안 수립 등 

O 사 업 비 : 200,000천원
O 사업기간 : 6개월

O  심사결과

■■S 룰■ ! _■ 0■ ■ ■
(단위: 천원)

200,000 186,900 13,100 6 . 6%

◎  적용기준 및 법규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의한 법률 
O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안정행정부예규 제2호；)

〇  주요 심사내용
〇 인건비 조정

- 책임연구원 참여율 조정(8〇~85% 70%)
◦  경비 조정

- 조사비(현장인터뷰 답례) 조정 : 30천원 20천원
- 교통통신비 조정(시내교통비 20천원 — 10천원)
- CJ개발 및 매뉴얼 제작비 조정 : 30,000천원 ᅳ 22,000천원

※ 최적 견적단가 조정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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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심사 착안사항
〇 용역내용에 대한 연구원 참여율 등 적정성 여부 
〇 경비 항목별 관련규정 적정 적용여부



. 2013년 분야별 계약심사 사례

〇〇〇〇〇 페재류  파쇄용역

〇  사업개요
O 사업규모 : 폐재류 파쇄 90,000톤 
◦  사 업 비 : 530,000천원 
〇 사업기간 : 11개월

◎  심사결과 (단위 . 천원)

526,130 3,870 0.7%

〇 적용기준 및 법규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2013년 건설공사 표준품셈

〇  주요 심사내용
〇 폐재류  운반  단가조정

- t4 : 0.42min —» 0.15min 

O 자 재 단 가  조정

- 유가 조정 (경 유(저 유황：) /당  : 1,594.1 원—1,584.3원
※ 국 내 석 유 가 격 동 향 (13년 1월 3주 )지 역 평 균 판 매 가  적용

〇  계약심사 착안사항
O 폐재류 폐쇄물량 및 원가계산서 적정 산출여부 
O 건설공사 표준품셈 등 관련 기준 적정 적용여부

530,000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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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 분야별 계약심사 사례

〇〇〇〇 〇 〇〇장미 구매

〇  사업개요
〇 사업규모

- OO 장미 (H l.〇x3지) : 35,880본
- ◦◦장 미  (2지) : 42,318본 

O 사 업 비 : 278,294천원

〇  심사결과

278,294 210,702

감 액

67,592

(단위 : 천원)

■■■醫■룹{■
24.3%

〇  적용기준 및 법규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437호)

〇  주요 심사내용
〇 전문 유통업체 가격비교로 단가 조정

- ◦  ◦장미 (H l.〇x3지) : 4,100원 구 2,570원
- ◦◦장 미  (2지) : 3,100원 — 2,800원

〇  계약심사 착안사항
〇 동일규격 제품에 대한 거래실례가격을 비교한 적정 단가 산정여부



계약심사 사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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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o o o 제어시스템 제작 구매

〇 사업개요
〇 사업규모: 〇◦〇〇제어설비 개선 

- DSC — PLC, 이중화, 원격감시 모듈설치, 제어 프로그램 보완 
◦ 사 업 비 :  105,080천원

©  심사결과

평 가 금 액

94,600105,080

(단위 : 천원)

■ ■ ■ ■ ■ ■
10,480 10.0%

O 적용기준 및 법규
〇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2013년 전기 • 정보통신품셈

〇  주요 심사내용
〇 전문 제작업체 가격비교로 단가 조정

- 감시제어함/乳IS(14〇OWx2〇〇〇Hx5〇〇d ) ； 끄,〇◦〇천원 一) 12,800천원 
〇 판넬설치 및 철거 : 전기품셈 6-1 적용

- 계장공 12.348인 — 11.172인, 보통인부 8.232인 — 7.444인 
〇 수위계설치 : 전기품셈 6_2적용

- 계장공 0.49인 — 0.55인

〇  계약심사 착안사항
〇 동일규격 제품 제작에 대한 거래실례가격을 비교한 적정 단가 산정여부 
〇 해당 공정에 적용된 표준품셈 적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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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〇〇〇차랑 탑재장비 구매

〇  사업개요
O 사업규모 : ◦ 0 ◦ 0 차량 탑재장비 구매 16종 
◦  사 업 비 : 31,504천원

德 심사결과 (단위 : 천원)

블
31,504 29,286 2,218 7.0%

〇 적용기준 및 법규
〇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〇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안전행정부 예규 2호)

◎  주요 심사내용
〇 전문 유통업체 가격비교로 단가 조정

- 구인두기도기 : 44,000원 33,000원
- 자동식 산소생기(휴대용) : 2,640천원 — 2,300천원
- 철사부목(I 2개 세트) : 22〇천원 _ )  씨7천원
- 혈압계& 청진기 : 660천원 一— 330천원

O  계약심사 착안사항
〇 구매물품 단가, 부가가치세 계상 등 적정 산정여부 
〇 동일규격 제품에 대한 거래실례가격을 비교한 적정 단가 산정여부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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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o o o  백업시스템 구매

〇 사업개요
〇 사업규모 • .〇〇〇〇  백업시스템(백업서브, 백업장비) 
◦ 사 업 비 :  140,000천원

◎  심사결과

심사요청금액

140,000

(단위 : 천원)

_ ■ ■ ■ ■ ■  _■ ■ ■ ■ ■ _  ■■■■■활
130,000 10,000 7.1%

O 적용기준 및 법규
〇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〇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안전행정부 예규 2호)

O  주요 심사내용
〇 전문 제작업체 가격비교로 단가 조정

- 백업서브 : 30,000천원 — 28,000천원
- 백업장비 : 110,000천원 ᅳ 102,000천원

O  계약심사 착안사항
〇 동일규격 제품 제작에 대한 거래실례가격을 비교한 적정 단가 산정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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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O O  정보지 인쇄

◎  사업개요
O 인쇄부수 : 5,000부(표지 4면, 내지 36면)
O 용 지 : 표지(하모니 l 57g), 본문(스노우화이트 8〇g) 
O 인쇄방법 : 4도 양면, 옵셋인쇄 
◦  사 업 비 : 83,475천원

〇  심사결과

심사요청금액

83,475 79,909 3,566

(단위 : 천원)

감 율

4.3%

〇  적용기준 및 법규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437호)

◎  주요 심사내용
O 용지대 조정

- 하모니 (157g) : 278,500원 수 250,000원
- 스노우화이트(80g) : 67,56〇원 — 54,〇9〇원 

O 손지율 조정
- 표지 : I .27 — 1.18(작업설 0.27 0.18)
- 내지 : 1.082 — 1.18(작업설 0.082 — 0.18)

〇 계약심사 착안사항
O 과업내용과 원가산출서 적정 적용여부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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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〇〇〇〇 학술총서(V ) 제작

〇 사업개요
O 인쇄부수 : 1,000부(표지 4면, 내지 600면)
◦ 용 지 : 표지(스노우화이트 150g), 본문(르노와르 105& 플러스미색 90g) 
O 인쇄방법 : 4도 양면, 양장제본 
O 사 업 비 : 51,352천원

⑬  심사결과 (단위 . 천원)
혈 틸 ^  뽑협혔활̂ 를̂ 톨향̂ 양̂ ^^^뽑̂ ^혈^활̂ ^^톱않뇨

51,352 47,990 3,362 6.5%

©  적용기준 및 법규
〇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〇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안전행정부 예규 2호)

O  주요 심사내용
〇 용지대 조정

- 르노와르(l 〇5g) : 1끄,748원 — 110,68〇원 
〇 제본비 조정

- 양장제본 8,000원 7,000원

O  계약심사 착안사항
〇 과업내용과 원가산출서 적정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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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O O O O O O O  2013년 연간 농약구매

◎  사업개요
〇 구매내역 : 〇〇〇〇용 농약구매 

- 고추란 등 63종 : 18,715점 
◦  사 업 비 :  180,013천원

〇  심사결과 (단위 : 천원)

■혈SS룹활■ ■■■EEB ■■■■■■■I
180,013 176,578 3,435 1.9%

〇  적용기준 및 법규
〇 시중거래에 의한 최저 견적

必  주요 심사내용
〇 단가조정

- 로맨틱 (5,500원 — 5,200원)
- 바이칼 (5,500원 구 5,200원)
- 어드마이어(수간용) (5,500원 — 5,200원)

◎  계약심사 착안사항
O 동일규격 제품 대한 거래실례가격을 비교한 적정 단가 산정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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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 부 록

1. 울산광역시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직

2.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예정가격 작성요령, 계약심사 운영요령

3.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_ _  울산광역시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

울산광역시 규칙 제633호 (일부개정 2012. 9. 13.)

제 1조 (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에서 수행하는 계약심사 업무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계약업무처리의 적정성을 도모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를 그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9.13)

제2조 (정으|)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2.9.13)
1. "계약심사”란 제4조 각 호의 사업에 대한 원가계산, 설계변경의 타당성 및 물품 

구매 • 제조의 원가산정 적정성 등 사업비를 분석하여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심사부서"란 울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계약심사 업무를 분장하고 있는 

부서를 말한다.
3. "발주부세’란 제4조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다음 부서 또는 기관을 말한다. 

가. 시 본청, 직속기관 • 사업소 및 의회사무처
나. 시의 지방공기업
다. 시의 출연기관(단, 50퍼센트 미만 출연기관은 제외)
라. 시의 자치구 • 군(이하 "구 • 군’'이라 한다)

마. 구 • 군의 지방공기 업
바. 구 • 군의 출연기관(단, 50퍼센트 미만 출연기관은 제외)

4. "계약부서"란 계약을 체결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 (심사범우I) 계약심사의 범위는 별표와 같다. 이 경우 제2조제3호 라목부터 
바목까지 기관의 심사대상 사업은 국비 • 시비 보조사업 및 재배정사업과 계약 
심사를 요청하는 구비 • 군비 사업으로 한정한다.(개정 2012.9.13)

제4조 (대상사업) 계약심사 대상사업은 다음과 같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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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다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라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마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수리공사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
가. 학술연구용역 :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

나. 건설기술용역 : 「건설기술관리 법」제2조제3호 등 이 에 준하는 건설기술용역 
다. 일반용역 : 가목 및 나목 외의 용역

3. 물품의 구매 • 제조(제2조제3호 라목부터 바목까지의 발주부서는 이를 제외한다)

제5조 (계약심사 제외사업) 심사부서의 장은 제3조 및 제4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계약심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2.9.13)
1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달발주 또는 조달청 원가사전 검토사업

2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및 제44조 
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의 대상이 되는 사업

3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3조 및 제75조 
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사업

4. 예정가격을 미리 작성하지 않는 사업이거나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정 등으로 
원가심사나 설계변경 심사를 할 여유가 없는 사업

5. 사업의 성격이나 취지에 비추어 심사가 불필요하다고 울산광역시장(이하 "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심사요청) ①발주부서의 장은 제4조의 각 호에 대하여 사업 시행 전에 

심사부서의 장에게 계약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발주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계약심사를 요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부 
터 별지 제5호서식까지의 심사요청서와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福 ^ s ，_ _ _

제 7조 (심사실시) ①계약심사는 합법 및 합목적성 위주의 서면심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실지심사를 병행할 수 있다.(개정 2012.9.13)

②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를 요청한 사업비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산정되었는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조사를 하거나 
전문기관에 원가분석을 의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개정 2012.9.13)
③ 심사부서의 장은 제6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보완사항과 보완기간을 명시하여 발주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부서의 장은 그 기간 내에 보완자료를 심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심사결과 조치) ①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제7조 
제3항에 따른 보완기간을 제외한다)이내에 계약심사 결과를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발주부서 및 계약부서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심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발주부서의 장은 계약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수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소명서를 첨부하여 심사부서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부서에서는 재심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2.9.13)

③ 제1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지받은 발주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계약심사 결과에 따라 사업비를 재산정한 후 조치결과를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심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함과 동시에 계약부서에 계약을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12.9.13)

제9조 (원가분석 자문회으I) ①심사부서의 장은 사업비 산정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시에 울산광역시 원가분석 자문회의(이하 "자문회의"라 
한다)를 설치 • 운영할 수 있다.
1. 신기술 또는 특수공법 적용의 타당성 검토
2. 공법변경, 품목 및 규격변경 등에 대한 타당성 검토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자문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1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감사관이 
되고, 위원은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개정 2012.9.13)
③ 그 밖에 자문회의의 구성 ■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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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조 (심사관리)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결과를 기록 • 분석하여 이를 공표하는 
등 사업비의 적정한 산정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 구성 • 운영한 계약심사 원가분석자문단은 이 

규칙에 따른 자문회의로 본다.

부 칙 (개정 2012-09-13 규칙 제63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계약심사 대상사업 및 범위(제3조 관련)

대 상 사 업 범 위

1. 건설공사 。추정금액 5억원 이상 
(전문공사 3억원 이상)

2. 전기, 기계, 소방, 정보통신, 문화재공사 。추정금액 1억원 이상

3. 건설기술용역, 학술연구용역, 일반용역 。추정금액 1억원 이상

4. 물품구매 • 제조 。추정금액 2천만원 이상

5. 건설공사{전기, 기계, 소방, 정보통신공사) 
설계변경

。계약금액 20억원 이상(2억원 이상) 
공사의 1회 설계변경 금액이 해당 
계약금액의 10% 이상 증가 시

행



계약심사 사례집
Uisan Metropolitan City

[별지 제1호서식]

공사계약 심사요청서

공 사 명 요청기관

공사위치

공사기간 계약방법

공사금액

• 총공사비 : 천원
- 도급 비 :
- 관급 비 :
- 이설 비 :

• 금회공사비 : 천원
- 도급 비 :
- 관급 비 :
- 이설 비 :

설 계 자
• 상 호 :  • 대표자:
•책임기술자 : (전화번호 : )

발주부서 • 담 당 자 : (전화번호 : )

。 공사개요:

※ 첨 부서 류
1. 설계도서 각1부(도면, 시방서, 내역서, 단가산출서, 수량산출서)
2. 그 밖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



[별지 제2호서식]

용역계약 심사요청서

용 역 명 요청기관

용역위치

용역기간 계약방법

용역금액 •총용역비 : 천원 • 금회용역비 : 천원

예정원가

작 성 자

• 담당부서 :
• 작 성 자 : (전화번호: )

。 용역개요:

※ 첨부서류
1. 원가계산서(건설기술용역, 학술연구용역, 일반용역) 1부
2. 설계내역서 1부(과업내용서 포함)
3. 수량산출서 1부
4. 그 밖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학술연구용역의 경우 과업참여자의 이력서 둥)



계약심사 사례집
Ulsan Metropolitan City

[별지 제3호서식]

물품구매(제조 • 수리)계 약 심사요청서

건 명 요청기관

산출금액 원(총물품구매비 : 원, 금회구매비 : 원)

구 매 

예정일자

계약방법

기타사항

발주부서 • 담 당 자 : (전화번호 : )

。기초산출(원가계산)금액 개요 :

^  첨 부서 류
1. 산출기초조사서(원가계산서) 1부
2. 과업지시서 또는 규격 • 사양서 1부
3. 그 밖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



醫 ■ ， ⑬

[별지 제4호서식 j

인쇄물계약 심사요청서

요청기관 담당자 전화번호

건 명

산출금액 원 계약방법

기타사항

。 인쇄물내역:
1. 규 격 절 ( ■x ■ )
2. 수 량
3. 면 수 표지 면, 내지 면
4. 용지 종류 표지 ( g)，내지 ( g)
5. 인쇄색도 표지 단면 도 내지 단면 도

양면 도, 내지 양면 도

6. 제본종류
7. 특수사양
8. 기 타

※ 첨 부서 류
1. 인쇄물산출기초조사서 1부
2. 사양서 또는 과업지시서 1부
3. 수의계약의 경우 수의계약사유서 첨부(단체수의계약의 경우에는 생략)
4. 기획편집료 지출 또는 지출예정시에는 내역서
5. 그 밖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



계약심사 사궤집 ■因 ®
Uisan Metropolitan City

[별지 제5호서식]

설계변경(계약) 심사요청서

구 분 내 용 비 고

공 사 명

공사개요
당초

변경

공 사  위 치

공 사 비
당초 도급액 : 관급액:

변경 도급액 : 관급액:

착 공 일

준 공  예 정 일

도급天 K 원설계자) ( )

업무담당(감독) 자 직:  성명: 연락처:

감 리 자
•업체명: •책임감리자: 
• 연락처 :

변 경 사 유

기시공 변경공종

^  첨 부서 류
1. 변경 설계도서 1부(도면, 시방서, 내역서, 단가산출서, 수량산출서)
2. 그 밖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



[별지 제6호서식]

계약(설계변경》심사결과 통보서

□  건명 :

순번 항목 심사결과 및 의견 비 고

[별지 제7-1 호서식]

계약(용역,물품구매 • 제조,인쇄물)심사 결과 지적사항 조치결과 통보서

□  건명 :

순번 심사결고ᅡ(지적사항) 조치내용 소요예산 (천원》 비고
당초 조정 증감

지적사항 조치결과 통보는 수정 설계서 원가계산 후 통보 
※ 첨부

• 설계서 갑지 사본 1부
• 설계원가계산 총괄표 사본 1부



계약심사 사례집
Oisan Metropolitan City

[별지 제 7-2호서식]

공사 계약(설계변경)심사 결과 지적사항 조치결과 통보서

□  건 명 :
〇 조치결과

순번 심사결고ᅡ(지적사항) 조치내용 H| 고

〇 조정금액

구분 적 용 요  율 발주  금액 비고
당초 변경 당초 조정 증감

재
료
비

직접 재료비
간접 재료비
작업 부산물
소 계

노 T그
직접 노무 비

수
간접 노무 비

비 소 계

공 운 반 비
기 계 경 비

사
산재보험 료
고용보험료

원 제 건강보험료
연 금보험 료

가 경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 비

비 기 타 경 비
환경 보 전비
공사이행보증수수료
하도급발급수수료
소 계
계

일반관리비
이
〔공급가액]
부 가 가 치 세
[도 급 액]
관급자재 비
이 설 비
「총공사비 ]

지적사항 조치결과 통보는 반드시 수정설계서 원가계산 후 통보 
※ 첨부서류 : 설계서 갑지 사본 1부.



안전행정부예규 제74호 
(2014. 2. 7.)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예정가격 작성요령, 계약심사 운영요령 -





= 에정가격 작성2령 ]

제 1절 통 칙

nm 추정가격고「예정가격 

제3절’‘척격심사에 Hhi■ 입찰의 예#가격 결정 

제4절 김1정가격 ':등에 'nS  예정가격 결정 

저I5'i 환가계산에' [|:E  예정가격 결정

제1관 통 칙 
제2관 제조 원가계산 
제3관 공사 원가계산 
제4관 학술용역 원가계산 
제5관 그밖의 용역의 원가계산

제6절 실적굴/、ᅡ비에 [다1  예정가격' 겋정

제1관 통 칙
제2관 실적공사비 원가계산 

제7절 원가；i|左!:관련기：관…

제1관 원가계산용역기관 
제2관 원가검토기관

제8절 보허…





예정가격 작성요령

제1절 통 칙

1. 목적
이 요령은 법 제11조, 시행령 저17조부터 제10조까지, 시행규칙 제4조부터 제13조 
까지의 추정가격 • 예정가격의 작성, 원가계산• 원가검토기관의 등록 등에 적용할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어의 정의
가. 추정가격 : 물품• 공사• 용역 등의 조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법 제5조에 

따른 국제입찰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등으로 삼기 위하여 예정가격이 
결정되기 전에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산정된 가격을 말한다.

나. 예정가격 : 계약담당자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낙찰자,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 
금액을 결정하는 기준 등으로 삼기 위하여 입찰이나 계약 체결 전에 미리 작성 
비치해 두는 가격을 말하며 개산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표준설계도 등을 
기초로 하여 결정하는 개산예정가격을 포함한다.

다. 거래실례가격 : 시중에 적정한 거래가 형성된 경우에는 그 거래실례가격을 
조사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고, 계약담당자는 제4절 "3-가"의 각 호에 따른 
가격 중에서 우선순위 없이 계약목적물의 내용, 특성, 현장상황 등을 종합적 
으로 고려하여 선택할 수 있다.

라. 감정가격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 
이나 감정평가사(「부가가치세법」저15조에 따라 평가업무에 관한 사업자등록 
증을 교부받은 자에 한한다)가 감정 평가한 가격을 말한다.

마. 견적가격 : 해당 기술력과 축적된 자료 등을 바탕으로 사업 수행을 위하여 
계약상대자나 제:3자로부터 직접 제출받은 가격을 말한다.



계약심사 사례집
Ulsan Metropolitan City

제 2절 추정가격과 예정가격

1. 추정가격의 산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계약담당자는 예산에 반영된 금액이나 해당 규격서 • 
설계서 등에 따라 산출된 금액 등을 기준으로 하여 관급자재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을 제외하고 추정가격을 산정한다. 다만, 다음 "가"부터 " 라"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가. 단가계약의 경우는 제조 • 구매• 수리• 보수• 복구 • 가공 • 매매• 공급• 사용 등 
(이하"제조 • 구매 • 복구등"이라한다)의 추정단가에 예정물량을 곱한 금액 

나. 개별적인 조달요구가 복수로 이루어지거나 분할되어 이루어지는 계약의 경우 
에는 다음 "1 )"과 "2)" 중 어느 하나의 금액

1) 해당 계약의 직전 회계연도나 직전 12월동안 체결된 유사한 계약의 총액을 
대상으로 직후 12월 동안의 수량과 금액의 예상변동분을 고려하여 조정한 

금액
2) 동일 회계연도나 직후 12월 동안에 계약할 금액의 총액

다. 물품• 용역의 리스• 임차• 할부구매 계약과 총 계약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계약의 경우에는 다음 "1 )"과 "2)" 중 어느 하나의 금액

1) 계약기간이 정해진 계약의 경우에는 총계약기간에 대하여 추정한 금액
2) 계약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하거나 불분명한 계약의 경우에는 1개월분의 추정 

지급액에 48을 곱한 금액
라. 조달하려는 대상에 선택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최대한 조달 

가능한 금액

2. 예정가격의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계약수량, 이행전망, 이행기간, 수급상황, 계약이행의 난이도, 

계 약조건, 그밖의 계 약이 행 에 따르는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결정 해 야 한다.
나. 예정가격은 원칙적으로 입찰에 부칠 사항이나 수의계약의 목적이 되는 사항의 

가격 총액에 대하여 결정해야 한다.
다. 희망수량입찰의경우 예정가격은 해당물품의 단가로 정해야 한다. 이 경우 

물품의 제조 • 구매에 관한 입찰인 때에는 입찰에 부치고자하는 물품의 총 
수량을기준으로한 예정가격조서에 따라 해당 물품의 단가를 정해야 한다.



라. 공사계약에서 그 이행에 수년이 걸리고 설계서 등에 따라 전체의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이하 "장기계속공사"라 한다)의 경우와 물품의 제조 • 구매 • 복구, 
용역 등의 계약에서 그 이행에 수년이 걸리고 설계서나 규격서 등에 따라 해당 
계 약목적물의 내용이 확정된 물품의 제조 • 구매 • 복구, 용역 등(이 하 11장기물 
품제조 등"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총공사금액이나 총제조금액 등의 범위에서 

예정가격을 결정해야 한다.
마. 예정가격은 계약목적물 가격의 총액에 대하여 이를 결정해야 한다. 다만, 일정 

기간 계속하여 제조 • 구매 • 복구 등을 하는 계약의 경우에는 단가에 대하여 
그 예정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

바. 예정가격의 결정기준은 시행령 제10조에 의하되, 공사에서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실적공사비는 특별시장 • 광역시장 • 도지사(법 제3조에 
따른 교육기관은 교육감)가 실적공사비 적용대상 공사기준을 정하는 경우 그 
기준에 따라 적용한다.

1) 시 • 도와 시 • 군 . 구는 시 • 도지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실적공사비를 적용 
해야 한다.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 등 그밖의 기관도 
이를 준용한다.

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시행령 제10조 
제3항에 따라 "제3장 계약심사 운영요령"의 원가심사를 통하여 그 적절성과 
적법성을 심사해야 한다.

3. 예정가격의 결정기준
계약담당자는 다음 "가"부터 "라"까지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해야 한다.

가. 적정한 거래가 형성된 경우에는 그 거래실례가격
나. 신규개 발품, 특수규격 품등을  사용한 특수한 물품 • 공사 • 용역등  계 약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적정한 거 래실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원가계산에 따른 가격
다. 공사의 경우 이미 수행한 사업을 토대로 축적한 실적공사비로서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한 가격(이하 "실적공사비에 따른 가격"이라 한다)
라. "가"부터 "다"까지의 가격을 기준으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감정평가, 유사한 

거 래실례가격이나 견적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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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예정가격의 작성절차

가. 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을 작성함에 있어 아래 절차를 준용하여 작성한다.
① 추정가격 작성 ᅳ ② 설계가격 또는 조사가격 작성 — ③ 기초금액 작성 
ᅳ ④ (복수예비가격 작성) ᅳ ⑤ 예정가격조서 작성 ᅳ ⑥ 예정가격 결정 

나. 설계가격 또는 조사가격
기술 또는 설계 담당공무원(원가계산 용역기관 포함)등이 설계서에 따라 거래 
실례가격, 원가계산에 따른 가격 등으로 작성하거나 직접 조사하여 작성할 수 
있다.

5. 예정가격 결정 시 세액합산 둥
가. 예정가격에는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관세 및 농어촌특별세 등을 

포함해야 한다.
나. 원가계산의 비목별 원재료의 단위당 가격은 위 세액을 뺀 공급가액으로 하고, 

부가가치세는 계약목적물의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율을 곱하여 산출하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용역을 공급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계 약대상자가 부담할 비목별 원재료의 부가가치 세 매 입세 액해당액을 합산해야 
한다.

6. 예정가격조서의 작성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예정가격을 결정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예정가격조서를 작성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이 장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 예산 사정 등을 이유로 
부당하게 감액하거나 과잉 계산되지 않도록 예정가격 작성 당시의 관련법령 
및 원가계산자료를 적용하여 작성해야 한다. 다만, 불가피하게 원가계산 둥에 
따라 산정된 금액과 다르게 예정가격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조정사유를 
예정가격 조서에 명시해야 한다.

7. 예정가격의 비치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계약담당자는 입찰이나 수의계약 등에 부칠 사항에 
대하여 해당 규격서와 설계서 등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고 다음 "1 )"과 
"2广 중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 이를 갖추어 두거나 입력해야 하며 예정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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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 다만, 공유재산의 매각 등 관련법령 
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서면에 의한 입찰이나 수의계약의 경우 : 작성된 예정가격을 밀봉하여 미리 
개찰장소나 가격협상장소 등에 갖추어 둘 것

2) 지정정보처리장치를 통한 입찰이나 수의계약의 경우 : 작성된 예정가격을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입력할 것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82조에 따른 개산계약을 입찰 
할 때 표준설계도 등을 기초로 하여 개산예정가격을 작성하고 "가"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 이를 갖추어 두거나 입력해야 하며 개산예정가격이 누설 
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

8. 예정가격 작성의 예외
가. 다음의 경우는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국가기관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수의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2)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추정가격이 2억 원(전문 1억 원, 전기 • 정보 
통신 • 소방시설 • 그 밖의 공사 8천만 원) 이하인 공사, 추정가격 이 5천만 원 
(임차 • 임대는 연액 또는 총액 기준) 이하인 물품제조 • 구매 • 용역 • 그 밖의 
계약의 경우로서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다만, 시행령 제30조 제2항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줄하게 하는 경우에는 예정 
가격을 작성해야 한다.

3) 시행령 제43조 • 제44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4) 시행령 제81조 • 제82조에 따른 개산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5) 시행령 제95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일괄입찰의 경우 

(이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아니한다)
나. 거래실례가격이 없어 예정가격을 작성하기 곤란한 경우로 국제입찰 적용대상인 

물품과 용역 계약에서 다음과 같은 사유에 해당되면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지역별 • 시기별로 가격차가 심한 경우
2) 특정제작자만이 제작할 수 있는 경우
3) 국제시세에 나타나지 아니하는 경우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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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작자의 설계에 따라서 가격차가 심한 경우
5) 공급자가 제시한 규격에 따라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6) 긴급히 구매할 필요가 있어 예정가격을 작성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9. 예정가격의 변경
시 행 령 제26조(재 공고입 찰과 수의 계 약)와 제27조(계 약을 해 제 • 해 지 하는 경 우의 
수의 계 약)에 따라 수의 계 약을체 결할때 당초의 예 정 가격 으로는 수의 계 약을 체 결 
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예정가격을 변경하여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다.

제3절 적격심사에 따른 입찰의 예정가격 결정

1. 기초금액의 작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그 위임을 받은 계약담당자는 기술 또는 설계 담당자 
(원가계산용역기관 * 업체 등 포함：) 등이 거래실례가격 • 원가계산가격 및 견적가격 
등에 따라 조사한 가격이나 설계가격에 대하여 적정여부를 검토한 기초금액을 
작성해야 한다.

2. 기초금액의 확정
가. 재료비 • 노무비 • 경비 등의 물량 또는 가격이 해당 비목의 반영기준에 비하여 

과다 • 과소 반영되 어 있는 경우 이를 가감조정 한 후 부가가치세 액 등을 

합산한다.
1) 계약심사부서의 계약심사담당자는 "제3장 계약심사 운영요령"의 원가심사를 

통하여 가격의 과다 • 과소를 검토해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1 )"의 검토결과를 고려하여 기초금액을 확정한다.
나. 기초금액이 가감 조정된 경우에는 예정가격조서에 그 조정내용과 사유를 

명시해야 한다.

3. 기초금액의 공개
작성된 기초금액을 입찰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전까지 지정정보처리장치나 그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 운영하는 인터넷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醫

4. 복수예비가격의 작성

계약담당자는 기초금액에 ±3% 상당금액의 범위 안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가격
(이하 "복수예비가격"이라 한다)을 작성하되,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0%~+3% 범위 안에서 7개, 0%~-3% 범위 안에서 8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해야 한다. 이때 복수예비가격간의 폭은 최대한 확대한다.

5. 복수예비가격에 따른 예정가격의 결정과 공개

가. 계약담당자는 입찰을 실시한 후 참가자 중에서 4인(우편입찰 등으로 인하여 
개찰장소에 출석한 입찰자가 없는 때에는 입찰사무에 관계없는 자 2인)을 
선정하여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4개를 추첨토록 한 후 이들의 산술평균가격을 
예정가격으로 확정한다.

나. 추첨은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는 방법으로 실시해야 하며, 예정가격 
작성을 위하여 추첨된 4개의 예비가격과 이외의 예비가격은 개찰장소에서 
입찰참가자들이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입찰종료후 복수예비 
가격 15개, 추첨된 복수예비가격 4개와 예정가격을 입찰참가자에게 공개해야 
한다.

다.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2인 이상 전자견적에 따른 수의계약이거나, 시행령 
제42조 제2항에 따라 적격심사로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 
장치를 관리하는 자가 정한 기준 • 절차에 따라 복수예비가격을 추첨하여 
예정가격을 정한다.

6. 예정가격의 원단위 절상
계약담당자는 복수예비가격 4개를 평균한 금액을 산출한 결과 1원미만이 있을
때에는 단가입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절상해야 한다.

제4절 감정가격 둥에 따른 예정가격 결정

1. 감정가격에 따른 예정가격의 결정
둘 이상의 감정평가기관에서 평가한 가격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한다. 다만 예상
감정가격이 5백만 원 이하거나 하나의 감정평가기관에 평가를 의뢰해도 예정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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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이 가능하다고 계약담당자가 판단한 경우에는 1개 감정평가기관의 감정 
평가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할 수 있다.

2. 견적가격에 따른 예정가격의 결정
적정한 거래실례가격이 없고, 원가계산이나 실적공사비로 예정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견적가격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할 수 있다.

3. 거래실례가격에 따른 예정가격의 결정
가. 거래실례가격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가격으로 한다.
1)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가격정보)
2) 기획재정부에 등록한 전문가격조사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 거래가격, 물가자료, 유통물가, 물가정보 둥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계약담당자가 2이상의 사업자에 대하여 직접 조사하여 

확인한 가격
4) 법령에 따라 가격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가격의 범위에서의 거래실례가격 

나. 일반관리비와 이윤의 산출방법
거래실례가격으로 예정가격을 작성하는 때는 거래실례가격에는 이미 일반 
관리비와 이윤이 반영되어 있으므로 일반관리비와 이윤을 따로 가산하지 

않는다. 다만, 공사원가계산방식으로 예정가격을 작성하는 경우 거래실례 
가격으로 작성된 사급자재(계약상대자가 직접 구입하여 해당공사 시공에 
투입하는 자재)는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별지 제2호 서식의 직접재료비에 
반영하여 일반관리비 • 이윤 등의 요율이 반영되어야 한다.

제5절 원가계산에 따른 예정가격 결정

제1관 통 칙

1. 원가계산의 분류
원가계산은 제조 원가계산, 공사 원가계산 및 용역 원가계산으로 구분하되, 
용역원가계산에 관하여는 제4관과 제5관에 따른다.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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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가계산의 비목
원가계산은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으로 구분 작성한다.

3. 비목별 가격결정의 원칙
가. 재료비, 노무비, 경비는 아래 산식에 따라 산정해야 한다.

1) 재료비=재료량 x 단위당가격
2) 노무비=노무량 x 단위당가격
3) 경 비=소요(소비)량 x 단위당가격

나.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각 세비목별 단위당 가격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계산한다.

다.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각 세비목과 그 물량(재료량, 노무량, 소요량) 산출은 
계약목적물에 대한 규격서, 설계서 등에 의하거나 제8절 "2-가"에 따른 원가 
계산 자료를 근거로 하여 산정해야 한다.

라. "다"의 각 세비목과 그 물량산출을 할 때에는 계약목적물의 내용과 특성 둥을 
고려하여 그 완성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해야 한다.

4. 계약담당자의 주의사항
가. 계약담당자는 원가계산방법으로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에는 계약수량, 이행 

전망, 이 행기간, 수급상황, 계약조건, 그밖의 계약이 행에 따르는 제반여건을 
고려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가 이 절에 따라 원가계산방법으로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에는 
제2절 "6" 에 정한 바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표준품셈을 이용하여 원가계산을 하는 경우 가장 최근의 표준 
품셈을 이용하여야 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업체(이하 "면세업체"라 한다；)와 과세 
되는 업체가 동시에 입찰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예정가격을 작성하되, 면세업체에 대해서는 부가가치 세를 제외 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러한 사실을 사전에 입찰공고문 및 계약내용에 
포함하여야 한다.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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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관 제조 원가계산

1. 제조원가
제조원가는 제조과정에서 발생한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합계액을 말한다.

2. 작성방법
제조 원가계산을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제조 원가계산서를 작성하고 
비목별 산출근거를 명시한 기초계산서를 첨부해야 한다. 이 경우 재료비, 노무비, 
경비 중 일부를 제조원가계산서 의 일반관리비나 이윤의 다음 비목으로 반영 
해서는 아니 된다.

3. 재료비
가. 직접재료비는 계약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는 물품의 가치로서 다음 항목을 

말한다.
1) 주요재료비 : 계약목적물의 기본적 구성형태를 이루는 물품의 가치
2) 부분품비 : 계약목적물에 원형대로 부착되어 그 조성부분이 되는 매입부품, 

수입부품, 외장재료와 "5 -다-13)" 외주가공비에 반영되는 것을 제외한 외주 
품의 가치

나. 간접재료비는 계약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지는 않으나 제조에 보조적으로 

소비되는 물품의 가치로서 다음 항목을 말한다.
1) 소모재료비 : 기계오일, 접착제, 용접가스, 장갑, 연마재 등 소모성 물품의 

가치
2) 소모공구 • 기구 • 비품비 : 내용년수 1년 미만으로서 구입단가가 법인세법 • 

소득세법에 따른 상당금액 이하인 감가상각 대상에서 제외되는 소모성 

공구 • 기구 . 비품의 가치
3) 포장재료비 : 제품포장에 소요되는 재료의 가치

다. 재료의 구입과정에서 해당 재료와 직접 관련되어 발생하는 운임, 보험료, 
보관비 등의 부대비용은 재료비로 계산한다. 다만, 재료구입 후 발생되는 
부대비용은 경비의 각 비목으로 계산한다.

라. 계약목적물의 제조 중에 발생되는 작업설, 부산품, 연산품 등은 그 매각액이나 

이용가치를 추산하여 재료비에서 공제한다.



« ■ ， ! )

4. 노무비
가. 직접노무비는 제조현장에서 계약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직접 작업에 종사 

하는 종업원과 노무자가 제공하는 노동력의 대가로서 다음 항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상여금은 기본급의 년 400%, 제수당과 퇴직급여충당금은「근로 
기준법」이 인정하는 범위를 초과하여 반영할 수 없다.

1) 기본급 : 「통계법」제4조에 따른 지정기관이 조사 • 공표한 단위당 가격이나 
기획재정부장관이 결정 • 고시하는 단위당 가격으로서 그 단가에는 기본급의 
성격을 갖는 정근수당 • 가족수당 • 위험수당 등이 포함된다.

2) 제수당 : 기본급의 성격을 가지지 않는 시간외 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 
등 작업에서 통상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을 말한다.

3) 상여금
4) 퇴직급여충당금

나. 간접노무비는 제조현장에서 직접 제조 작업에 종사하지는 않으나, 보조 작업에 
종사하는 노무자, 종업원과 현장감독자 등이 제공하는 노동력의 대가로서 
"가"의  내용을 준용하여 기본급과 제수당,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의 합계액 
으로 한다.

다. 직접노무비는 제조공정별로 작업인원, 작업시간, 제조수량을 기준으로 계약 
목적물의 제조에 소요되는 노무량을 산정하고 노무비 단가를 곱하여 계산한다. 
♦ 직접노무비 = 노무량 x 노무비 단가

라. 간접노무비율(간접노무비는 제8절 "2-가"에 따른 원가계산 자료를 활용하여 
직접노무비에 대하간접노무비/직접노무비)을 곱하여 계산한다.
後 간접노무비 = 직접노무비 x 간접노무비율

마. "라"의 간접노무비는 "다"의 직접노무비를 초과하여 반영할 수 없다. 다만, 제조 
작업을 위 해 필요한 경 우(작업 현장의 기 계화, 자동화 등) 에는 객관적 인 자료를 
활용하여 간접노무비를 직접노무비보다 초과하여 반영할 수 있다.

5. 경비
가. 경비는 제품의 제조를 위하여 소비된 제조원가 중 재료비, 노무비를 제외한 

원가를 말하며, 기업의 유지를 위해 관리활동부문에서 발생하는 일반관리비와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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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경비의 산출
경비는 해당 계약목적물제조기간의 소요(소비)량을 측정하거나 제8절 "2-가"에 
따른 원가계산자료나 계약서, 영수증등을 활용하여 산정해야 한다.

다. 경비의 세비목
1) 전력비, 수도광열비 : 계약목적물을 제조하는데 직접 소요되는 해당 비용을 

말한다.
2) 운반비 : 재료비에 포함되지 않는 운반비로서 원재료：난: 완제품의 운송비, 

하역비, 상하차비, 조작비 등을 말한다.
3) 감가상각비 : 제품생산에 직접 사용되는 건물, 기계장치 등 유형고정자산에 

대하여 법인세법령에서 정한 감가상각방식에 따라 기준내용연수(基準耐用年數)를 
준용하여 계산한다. 다만, 법인세법에서 정한 내용년수의 적용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계약목적물에 직접 사용되는 전용기기에 한하여 
그 내용년수를 별도로 정하거나 특별상각할 수 있다.

4) 수리수선비 : 계약목적물을 제조하는데 직접 사용되거나 제공되고 있는 건물, 
기계장치, 구축물, 선박차량 등 운반하는데 쓰는 기구, 내구성 공구, 기구 
제품의 수리수선비로서 해당 목적물 제조과정에서 그 원인이 발생될 것으로 
예견되는 것에 한한다. 다만/ 자본적 지줄에 해당하는 대수리 수선비는 
제외한다.

5) 특허권사용료 : 계약목적물이 특허품이거나 그 제조과정의 일부가 특허의 
대상이 되는 때에는 특허권 사용계약에 따라 제조과정에서 발생한 사용료를 
그 사용비례에 따라 계산한다.

句 기술료 : 해당 계약목적물을 제조하는데 직접 필요한 노-하우(Know -how) 
비용과 부대비용으로서 외부에 지급되는 비용을 말하며 세법(법인세법의 시험 
연구비)에서 정한 바에 따라 반영하여 사업년도로부터 이연상각(移延償却:) 
하되 그 적용비례를 기준하여 배분 계산한다.

7) 연구개발비 : 해당 계약목적물을 제조하는데 직접 필요한 기술개발과 연구비 
로서 시험 . 시범 제작에 소요된 비용이나 연구기관에 의뢰한 기술개발용역비와 

법령에 따른 기술개발촉진비 및 직업훈련비를 말하며 세법(법인세법의 시험 
연구비)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연상각하되 그 생산수량에 비례하여 배분 
계산한다. 다만, 연구개발비 중 장래 계속생산으로의 연결이 불확실하여 미래 
수익의 증가와 관련이 없는 비용은 특별상각할 수 있다.



8) 시험검사비 : 해당 계약의 이행을 위한 직접적인 시험검사비로서 외부에 이를 
의뢰하는 경우에 소요된 비용을 말한다. 다만, 법령이나 계약조건에 따라 
내부검사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자체 시험검사비로 반영할 수 있다.

9) 지급임차료  : 계약목적물을 제조하는데 직접 사용되거나 제공되는 토지, 건물, 
기술, 기구 등의 사용료로서 해당 계약 물품의 생산기간에 따라 계산한다.

10) 보험료  : 산업재해보험,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및 국민연금보험 등 법령이나 
계약조건에 따라 의무적으로 가입이 요구되는 보험의 보험료를 말하며 재료 
비에 반영되는 것은 제외한다.

11) 복리후생비  : 계약목적물의 제조작업에 종사하고 있는 노무자, 종업원 등에게 
지급되는 의료위생 약품대, 공상치료비, 지급피복비, 건강진단비, 급식비 
(중식과 간식제공을 위한 비용을 말한다. 이하 같다) 둥 작업조건유지에 
직접 관련되어 소요된 비용을 말한다.

12) 보관비 : 계약목적물의 제조에 소요되는 재료, 기자재 등을 보관하기 위한 
창고 사용료로서 외부에 지급되는 비용만을 반영해야 하며, 재료비에 반영 
되는 것은 제외한다.

13) 외주가공비  : 재료를 외부에 가공시키는 실가공비용을 말하며 부분품의 
가치로서 재료비에 반영되는 것은 제외한다.

14)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작업현장에서 산업재해와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의거 요구되는 비용을 말한다.

15) 소모품비  : 작업현장에서 발생되는 문방구, 장부대 등 소모품을 말하며 보조 
재료로서 재료비에 반영되는 것은 제외한다.

16) 여비 • 교통비 • 통신비  : 작업현장에서 직접 소요되는 여비와 차량유지비, 
전신전화사용료, 우편료를 말한다.

17) 세 금 과  공과금  : 공장이 해당 계약목적물의 제조와 직접 관련하여 부담할 
재산세, 차량세 등의 세금과 공공단체에 납부하는 공과금을 말한다.

18) 폐기물처리비  : 계약목적물의 제조와 관련하여 발생되는 오물, 잔재물, 폐유, 
폐알칼리, 폐고무, 폐합성수지 등 공해유발물질을 법령에 의거 처리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19) 도서인쇄비  : 계약목적물의 제조를 위한 참고서적구입비, 각종 인쇄비, 사진 
제작비 (VTR제작비를 포함한다；) 등을 말한다.

20) 지 급 수 수 료  : 법률로서 규정되어 있거나 의무 지워진 수수료에 한하며,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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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목에 반영되지 않는 수수료를 말한다.
21) 그 밖의 법정경비 : 위에서 열거한 항목 외에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지급 

해야 하는 경비를 말한다.

6. 일반관리비

가. 의의
일반관리 비는 기 업의 유지를 위해 관리 활동부문에서 발생하는 제 비용으로서 
제조원가에 속하지 아니하는 영업비용 중 판매비 등을 제외한 소요비용(임원과 

사무실직원의 급료, 제수당, 퇴직급여충당금, 복리후생비, 여비, 교통 • 통신비, 
수도광열비, 세금과공과금, 지급임차료, 감가상각비, 운반비, 차량비, 경상 

시험연구개발비, 보험료 등)을 말하며 기업손익계산서를 기준하여 산정한다. 
나. 일반관리비 반영방법

일반관리비는 제조원가(재료비 • 노무비 및 경비의 합계액)에 <별표1〉에서 

정한 일반관리비율(일반관리비가 매출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반영할 수 없다.

7. 이윤
가. 이윤은 영업이익을 말하며 제조원가 중 노무비, 경비와 일반관리비의 합계액 

(이 경우 기술료와 외주가공비는 제외한다)에 이윤율 25%를 초과하여 반영할 

수 없다.
나. 비영리법인의 이윤은 법령이나 정관에서 정한 목적사업 이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말한다.

제3관 공사 원가계산

1. 공사원가
공사원가는 공사시공과정에서 발생한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합계액을 말한다.

2. 작성방법
공사원가계산을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공사원가계산서를 작성하고



직접노무비  : 직접작업종사자의  인건비 

간접노무비  : 보조작업자와  현장감독자의  인건비

공사총원가  X  공사손해보험료율

(총원 7 H■공사손해보험 료) X  부가가치세율(1 〇%)

4. 재료비
가. 직접재료비는 공사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는 물품의 가치로서 다음 항목을 

말한다.
1) 주요재료비 : 공사목적물의 기본적 구성형태를 이루는 물품의 가치
2) 부분품비 : 공사목적물에 원형대로 부착되어 그 조성부분이 되는 매입부품, 

수입부품, 외장재료와 "6-다-13)" 외주가공비에 반영되는 것을 제외한 외주 
품의 가치

^환

순 공 사 원 가 x 일반관리비율  

(노무비 +경비+일반관리비) x  이윤율

전력비, 수도광열비, 운반비, 기계경비, 특허권사용료, 기술료, 연구 

개발비, 품질관리비, 가설비, 지급임차료, 보험료, 복리후생비, 보관비, 
외주가공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소모품비, 여비, 세금과  공과금, 
폐기물처리비, 환경보전비, 보상비, 안전관리비 등

3. 공사원가의 체계

재
료
비

직 접 재 료 비 :목 적 물 설 치 물 품 대  

간 접 재 료 비 :보 조 물 품 대  

작업설, 부산품

뼤 .

비목별 산출근거를 명시한 기초계산서를 첨부해야 한다. 이 경우 재료비, 노무비, 
경비 중 일부를 공사원가계산서의 일반관리비나 이윤의 다음 비목으로 반영 
해서는 아니 된다.

경

비

총

원

가

노
무
비

순
공
사
원
가

예
정
가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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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간접재료비는 공사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지는 않으나 공사에 보조적으로 
소비되는 물품의 가치로서 다음 항목을 말한다.

1) 소모재료비 : 기계오일 • 접착제 • 용접가스 • 장갑 등 소모성물품의 가치
2) 소모공구 • 기구 . 비품비 : 내용년수 1년 미만으로서 구입단가가 법인세법 • 

소득세법에 따른 상당금액 이하인 감가상각 대상에서 제외되는 소모성 
공구 • 기 구 • 비품의 가치

3) 가설재료비 : 비계, 거푸집, 동바리등 공사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는 것은 
아니나 그 시공을 위하여 필요한 가설재의 가치

다. 부대비용의 처리
재료의 구입과정에서 해당 재료와 직접 관련되어 발생하는 운임, 보험료, 
보관비 등의 부대비용은 재료비로 계산한다. 다만 재료구입 후 발생되는 
부대비용은 경비의 각 비목으로 계산한다.

라. 재료비의 공제
계약목적물의 시공 중에 발생되는 작업설, 부산품, 연산품 등은 그 매각액이나 

이용가치를 추산하여 재료비에서 공제한다.

5. 노무비
가. 노무비의 내용은 제5절의 제1관 "3 "과 제2관 "4"를 준용한다.
나. 공사의 경우 간접노무비의 계산방법 

1) 직접반영방법 
가) 반영기준

발주목적물의 노무량을 산정하고 노무비 단가를 곱하여 계산한다.

^  간접노무비 = 노무량 x 노무비단가 
나) 반영방법

(1) 노무비단가는「통계법」제4조에 따른 지정기관이 조사 • 공표한 단위당 
가격(시중노임단가 등)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일정기간 이상 근로하는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제수당과 퇴직급여충당금, 상여금 
(기본급의 년 400%)을 반영한다.

(2) 노무량은 품셈에 따라 반영되는 노무량을 제외하고, 현장관리사무소에서 
현장시공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노무량을 반영한다.

⑶ 간접노무비(현장관리인건비)의 대상이 되는 배치 인원은 현장소장,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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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원(총무, 경리, 급사 등), 기획 • 설계부문 종사자, 노무 관리원, 자재 
• 구매 관리원, 공구 담당원, 시험 관리원, 교육 • 산재 담당원, 복지후생 

부문 종사자, 경비원, 청소원 등이다.
⑷ 노무량은 공사의 규모 • 내용 • 공종 • 기간 등을 고려하여 적정인원을 

산정하고, 설계서(설계도면, 설계설명서, 현장설명서 등；)의 특성을 고려 
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2) 비율분석방법 
가) 반영기준

발주목적물에 대한 직접노무비를 품셈에 따라 반영하고, 간접노무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 간접노무비 = 직접노무비 x 간접노무비율 

나) 반영방법
⑴ 발주목적물의 특성(규모• 내용 • 공종 • 기간 등) 등을 고려하여 이와 

유사한 실적이 있는 업체의 원가계산자료인 개별(현장별) 공사원가명세서, 
노무비명세서(임금대장) 또는 직접 • 간접 노무비 명세서를 확보한다.

(2) 노무비 명세서(임금대장)를 이용한 간접노무비율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개별(현장별) 공사원가명세서에 대한 노무비명세서(임금대장)를 확보

한다.
(나) 확보된 노무비명세서(임금대장)의 직 • 간접노무비를 구분하되, 구분 

할 자료가 많은 경우에는 간접노무비율을 객관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기간에 해당하는 자료만 분석한다.

奸) 노무비명세서(임금대장)에서 품셈에 따라 반영되는 노무량을 제외하고, 
현장관리사무소에서 현장시공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노무비 
(간접노무비)를 계산한다.

(라) 계산된 간접노무비를 직접노무비로 나누어 간접노무비율을 산출한다.
(3) 직접 • 간접 노무비가 구분된 「직접 • 간접 노무비 명세서」를 확보한 

경우에는 "⑵"의  임금대장을 이용한 간접노무비율 계산방법에 따라 
자료와 내용을 검토하여 간접노무비율을 계산한다.

3) 그밖의 보완적 반영 방법
직접반영방법이나 비율분석방법에 따라 간접노무비를 계산하는 것을 원칙 
으로 하되, 계약목적물의 내용 • 특성 등으로 인하여 원가계산 자료를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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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가 곤란하거나, 확보된 자료가 신빙성이 없어 원가계산 자료로서 활용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아래의 원가계산 자료(공사종류 등에 따른 간접노무 
비율)를 참고로 활용하여 해당 계약목적물의 규모 • 내용 • 공종 • 기간 등의 
특성을 고려한 간접노무비율을 산출하고, 간접노무비는 품셈에 따른 직접 
노무비에 산출한 간접노무비율을 곱하여 계산할 수 있다.

구 분 공사#류별 간접노무비율 비고

건축공사 14.5

공사종류별 토목공사
특수공사(포장, 준설 등)

15.0
15.5

그 밖의 공사(전문 • 전기 • 통신 등 、) 15.0

50억 원 미만 14.0
공사규모별 50억 원 이 상 -300억 원 미만 15.0

300억 원 이상 16.0

6개월 미만 13.0
공사기간별 6개월 이 상 -12개월 미만 15.0

12개월 이상 17.0

※ 공사규모가 W0억 원이고 공사기간이 15개월인 건축공사의 경우 
[예시] 간접노무비율 = (15% + 17% + 14.5%) /  3 = 15.5%

6. 경비
가. 경비의 개념

경비는 공사의 시공을 위하여 소요되는 공사원가 중 재료비, 노무비를 제외한 
원가를 말하며, 기업의 유지를 위해 관리활동부문에서 발생하는 일반관리비와 
구분된다.

나. 경비의 산출
경비는 해당 계약목적물 시공기간의 소요(소비)량을 측정하거나 제8절 "2-가"에 
따른 원가계산자료나 계약서, 영수증 등을 활용하여 산정해야 한다.

다. 경비의 세비목
1) 전력비, 수도광열비 : 계약목적물을 시공하는데 소요되는 해당 비용을 말한다.
2) 운반비 : 재료비에 포함되지 않은 운반비로서 원재료 • 반재료 • 기계기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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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비, 하역비, 상하차비, 조작비등을 말한다.
3) 기계경비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그가 지정하는 단체에서 제정한 

품셈의 건설기계의 경비 산정기준에 따른 비용을 말한다.
4) 특허권사용료 : 타인 소유의 특허권을 사용한 경우에 지급되는 사용료로서 

그 사용비례에 따라 계산한다.
5) 기술료 : 해당 계약목적물을 시공하는데 직접 필요한 노-하우(Know -how) 

비용과 부대비용으로서 외부에 지급되는 비용을 말하며 세법(법인세법의 
시험연구비)에서 정한 바에 따라 반영하여 사업년도로부터 이연상각(移延償却) 
하되 그 사용비례를 기준하여 배분 계산한다.

6) 연구개발비 : 해당 계약목적물을 시공하는데 직접 필요한 기술개발과 연구비 
로서 시험 . 시범제작에 소요된 비용이나 연구기관에 의뢰한 기술개발 용역비 

와 법령에 따른 기술개발촉진비와 직업훈련비를 말하며 세법(법인세법의 시험 
연구비)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연상각하되 그 사용비례를 기준하여 배분 계산 
한다. 다만, 연구개발비 중 장래 계속시공으로서의 연결이 불확실하여 미래 
수익의 증가와 관련이 없는 비용은 특별상각할 수 있다.

7) 품질관리비 : 해당 계약목적물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관련법령과 계약조건에 
따라 요구되는 비용을 말하며, 품질시험과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다른 
비목에 반영되는 것을 제외한다.

8) 가설비 : 공사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는 것은 아니나 현장사무소, 창고, 식당, 
숙사, 화장실 등 그 시공을 위하여 필요한 가설물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 
(가설물 설치에 소요되는 노무비, 재료비 포함)을 말한다.

9) 지급임차료 : 계약목적물을 시공하는데 직접 사용되거나 제공되는 토지, 건물, 
기계기구(건설기계를 제외한다)의 사용료를 말한다.

10) 보험료 : 산업재해보험,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및 국민연금보험 등 법령이나 
계약조건에 따라 의무적으로 가입이 요구되는 보험의 보험료를 말하고, 그 
보험료는 「건설산업기본법」제22조 제5항 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반영하며, 재료비에 반영되는 보험료는 제외한다. 다만 공사손해보험료는 
제5절 제3관 "9 "에 정한 바에 따라 별도로 반영된다.

11) 복리후생비 : 계 약목적물을 시공하는데 종사하는 노무자 • 종업원 • 현장사무 
소직원 등에게 지급되는 의료위생 약품대, 공상치료비, 지급피복비, 건강 
진단비, 급식비 등 작업조건 유지에 직접 관련되어 소요된 비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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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보관비 : 계약목적물의 시공에 소요되는 재료, 기자재 등을 보관하기 위한 
창고사용료로서 외부에 지급되는 비용만을 반영해야 하며, 재료비에 반영되는 
것을 제외한다.

13) 외주가공비 : 재료를 외부에 가공시키는 실가공비용을 말하며 외주가공품의 
가치로서 재료비에 반영되는 것은 제외한다.

14)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작업현장에서 산업재해와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의거 요구되는 비용을 말한다.

15) 소모품비 : 작업현장에서 발생되는 문방구, 장부대 등 소모용품을 말하며, 
보조재료로서 재료비에 반영되는 것을 제외한다.

16) 여비 • 교통비 • 통신비 : 시공현장에서 직접 소요되는 여비와 차량유지비, 
전신전화사용료, 우편료를 말한다.

17) 세금과 공과금 : 시공현장에서 해당 공사와 직접 관련하여 부담할 재산세, 
차량세, 사업소세 등의 세금과 공공단체에 납부하는 공과금을 말한다.

18) 폐기물처리비 : 계약목적물의 시공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오물, 잔재물, 폐유, 
폐알칼리, 폐고무, 폐합성수지 등 공해유발물질을 법령에 의거 처리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19) 도서인쇄비 : 계약목적물의 시공을 위한 참고서적구입비, 각종 인쇄비, 사진 
제작비 (VTR제작비를 포함한다) 및 공사시공기록책자 제작비 등을 말한다.

20) 지급수수료 : 시행령 제51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공사이행보증서 발급수수료,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3항 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 

의2에 따른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등 법령으로서 지급이 
의무화된 수수료를 말한다. 이 경우 보증서 발급수수료는 보증서 발급기관이 
최고 등급업체에 대해 적용하는 보증요율 중 최저요율을 적용하여 반영한다.

21) 환경보전비 : 계약목적물의 시공을 위한 제반환경오염 방지시설을 위한 
것으로서, 관련법령에 따라 규정되어 있거나 의무 지워진 비용을 말한다.

22) 보상비 : 해당 공사로 인해 공사현장에 인접한 도로 • 하천 • 그 밖의 재산이 
훼손되거나 지장물을 철거하게 됨에 따라 발생하는 보상 • 보수비를 말한다. 
다만, 해당 공사를 위한 용지보상비는 제외한다.

23) 안전관리비 : 건설공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비용을 말한다.

24)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비 : 관계법 령에 따라 건설근로자퇴직공제에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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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다만, 제5절의 제2관 "4까나)"와 제3관 "5-가" 
에 따라 퇴직급여충당금을 산정하여 반영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제외한다. 

25) 그밖의 법정경비 : 위에서 열거한 항목 외에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지급 
해야 하는 경비를 말한다.

7. 일반관리비
일반관리비의 내용은 제5절 제2관 "6 "과 같고 <별표 1>에서 정한 일반관리비율을 
초과하여 반영할 수 없으며, 아래와같이 공사규모별로 체감적용한다.

종합공사 전문，전기，정보통신, 소방공사 및 
그밖의 공사

공사원가 일반관리 
비율(%) 공사원가 일반관리 

비율(%》

50억 원 미만 6.0 5억 원 미만 6.0

50억 원 이상~300억 원 미 만 5.5 5억 원 이상〜30억 원 미만 5.5

300억 원 이상 5.0 30억 원 이상 5.0

8. 이윤
가. 이윤은 영업이익을 말하며 공사원가 중 노무비, 경비와 일반관리비의 합계액 

(이 경우 기술료와 외주가공비는 제외한다)에 이윤율 15%를 초과하여 반영할 
수 없다.

나. 비영리법인의 이윤은 법령이나 정관에서 정한 목적사업 이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말한다.

9. 공사손해보험료
가. 공사손해보험료의 개념

시행령 제55조 제1항에 따라 공사손해보험에 가입할 때 지급하는 보험료를 말하며, 
보험가입대상 공사부분의 총공사원가(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공사손해 보험료율을 곱하여 반영한다.
^  공사 손해보험료 = 총공사원가 X  손해보험료율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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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공사손해보험료의 산출
발주기관이 지급하는 관급자재가 있을 경우에는 보험가입 대상 공사부분의 
총 공사원가와 관급자재 를 합한 금액 에 공사손해보험 료율을 곱하여 반영 하며 
보험료율은 계약담당자가 보험개발원, 손해보험회사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기초로 하여 정한다.

제4관 학술용역 원가계산

1. 용어의 정의
가. 학술연구용역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과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한다.

1) 위탁형 용역 :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자기 책임 아래 연구를 
수행하여 연구결과물을 용역결과보고서 형태로 제출하는 방식

2) 공동연구형 용역 :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와 발주기관이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방식

3) 자문형 용역 :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의 특정 현안에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 제시하는 방식

나. 책임연구원
해당 용역수행을 지휘 • 감독하며 결론을 도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자를 
말하며, 대학 부교수 수준의 기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이 경우 책임연구원은 
1인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 용역의 성격상 다수의 책임자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연구원
책임연구원을 보조하는 자로서 대학 조교수 수준의 기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라. 연구보조원
통계처리 • 번역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자로서 해당 연구분야에 대해 조교 
정도의 전문지식을 가진 자를 말한다.

마. 보조원
타자, 계산, 원고정리 등 단순한 업무처리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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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가계산 비목
원가계산은 노무비(이하 " 인건비"라 한다), 경비, 일반관리비등으로 구분 작성 
한다. 다만, 공동연구형 용역과 자문형 용역의 경우에는 경비항목 중 최소한의 
필요항목만 반영하고 일반관리비는 반영하지 아니한다.

3. 원가계산 작성방법
학술연구용역에 대한 원가계산을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서 정한 
학술연구용역 원가계산서를 작성하고 비목 별 산출근거를 명시한 기초계산서를 
첨부해야 한다.

4. 인건비
가. 개념

해당 계약목적에 직접 종사하는 연구요원의 급료를 말하며, 이 예규 시행일이 
속하는 년도를 기준하여 <별표 2〉에서 정한 기준단가와 제수당,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상여금은 기준단가의 년 400%, 
제수당과 퇴직급여충당금은 「근로기준법」에서 인정되는 범위를 초과하여 
반영할 수 없다.

나. 인건비 산정기준
이 예규 시행일이 속하는 년도의 다음년도부터는 매년 전년도 소비자물가 
상승률 만큼 인상한 단가를 기준단가로 한다.

5. 경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다음 내용의 여비, 유인물비, 전산처리비, 

시약 • 연구용 재료비, 회의비, 임차료, 교통통신비 및 감가상각비를 말한다.
가. 여비

1) 여비의 반영
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른 국내여비와 국외여비로 구분하여 반영하되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에 한하며 관계 
공무원의 여비는 반영할 수 없다.

2) 국내여비의 반영
시외여비만을 반영하되 연구에 필요불가피한 경우 외에는 월 15일을 초과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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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으며, 책임연구원은「공무원 여비규정」제3조 관련 별표1(여비지급 구분표) 
제1호 등급, 연구원과 연구보조원은 같은 표 제2호 등급을 기준으로 한다.

나. 유인물비 : 계약목적을 위하여 직접 소요되는 프린트, 인쇄, 문헌 복사비(지대 
포함)를 말한다.

다. 전산처리비 : 해당 연구내용과 관련된 자료처리를 위한 컴퓨터 사용료와 그 
부대비용을 말한다.

라. 시약 . 연구용 재료비 : 실험실습에 필요한 해당 비용을 말한다.
마. 회의비 : 해당 연구내용과 관련하여 자문회의, 토론회, 공청회 등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를 말하며, 참석자의 수당은 해당 자치단체에서 조례, 규칙 등 
으로 정한 위원회 위원수당 기준을 준용한다.

바. 임차료 : 연구내용에 따라 특수실험 실습기구를 외부로부터 임차하거나 혹은 
공청회 등을 위한 회의장사용을 하지 아니하고는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반영할 수 있다.

사. 교통통신비 : 해당 연구내용과 직접 관련된 시내교통비, 전신전화사용료, 
우편료를 말한다.

아. 감가상각비 : 해당 연구내용과 직접 관련된 특수실험 실습기구 • 기계장치에 
대하여 제5절 제2관 "5-다-3)"을 준용하여 계산한다. 단, 임차료에 반영되는 
것은 제외한다.

6. 일반관리비 둥
가. 일반관리비의 반영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일반관리비율 5%를 초과하여 반영할 수 없다.

나. 이윤
1) 영업이익을 말하며, 인건비 • 경비 • 일반관리비의 합계액에 대하여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이윤율 10%를 초과하여 반영할 수 없다.
2) 비영리법인의 이윤은 법령이나 정관에서 정한 목적사업 이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말한다.

7. 계약담당자의 주의의무
가. 학술연구용역을 의뢰할 때에는 해당 연구에 대한 전문기관이나 전문가를 

엄선하여 연구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그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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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계약담당자는 학술연구용역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 
상대자의 최근년도 원가계산 자료(급여명세서, 손익계산서 둥)를 활용하여 
"4"의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과 "6_가"의 일반관리비가 과다 반영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제5관 그 밖의 용역의 원가계산

1. 그 밖의 용역의 원가계산
가. 엔지니어링사업, 측량용역, 소프트웨어 개발용역 등 다른 법령에서 그 대가 

기준(원가계산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원가계산을 할 수 있다.

나. 원가계산 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그 밖의 용역은 "가"와  제5절 제4관의 학술 
용역 원가계산 기준에 준하여 원가계산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단순용역(원가계산 기준이 없는 경우에 한함；)에 대한 인건비의 기준 
단 가 는 「통계법」제17조에 따라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하는 제조부문 직종별 
평균 조사노임 중 보통인부 노임으로 하고, 제수당,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상여금은 기준단가의 년 400%, 제수당과 퇴직급여 
충당금은 「근로기준법」에서 인정되는 범위를 초과하여 반영할 수 없다.

C ---- N
圖 원가계산에 따른 예정가격 작성 시 주요기준

• 엔지니어링사업 대가의 기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호
• 소프트웨어사업 대가의 기준 (한국SW산업협회)
•측량용역 대가의 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 건설공사 감리 대가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 설계 • 감리 대가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 건축사 용역의 범위와 대가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 건설사업관리 대가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 건설공사 안전점검 대가 산정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가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 공공 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 측량대가의 기준 (국토지리정보원 고시)
• 공무원 여비규정 (대통령령-안전행정부 소관)

V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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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임단가 기준
• 시중노임단가 (대한건설협회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보고서)
• 제조업 노임단가 (중소기업중앙회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보고서)
• 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 단가 (한국엔지니어링 협회 엔지니어링 업체 임금실태조사보고서)
• 측량기술자 임금 공표 (국토교통부, 대한측량협회)
• 감리원 임금 공표 (국토교통부, 한국건설감리협회)
• S/W 기술자 노임단가 (한국SW산업협회)

令 원가계산에 따른 예정가격 작성시 경비의 세비목별 요율 산출 참고자료
•산업재해보험료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 
동법 시행령 제13조

• 사업종류별 산업재해보상 보험료율 (고용노동부 고시)
• 고용보험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 보험의 보험료 징수 둥에 관한 법률 제14조 

저n항과 동법 시행령 제12조)
• 폐기물처리비

• 폐기물관리법 제3조의2(폐기물관리의 기본원칙), 동법 시행령 제2조(사업장의 범위),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신고)

• 폐기물관리법 제6조(폐기물처리시설 반입수수료：)와 동법 시행규칙 제6조(폐기물처리 
시설 반입수수료 등)

• 공사이행보증 수수료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 계약의 이행보증)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수수료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건설하도급 

계약이행과 대금지급 보증)
• 환경보전비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53호 별표 16 환경관리비 산출기준)
• 품질관리 비 (건설기술관리 법 시행규칙 제41축 별표 14 품질관리 비 산출 및 사용기준)
• 감가상각비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제3항, 별표5, 별표6호의 기준내용연수적용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동시행령 제26조의6, 동시행규칙 제32조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 안전관리비 (건설기술관리법 제26조의2 제8항, 동시행규칙 제51조 안전관리비)
•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비

• 건설산업기본법 제87조와 동법 시행령 제投조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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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절 실적공사비에 따른 예정가격 결정

제1관 통 칙

1. 의 의
이미 수행한 사업을 토대로 축적한 공사비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한 
기준에 따라 산출된 가격을 말한다.

2. 적용범위
실 적 공사비 는 지 방자치 단체 에 서 시 행 하는 건설공사의 예 정 가격 작성 을 위 한
기 초자료로 활용한다. 다만, 소규모공사, 전문공사, 보수• 유지관리공사, 건물의
증 • 개축공사, 복합건축시설물 등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책임 하에 적용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3. 실적공사비 자료관리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실적공사비 자료의 축적을 위하여 실시설계용역의 성과품 

중 설계예산서, 단가산출서, 일위대가표 및 수량산출서 등이 관계 중앙행정 
기관의 장이 정한 기준에 따라 작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나. 국토교통부「건설공사 실적공사비 적용공종 및 단가」와 품셈 등의 기준으로 
예정가격을 산정할 경우에는 실적공사비 단가와 품셈 등에 의해 산출된 단가가 
상호 모순되지 않도록 예정가격을 결정해야 한다.

4. 실적공사비 예정가격
실적 공사비의 예정가격은 직접 공사비, 간접 공사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손해 
보험료 및 부가가치세의 합계액으로 한다.

5. 실적공사비 예정가격의 작성
가. 계약담당자는 실적공사비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는 경우, 예정가격을 

직접공사비, 간접공사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손해보험료 및 부가가치세로 
구분하여 <별지 제5호 서식〉의 총괄 집계표를 작성해야 한다.

나. 실적공사비에 따른 예정가격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정한 기준 등에 따른 산출근거를 첨부해야 한다.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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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계약담당자 주의사항
계약담당자가 실적공사비를 적용하여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에는 제2절 "6 "에 

정한 바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제2관 실적공사비 원가계산

1. 직접공사비
가. 직접공사비란 계약목적물의 시공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을 말하며, 

계약목적물을 세부 공종(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정한 수량산출기준에 

따라 공사를 작업 단계별로 구분한 것을 말한다)별로 구분하여 공종별 단가에 
수량(계약목적물의 설계서 등에 의해 그 완성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합리적인 

단위와 방법으로 산출된 공사량을 말한다)을 곱하여 산정한다.
※ 직접공사비 = 수량 x 공종별 단가 

나. 직접공사비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포함한다.
1) 재료비

재료비는 계약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거나 보조적으로 소비되는 물품의 
가치를 말한다.

2) 직접노무비
공사현장에 서 계 약목적 물을 완성 하기 위하여 직 접 작업 에 종사하는 종업 원과 
노무자의 기본급과 제수당, 상여금 및 퇴직급여충당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3) 직접공사경비
공사의 시공을 위하여 소요되는 기계경비, 운반비, 전력비, 가설비, 지급임차료, 
보관비, 외주가공비, 특허권 사용료, 기술료, 보상비, 연구개발비, 품질관리비, 
폐기물처리비 및 안전점검비를 말하며, 비용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는 제5절 
제3관 "6 "을 준용한다.

다. "가"의 공종별 단가를 산정할 때 재료비나 직접공사경비 중의 일부를 제외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외 할 수 있는 금액은 별도로 해당 계약목적물 시공기간의 
소요(소비)량을 측정하거나 계약서, 영수증 등을 근거로 산정해야 한다.

라. 직접공사비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그가 지정하는 기관이 공종별로 
직접공사비 범위 안에서 조사 • 집계하여 비치한 금액을 활용하여 산정할 수 
있다.



2. 간접공사비

가. 간접공사비
공사의 시공을 위하여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법정경비와 그밖의 부수적인 
비용을 말하며, 직접공사비 총액에 비용별로 일정요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나. 간접공사비는 다음 항목의 비용을 포함하며, 비용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는 
제5절의 제2관 "4-나"와 제3관 "6 "을 준용한다.

1) 간접노무비
2) 산재보험료
3) 고용보험료
4)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
5) 안전관리비
6) 환경보전비
7) 국민건강보험료
8) 국민연금보험료
9) 그밖의 관련법령에 규정되어 있거나 의무 지워진 경비로서 공사 원가계산에 

반영토록 명시된 법정경비
10) 그밖의 간접공사경비(수도광열비,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여비 • 교통비 • 

통신비, 세금과 공과금, 도서인쇄비 및 지급수수료를 말한다.)
다. "가"의 일정요율이란 관련법에 의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법정 

요율을 말한다. 다만 법정요율이 없는 경우에는 공신력이 있는 기관의 통계 
자료 중 다수기업의 평균치 등을 토대로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계약담당자가 
정한다.

라. "1"에 따라 산정되지 아니한 공종에 대하여도 간접공사비 산정은 "가"부터 
"다"까지를 적용한다.

3. 일반관리비
가. 일반관리비는 기업의 유지를 위해 관리활동부문에서 발생하는 제비용으로서, 

비용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와 종류에 대하여는 제5절 제2관 "6_가"를 준용한다. 
나. 일반관리비는 직접공사비와 간접공사비의 합계액에 일반관리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다만, 일반관리비율은 공사규모별로 아래에서 정한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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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공사 전문，전기，정보통신, 소방공사 
및 그밖의 공사

(직접공사비+간접공사비) 일반관리 
비율(%)

(직접공사비+간접공사비) 일반관리 
비율(%》

50억 원 미만 6.0 5억 원 미만 6.0

50억 원 이상〜300억 원 미만 5.5 5억 원 이상〜30억 원 미만 5.5

300억 원 이상 5.0 30억 원 이상 5.0

4. 이윤

가. 이윤은 영업이익을 말하며 직접공사비, 간접공사비 및 일반관리비의 합계액에 
이윤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다만, 이윤율은 10%를 초과할 수 없다.

나. 비영리법인의 이윤은 법령이나 정관에서 정한 목적사업 이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말한다.

5. 공사손해보험료

제5절 제3관 "9 " 공사손해보험료와 제1장 제5절 공사 손해보험 운용에 따른 
공사손해보험가입 비용을 말한다.

제7절 원가계산관련기관

제1관 원가계산용역기관

1. 원가계산용역기관  요건

가. 시행규칙 제9조 제2항에 따른 원가계산용역기관(이하 "용역기관"이라 한다)이 
될 수 있는 기관은 "나"에 해당되는 기관으로서 "다"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나. 용역대상기관
1) 국가 • 지방자치단체 및 그 투자기관이 기본재산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자 

• 출연한 연구기관
2 )  「고등교육법」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연구소
3 )  「민법」, 그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
4 )  「공인회계사법」제23조에 따라 설립된 회계법인



다. 용역기관 요건
1) 정관(학칙, 연구소 규정 둥) 중 목적 등에 원가계산업무가 등재되어 있어야 

한다.
2) 구성인력은 다음 항목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10인 이상을 상시 

고용하고 있어야 한다.

가) 원가계산과 원가검토 업무에 종사(연구기간 포함)한 경력(이하 "경력" 
이라함)이 5년 이상인 자 2인 이상, 3년 이상인 자 4인 이상(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서 계약제도와 계약업무에 근무한 경력 포함)

나) 이공계 대학 학위소지자나 이공계로서 <별표 3>의 이공계 기술자격 
기준에 따른 초급기술자 이상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2인 이상 

다) 상경대학 학위소지자나 상경계로서 <별표 3〉의 상경계열 자격기준에 
따른 초급기술자 이상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2인 이상 

라) 학교 연구소의 경우 상시고용 인원은 대학(교) 직원이나 그 부설연구소 
직원이어야 하며, 각 분야별 인원 중 교수(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 

포함)는 1인으로 한다.
3) 기본재산(최근연도 정기 결산서에 따른 실질자본금 또는 기금)이 1억 원 

(학교 연구소에 해당되는 기관에 있어서는 5천만원)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 
실질자본금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2. 원가계산용역  의뢰 시 주 의 사 항

가. 계약담당자는 원가계산용역을 의뢰할 때 "1"에 정한 요건의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해야 한다. 다만, "1 "의 요건을 
갖춘 원가계산용역기관들의 단체로서「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서 
그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여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별도의 요건심사를 
면제할 수 있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의 경우 해당 용역기관의 장과 다음 항목의 사항을 명백히 
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계약서 작성을 생략 
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다음 항목의 사항을 준용하여 각서 등을 징구해야 한다.

1) 부실 원가계산 시 그 책임에 관한 사항
2) 계약의 해제 • 해지에 관한 사항
3) 원가계산 내용의 보안유지에 관한 사항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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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그밖에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다. 계약담당자는 최종원가계산서에 해당 용역기관의 장 〔대학(교)연구소의 경우 

에는 연구소장] 과 책임연구원이 직접 확인 • 서명한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용역기관에서 제출한 최종 원가계산서.의 내용이 지방계약법령과 

이 예규 제2장 및 계약서 등의 용역조건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해당 
원가계산의 적정을 기해야 한다.

마. 계약담당자는 본사 이외에 지사, 지부, 출장소 또는 연락사무소 등과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원가계산용역기관이 자격요건 심사 
관련 서류를 위조 • 변조하여 제출한 경우 또는 원가계산용역을 부실하게 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원가계산용역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해당 용역 
기관의 주무관청 등 감독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제2관 원가검토기관

1. 원가검토기관 요건

가. 시행령 제6조 제3항에 따른 원가검토기관(이하 "원가검토기관"이라 한다)이 
될 수 있는 기관은 "나"에 해당되는 기관으로서 "다"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나. 원가검토대상기관
1) 국가 • 지 방자치 단체 및 그 투자기관이 자산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 • 

출연한 연구기관
2 )  「고등교육법」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연구소
3 )  「민법」, 그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 등을 받아 설립된 법인

이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4 )  「공인회계사법」제23조에 따라 설립된 회계법인 

다. 원가검토기관의 요건
1) 정관(학칙, 연구소 규정 등) 중 목적 등에 원가검토업무가 등재되어 있어야 

한다.
2) 구성인력은 다음 항목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10인 이상을 상시 

고용하고 있어야 한다.



가) 원가계산과 원가검토업무에 종사(연구기간포함)한 경력이 6년 이상인 자 
1인 이상, 5년 이상인 자 2인 이상, 3년 이상인 자 3인 이상(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서 계약제도와 계약업무에 근무한 경력 포함)

나) 이공계 대학 학위소지자나 이공계로서 <별표 3〉의 이공계 기술자격 
기준에 따른 중급기술자 이상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2인 이상 

다) 상경대학 학위소지자나 상경계로서 <별표 3〉의 상경계열 자격기준에 
따른 초급기술자 이상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2인 이상 

라) 학교 연구소의 경우 상시고용인원은 대학(교) 직원이나 대학(교) 부설 
연구소 직원이어야 하며, 각 분야별 인원 중 교수(부교수, 조교수, 전임 
강사 포함)는 1인으로 한다.

3) 기본재산(최근연도 정기 결산서에 따른 실질자본금 또는 기금)이 1억 원 
(학교 연구소에 해당되는 기관에 있어서는 5천만원)이상이여야 한다. 이 경우 
실질자본금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라. 원가검토기관의 사무위탁 범위
1)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의 원가산정내용의 적정성 여부 검토
2)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 설계서, 과업이행요청서, 법 제22조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등과 관련된 원가산정내용의 적정성 검토
3) 그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원가계산과 예정가격 작성과 관련하여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원 가 검 토  위 탁 시  주 의 사 항

가. 계약담당자는 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계약 사무를 전문 
기관에 위탁하여 처리하려는 경우에는 "1 "의 요건을 갖춘 전문기관 중에서 
해당 사무의 수행에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그 전문 
기관과 위탁수수료와 그 밖에 위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다만, 원가계산용역을 수행한 기관에 대하여는 해당 용역에 대한 원가 
검토를 위탁할 수 없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위탁받은 원가검토사무를 수행할 전문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때 다음 항목의 사항을 명백히 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특히 

지방계약법령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을 위반하거나 위탁받은 계약사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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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하게 처리하는 경우 협약을 해제 • 해지할 수 있고 손해배상 등 법적 
책임이 전문기관에게 있다는 것을 협약의 내용에 포함시켜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계약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다음 항목의 

사항을 준용하여 각서 등을 징구해야 한다.
1) 부실 원가검토 시 그 책임에 관한 사항

2) 계약의 해제 • 해지에 관한 사항
3) 원가검토 내용의 보안유지에 관한 사항

4) 그밖에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다. 계약담당자는 최종 원가 검토서에 해당 원가검토기관의 장 [대학(교) 연구소의 

경우에는 연구소장] 과 책임연구원이 직접 확인 • 서명한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
라. " 가"의 위탁수수료는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직접경비, 그 사무관리에 

필요한 경비와 일반관리비 등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와 전문기관이 협 

의하여 결정하며, 사무의 위탁에 따른 이행보증에 관하여는 시행령 제51조를 

준용할 수 있다.
마. 계약담당자는 원가검토기관에서 제출한 최종원가검토서의 내용이 지방계약법 령, 

이 예규 제2장 및 계약서 등의 조건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해당 
원가검토의 적정을 기해야 한다.

바. 계약담당자는 원가검토용역을 의뢰할 때 "1 "에 정한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 

하기 위하여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해야 한다. 다만, "1 "의 요건을 갖춘 
원가검토기관들의 단체로서「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서 그 요건 

충족여부를 확인하여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별도의 요건심사를 면제할 수 

있다.
사. 계약담당자는 본사 이외에 지사, 지부, 출장소 또는 연락사무소 등과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원가검토기관이 자격요건 심사 관련 

서류를 위조 • 변조하여 제출한 경우 또는 원가검토용역을 부실하게 한 경우 

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원가검토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해당 용역기관의 

주무관청 등 감독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제8절 보 칙

1. 특례사항
계약담당자는 특수한 사유로 인하여 이 장에 의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특례를 설정할 수 있다.

2. 자료 비치 등
가. 원가계산 자료의 비치와 활용

1) 계약담당자는 원가계산에 따른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 계약상대자로 적당 
하다고 판단되는 2개 업체 이상의 최근년도 원가계산 자료(수의계약 대상업 
체의 경우에는 해당 업체의 최근년도 원가계산 자료)의 계약목적물에 관계 
되는 수치 또는 그 업체의 제조(공정)확인 결과를 활용하여 제조(공사)원가의 
비목별 가격 결정과 일반관리비 반영을 위한 기초자료로 적용할 수 있다.

2) 계약담당자는 공사원가계산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그가 
지정하는 단체에서 제정한 품셈을 공사원가의 비목별 가격결정의 기초자료로 
적용할 수 있으며, 그 품셈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1广을 준용한다.

나. 외국통화로 표시된 재료비의 환율적용

1) 원가계산에 따른 예정가격을 산출할 때 외국통화로 표시된 재료비는 외국 
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여 환산한다.

3. 세부 시행기준
가. 이 장을 운용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사항에 관하여는 안전행정부장관이 그 

기준을 정할 수 있다.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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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일 반 관 리  비 율

업 종 일반관리비율(%)

〇 제조업
음 . 식료품의 제조 • 구매 14
섬유 • 의복 • 가죽제품의 제조 • 구매 8
나무. 나무제품의 제조 • 구매 9
종이 • 종이제품 • 인쇄출판물의 제조 • 구매 14
화학• 석유• 석탄• 고무• 플라스틱제품의 제조 • 구매 8
비금속광물제품 제조 • 구매 12
제1차 금속제품의 제조 • 구매 6
조립금속제품 • 기계 • 장비의 제조 • 구매 7
그 밖의 물품 제조 • 구매 11

〇 시설공사업 6

주 1) 업종 분류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름.

<별표 2〉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 준단가

(2014 년 기^)

등 급 월임 금

책임연구원 월 3,018,785원

연 구 원 월 2,314,762원

연구보조원 월 1,547,342원

보 조 원 월 1,160,546원

주 1) 본 인건비 기준단가는 1개월을 22일로 하여 용역 참여율 50%로 산정한 것이며, 용역 
참여율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기준단가를 증감시킬 수 있다.

주2) 상기단가는 2014년도 기준단가이며, 2015년 이후의 단가산출은 상기단가를 기준으로 
"연도별 소비자물가 등락률"(통계청 발표)을 반영하여 산정한다.



<별표 3〉

원가계산용역과 원가검토기관 관련 기술자 등급과 자격기준

\  기준
구분、 父 、

이공계 기술자격 기준 상경계열 자격기준 비고

기 술 사 기술사 -

특급기^^
기사 10년 이상 
산업기사 13년 이상

박人f 3년 이상, 석사— 9년 이상,
학사 12년 이상, 전문대졸 15년 이상

고급기^^ 기사 7년 이상 
산업기사 10년 이상

박사, 석사 6년 이상, 학사 9년 이상, 
전문대졸 12년 이상, 고졸 15년 이상

중급기^자
기사 4년 이상 
산업기사 7년이상

석사 3년 이상, 학사 6년 이상, 
전문대졸 9년 이상, 고졸 12년 이상

초급기^xf 기사, 산업기사 석사, 학사, 전문대졸, 고졸 3년 이상

고급기 능사

기능장
산업기사 4년 이상 
기능사 7년 이상 
기능사보 10년 이상

기능대졸 4년 이상, 전문대졸 4년 이상, 
고졸 7년 이상,직업훈련기관의 교육이수후 
7년 이상, 기능실기시험 합격 후 10년 이상

중급기능사
산업기사 
기능사 3년 이상 
기능사보 5년 이상

기능대졸, 전문대졸, 고졸 3년 이상, 직업훈련 
기관의 교육이수후 5년이상, 기능실기시험 
합격 후 5년 이싱； 그밖에 10년 이상

초급기능사 기능사, 기능사보 고졸, 직업훈련기관의 교육이수자, 기능실기 
시험 합격자, 그밖에 5년 이상

주 1) 기술자란「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조 제1호와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정한 엔지니어링 
활동을 직접 수행하는 자로 한다.

2) 한국과학기 술원 기 술용역 기 술사과정 이 수자는 중급기 술자로 한다.
3) 교육부장관이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는 학력경험의 기준에 따른다.
4) 학력경험의 기준은 관련분야에 종사하여 실무경험이 있는 자를 말한다.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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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조 원 가  계 산  서

품 명 : 생산량:
규격:  단 위 :  제조기간:

: 목 、 、 、 분 금 액 구성비 비고

제

조

원

가

재
료
비

직접 재료비 
간접 재료비 
작업설 • 부산물 등(A)

소 계
느그

무
비

직접 노무비 
간접 노무비

소 계

경

비

전력비 
수도광열비 
운반비 
감가상각비 
수리수선비 
특허권 사용료 
기술료 
연구개발비 
시험검사비 
지급임차료
너 ~6나 료̂
복리후생비 
보관비 
외주가공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소모품비
여비 • 교통비• 통신비 
세금과 공과금 
폐 기물 처리 비 
도서 인쇄비 
지 급수수료 
그밖의 법정경비

소 계
일 반 관 리 비  ( )%
이 윤 ( )%

총 원 가



직접 노무비
간접 비_______

소 계

수

공

사

원

가

경

비

전력비 
광열비 

운반비 
기계경비 
특허권사용료 
기술료 
연구개발비 
품질관리 비 
가설비 
지급임차료 
보험료 
복리후생비 

비
외주가공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소모품비
여비 • 교통비 • 통신비 
세금과 공과금 
펴j기물 처리비 
도서 인쇄비 
지급수수료 
환경 보전비 

비
안전관리비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비 
그밖의 법정경비

소 계
일 반 관 리  y [(재료비+노무비+경비)x( )%]
이 윤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x( )%]

총 원 가
공사손해보험 료! 보험가입대 상공사부분의총원가사 r/〇i

^혔

■圖 ，⑮

<별지 제2호 서식〉

공 사 원 가  계 산  서

공사명 : 공사기간 :

재
료
비

직접 재료비 
간접 재료비
작업설 • 부산물 등 (A )  

A— 一

노 
무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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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 서식>

학술연구용역 원가계산서

s s s s S 、 、 、 三 ! 금 액 구성비 비 고

인건비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벼 우원 

年 不원

경비

여비

유인물비

전산처리 비
시약 . 연구용 재료비

회의비

임차료

교통통신 비

감가상각비

일반관리비 ( )%

이 윤 ( )%

총 원 가



원가계산과 원가검토용역 수행에 따른 보안각서

본인은 20 년 월 일 〜  월 일까지 「0 ◦사업」의원가계산(검토)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 인 은 「◦ 0 사업명」의 원가계산(검토)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용역 수행의 내 
용과 결과 등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

2. 본인은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 시켰을 경우에는 
보안관계 제 법규에 의거 처벌받음은 물론 민 • 형사상 어떠한 제재조치를 당 
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별지 제4호 서식〉

20 년 월 일

소 속

직 위
참 여 자

성 명
성 명

(인)
(인)

〇〇시 . 도 경리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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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 서식〉

실적공사비 총괄 집계표

공사명: 공사기간:

구 분 금 액 구성비 비 고

직접 공사  비

간

접
공

사

비

간접 노무비
산재보험 료
고용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안전관리비

환경 보전비

퇴직공제부금비
수도광열비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여비. 교통비. 통신비

세금과 공과금
도서 인쇄비
지급수수료
그밖의 법정경비

일 반 관 리  비

이 윤

공사손해보험료

부 가 가 치 세

합 계



계약심사 운영요령 i

제 1절 계약심사제도의 의의 

제2절 계약심사대상 사업 

제3절 계약심사업무 처리절차 

제4절 원7 심 사  

제5절 설계변경 심사 

제6절 보칙





계약심사 운영요령

제1절 계약심사제도의 의의

1. 계약심사제도의 개념
가. 계약심사제도는 지방재정법 제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지 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사업(공사 • 용역 • 
물품 둥)의 입찰 • 계약을 하기 위한 기초금액 • 예정가격, 설계변경 증감
금액의 적정성을 심 사 ，검토하는 제도이다.

설 계 
(원가계산)

원가산정의 
적정성심사 峰

r '
입찰

、»»*»»•»»»뼈™一고

峰
r  ， 

계약
J

4
설계변경 
심 사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10조 제3항과 제74조 제8항에 
따라 예정가격(기초금액 포함)과 설계변경 증감금액의 적절성과 적법성을 
심사해야 한다.

2. 계약심사제도의 운영
가. 시 • 도는 "1-나"의 심사업무를 위하여 계약심사 전담조직을 설치해야 하며, 

시 • 군 • 구는 계약심사 전담인력을 배치해야 한다.
나. 계약심사담당자는 시행규칙 제2조 제1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1_나"의 사무를 위임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다. 계약심사담당자는 " i _나"의 심사업무를 할 때 금액의 과다 . 과소 산정 여부 

를 검토해야 하며, 계약의 목적 • 성질 • 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계약목적물의 품질 향상을 도모해야 한다.

3. 계약심사의 구분
가. 지방자치단체는 기초금액을 작성할 때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원가 

산정의 적정성 심사(이하 "원가심사"라 한다)를 해야 한다. 원가심사의  주요 

심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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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설계서간 불일치 사항 여부
2) 원가계산 작성방식 및 실적공사비 적용의 적정성
3) 표준품셈 등 대가 산정기준 적용의 적정성
4) 각종 법정경비요율의 적정성
5) 가격정보, 전문가격조사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견적가격 등 가격결정의 

적정성
句 산출된 물량의 적정 산출 여부 
7) 그밖에 심사를 위해 필요한 사항 검토 등 

나. 지방자치단체는 공사계약 체결 후 설계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 설계변경을 
하기 전에 증감금액의 적정성 심사(이하 " 설계변경심사"라 한다)를 해야 한다.

4. 유사 • 중복 업무의 연계 추진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계약심사 기능과 통합 또는 연계하여 예산절감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아래와 같은 기능을 통합 또는 연계할 수 있다.
1) 설계 경제성검토(VE) 기능
2) 설계 및 공법의 적정성 검토
3) 신기술 • 신공법의 적용 가능성 검토
4) 그밖에 계약심사로 갈음할 수 있는 업무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계약심사업무가 다른 법령에 따른 업무와 유사한 경우 
에는 법령 범위 안에서 연계하여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할 수 있다.

제2절 계약심사대상 사업

1. 의무적 심사대상 사업
가. 시 • 도는 다음 대상기관의 사업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계약심사를 해야 한다.

1) 시 • 도 계약심사 대상기관 
가) 시 • 도 본청 및 사업소 사업 
나) 시 • 도 설립 지방공기업 사업 
다) 시 • 도 출연기관(단, 50%미만 출연기관은 제외) 사업 
라) 시 • 군 • 구 사업 중 시 * 도비 또는 국비보조사업



™  ........

2) 시 • 도 계약심사 대상사업

심사내용 의무적 심사대상 사업

원가심사
。공사 : 추정금액 5억 원(종합공사가 아닌 공사는 3억 원) 이상 
= 용역 : 추정금액 2억 원 이상 
。물품 : 추정금액 2천만원 이상

설계변경
심사

= 계약금액 20억 원 이상 공사의 1회 설계변경 이 당해 계약금액의 10% 
이상 증가하는 경우(2회 이후 설계변경의 경우 누적금액)

나. 시 • 군 • 구는 다음 대상기관의 사업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계약심사를 해야 한다. 
1) 시 • 군 • 구 계약심사 대상기관 

가) 시 • 군 • 구 본청 및 사업소, 읍 • 면 • 동 사업 
나) 시 • 군 • 구 설립 지방공기업 사업 
다) 시 • 군 • 구 출연기관(단, 5〇%미만 출연기관은 제외) 사업

각 시 • 군 • 구 계 약심사 대상사업

심사내용 의무적 심사대상 사업

원가심사
。공사 : 추정금액 3억 원(종합공사가 아닌 공사는 2억 원) 이상 
。용역 : 추정금액 7천만원 이상 
。물품 : 추정금액 2천만원 이상

설계변경
심사

계약금액 5억 원 이상 공사의 1회 설계변경이 당해 계약금액의 10% 이상 
증가하는 경우(2회 이후 설계변경의 경우 누적금액)

다. 제4장 「제한입찰 운영요령」제3절 "2-다-2)-나)"에 따라 신기술 등을 공사설계에 
포함하여 수의계약 체결 내지 지명경쟁 입찰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계약심사를 통해 신기술 등의 반영 필요성과 효율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2. 임의적 심사대상 사업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의무적 심사대상 사업 외에 심사대상 금액이나 심사 

범위를 확대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규칙 등으로 그 
내용을 정해야 한다.

나. 설계변경 심사 중 설계변경 여부에 대한 타당성 심사는 사업부서가 요청하는 
경우 계약심사부서에서 그 요청 건에 대한 심사 가능 여부를 고려하여 심사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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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심사제외 대상 사업
가.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편성되어 추진되는 사업이 아니거나, 행정절차가 자치 

단체가 아닌 국가에서 주진하거나 시급한 국가사업은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
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다음과 같은 사유로 계약심사를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예정가격을 미리 작성하지 않는 사업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심사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경우
2) 천재지변, 재해복구사업 등 긴급한 사정으로 계약심사가 불가능한 경우
3) 계약심사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물품(완제품) 구매는 제외 가능 

예시) 상품권, 유류, 종량제 봉투, 예술품 둥
4)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나"의  "1) • 4)"에 해당하는 경우를 판단할 때 계약 
심사부서(시군구의 경우 시도의 계약심사부서)의 의견을 고려해야 한다.

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계약심사업무를 법 제7조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 중앙 
행정기관의 장,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임하거나 위탁한 경우는 "나"의  "4 )"에 해당하는 경우로 본다. 그 예는 
다음과 같다.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2(지방자치단체 
공사원가 사전검토) 규정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공사원가 사전검토를 요청한 
경우

2)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달청 제3자단가 계약품목물품이나 조달청을 
통한 관급자재 구매 등 조달청에서 자체 원가심사에 준하는 업무를 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제3절 계약심사업무 처리 절차

1. 지방자치단체의 사업부서, 계약심사부서(시군구의 계약심사 업무담당자 포함), 
계약부서는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하여 상호 협력해야 한다.

가. 사업부서는 계약심사 요청 전에 제출서류를 확인하면서 설계서간 불일치 사항 
또는 산출된 물량의 적정 여부 등을 미리 검토해야 한다.



나. 계약부서는 계약심사부서의 심사결과와 달리 사업부서에서 계약을 의뢰한 
경우 예정가격조서 상에 조정내용 및 사유를 명시해야 한다.

2. 사업부서에서 심사 요청한 서류에 누락 또는 오류가 있어 계약심사부서에서 
보완 요청을 한 경우 그 소요기간은 심사기간에서 제외한다.

3. 심사결과에 대하여 사업부서가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견내용을 계약부서에 
통보할 수 있다. 계약부서는 그 이견내용을 검토하여 기초금액을 결정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고려할 수 있다.

① 심사요청 접수
■

° 사업부서 — 심사부서

♦
② 심사요청서류 검토

Jt
。제출서류 확인 누락시 서류보완 요청 (심사부사~—사업부서)

♦

③ 심사 。원가심사, 설계변경심사, 저가심사 실시

♦

④ 심사결과 1차보고 。심사 업무 담당자 ᅳ 심사 담당(팀장 혹은 계장)

⑤ 심사요청 부서와 협의 ᅳ 심사결과를 사업부서와 협의(이견 있을시 해당사항 재검:토)

⑥ 심사결과서 작성
■

。심사결과 요약서 및 세부 심사내역서 작성

♦

⑦ 심사결과 최종보고

*

。심사업무 담당자 ᅳ 심사담당 — 과장(필요시 국장)

⑧ 심사결과 결재 » 심사결과 기안 및 결재

⑨ 심사결과통보및실적관리 。심사부서 ᅳ 사업부서 및 계약부서, 실적 DB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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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원가심사

제 1관  공 사 분 야  원가심사

1. 심 사 대 상  공사의  분류

가. 공사분야 계약심사담당자는 사업부서에서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여 설계서간 
불일치 사항, 품셈 등 대가 산정기준과 단가 적용의 적정성, 불필요한 공종 
포함 여부 등을 조사• 분석하여 사업 비가 적정하게 산정되 었는지 확인하고, 
과다 • 과소 산정되었거나 적절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그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조정해야 한다.

나. 심사대상 공 사 는 「건설산업기본법」제2조 제4호에 따라 건설공사, 전기공사, 
정 보통신공사, 소방시 설공사, 문화재 수리, 그밖의 공사로 분류한다.

1) 건설공사는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 및 환경시설 공사 등 
시설물을 설치 • 유지 • 보수하는 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 기계설비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을 말한다.

2) 전 기 공 사 는 「전기공사업법」 제2조에 따라 전기설비 (전기사업법 제2조 
제16호), 전력 사용 장소에서 전력을 이용하기 위한 전기계장설비, 전기에 
의한 신호표지에 해당하는 설비 등을 설치 • 유지 • 보수하는 공사 및 이에 
따른 부대공사를 말한다.

3) 정보통신공사는 「정보통신공사업법」제2조에 따라 정보통신설비의 설치 및 
유지 • 보수에 관한 공사와 이에 따르는 부대공사를 말하고, 정보통신설비는 
유선, 무선, 광선, 그 밖의 전자적 방식으로 부호 • 문자 • 음향 또는 영상 등의 
정보를 저장 • 제어 • 처리하거나 송수신하기 위한 기계 • 기구 • 선로 및 
그 밖에 필요한 설비를 말한다.

4) 소방시설공사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에 따라 소방시설을 신설, 증설, 
개설, 이전 및 정비하는 공사와 이에 따르는 부대공사를 말한다.

5) 문화재수리는「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라 지정문화재(무형 
문화재는 제외)가 지정문화재, 주위의 시설물 또는 조경의 보수 • 복원 • 정비 
및 손상 방지를 위한 조치를 말한다.

句 그 밖의 공사는 위 "1)" 부터 "5)"까지 정한 공사에 해당하지 않는 공사로 
지하수 개발, 소음 • 진동 방지시설 설치공사, 오수처리 시설 설치 공사 등을 
말한다.



다 .「건설산업기본법」외 다른 법령에 따른 공사는 "나-句"의 그 밖의 공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2. 심사 절차
가. 사업부서는 심사요청을 할 때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계약심사담당자는 

제줄된 서류를 검토하여 누락된 서류의 보완을 요청해야 하며, 사업부서는 
그 보완요구에 응해야 한다.

1) 계약심사 요청서
2) 설계도면, 공사설계설명서(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과업내용서
3) 설계내역서(비목별 기초계산서, 수량산출서, 노무비산출근거, 기계경비 산출서, 

일위대가표 및 단가산출서, 견적서 등)
4) 그밖에 필요한 서류

= 소프트웨어 참고자료(엑셀 내역화일, Auto Cad 도면)
。 품셈과 실적공사비를 동시에 적용하는 경우 품셈을 적용한 내역서와 

실적공사비를 적용한 내역서 
。 신기술 • 신공법을 적용한 경우 관련자료 
= 방침서, 계획서, 기술심사조건 등 그밖의 보조자료

나. 계약심사담당자는 관련 법령 및 대가기준, 그밖의 심사 참고자료에 따라 
산정내용의 적정성, 가격의 과다 • 과소 등을 검토하여 기초금액을 확정한다. 
이때 계약수량, 이행전망, 이행기간, 수급상황, 계약조건, 그밖의 계약이행에 
따르는 제반여건을 고려해야 한다.

1)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2) 관련 법령에서 정한 대가기준(원가계산기준 등)
3) 표준품셈, 실적공사비
4) 그밖의 법정요율
5) 거래실례가격(가격정보 등)
6) 그밖의 심사 참고자료

다. 계약심사담당자는 "나"에  따라 기초금액을 확정할 때 불가피하게 원가계산 
방법으로 산정된 금액과 다르게 작성할 때에는 그 조정사유를 명시해야 한다.

라. 계약심사담당자는 심사결과를 확정하기 전에 심사내용에 대하여 사업부서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며,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최선의 공사시공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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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하여 확정해야 한다.
마. 계약심사담당자는 "라"에  따라 확정한 심사결과에 대하여 심사 결과서를 

작성하여 사업부서와 계약부서에 동시에 통보해야 한다.
바. 사업부서는 "마"의  심사결과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동일 사업 건에 대하여 일부 내용을 변경하여 재심사를 요청하는 
경우 효율성을 위하여 그 변경된 내용만을 발췌하고 그에 대한 추가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사. "바"에도 불구하고 재심사결과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부서는 계약부서에 
그 이견내용을 통보할 수 있다. 계약부서는 그 이견내용을 검토하여 기초금액을 
결정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고려할 수 있다.

3. 실적 관리

가. 계약심사담당자는 심사 개시부터 종료까지 해당 심사 건에 대한 관련 서류를 
보관해야 하며, 사업부서에 심사결과 통보시 그 서류 일체를 반환해야 한다. 
다만, 사업부서의 결정에 따라 불필요한 서류를 반환하지 않고 처리할 수 있다.

나. 사업부서는 해당 사업 건에 대한 계약심사 전 • 후의 서류를 사업 종료 후 
감사 등 사후처리 예상 종료시점까지 보관해야 한다. 사후처리 예상 종료시 
점은 관련 규정이 있는 경우 그 규정에 따라야 하며,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3년으로 한다.

다. 계약심사담당자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심사 통보일을 기준으로 
중앙행정기관의 통계 기준에 따라 심사한 실적을 취합하고 관리해야 한다. 
동일 사업에 대하여 재심사를 요청한 경우 실적은 최종 심사통보일 및 내용을 
기준으로 하여 단일 건으로 취합한다.

라. 중앙행정기관에서 "다"의 실적 제출을 요구한 때에는 그 취합자료를 지체 
없이 제공해야 하며, 보완사항에 대한 추가조치가 있을 때에는 정한 기한 안에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제2관  용 역 분 야  원가심사

1. 심 사 대 상  용역의  분류

가. 용역분야 계약심사담당자는 사업부서에서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여 과업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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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와 설계내역서 등을 근거로 대가 산정기준과 단가 적용의 적정성, 불필요한 
비목 포함 여부 등을 조사 • 분석하여 사업비가 적정하게 산정되었는지 확인 
하고, 과다 • 과소 산정되었거나 적절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그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조정해야 한다.

나. 심사대상 용역은 제14장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1절 "3 "에 따라 기술용역, 
학술용역, 일반용역으로 분류한다.

1) 기술용역이라 함은 「건설기술관리법」제2조 제3호,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조 제1호 ,「건축사법」제2조 제3호 및 제4호 ,「전력기술관리법」제2조 
제3호 및 제4호, 「정보통신공사업법」제2조 제5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 제1호 가목 및 다목, 「주택 법」제24조 제1항,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와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한다.

2) 학술연구용역이라 함은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한다.

3) 일반용역이라 함은 기술용역과 학술연구용역을 제외한 모든 용역을 말한다.

2. 심사 절차
가. 사업부서는 심사요청을 할 때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계약심사담당자는 

제줄된 서류를 검토하여 누락된 서류의 보완을 요청해야 하며, 사업부서는 
그 보완요구에 응해야 한다.

1) 계약심사 요청서
2) 과업내용서
3) 설계내역서(비목별 기초계산서, 수량산출서, 노무비산출근거, 일위대가표 및 

단가산출서, 견적서 등)
4) 그밖에 필요한 서류

田 소프트웨어 참고자료(엑셀 내역화일 등)

。방침서, 계획서 등 그 밖의 보조자료
나. 계약심사담당자는 관련 법령 및 대가기준, 그밖의 심사 참고자료에 따라 

산정내용의 적정성, 가격의 과다 • 과소 등을 검토하여 기초금액을 확정한다. 
이때 계약수량, 이행전망, 이행기간, 수급상황, 계약조건, 그밖의 계약이행에 
따르는 제반여건을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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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 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2) 관련 법령에서 정한 대가기준(원가계산기준 등)
3) 표준품셈
4) 그 밖의 법정요율
5) 거래실례가격(가격정보 등)
6) 그밖의 심 사 참고자료

다. 계약심사담당자는 "나"에  따라 기초금액을 확정할 때 불가피하게 원가계산 
방법으로 산정된 금액과 다르게 작성할 때에는 그 조정사유를 명시해야 한다.

라. 계약심사담당자는 심사결과를 확정하기 전에 심사내용에 대하여 사업부서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며,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용역수행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협의하여 확정해야 한다.

마. 계약심사담당자는 "라"에  따라 확정한 심사결과에 대하여 심사 결과서를 
작성하여 사업부서와 계약부서에 동시에 통보해야 한다.

바. 사업부서는 "마"의  심사결과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동일 사업 건에 대하여 일부 내용을 변경하여 재심사를 요청하는 
경우 효율성을 위하여 그 변경된 내용만을 발췌하고 그에 대한 추가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사. "바"에도 불구하고 재심사결과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부서는 계약부서에 
그 이견내용을 통보할 수 있다. 계약부서는 그 이견내용을 검토하여 기초금액을 
결정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고려할 수 있다.

3. 실적 관리
가. 용역분야 원가심사의 실적관리는 제1관 "3 "을 준용한다.

제3관 물품분야 원가심사

1. 심사대상 물품의 분류
가. 물품분야 계약심사담당자는 사업부서에서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여 규격서와 

설계내역서 등을 근거로 대가 산정기준과 단가 적용의 적정성, 불필요한 
비목 포함 여부 등을 조사 . 분석하여 사업비가 적정하게 산정되었는지 확인 
하고, 과다 • 과소 산정되었거나 적절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그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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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심사대상 물품은 물품의 제조 • 구매와 완제품의 구매로 분류한다.
1) 물품의 제조 • 구매는 별도의 주문에 따라 제작절차를 거치는 것으로 원칙적 

으로 해당 제조업자만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2) 완제품의 구매는 이미 제조되어진 완성품을 그대로 구입하는 것으로 제조 

업 자는 물론 도 • 소매 업자도 입 찰참가자격 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2. 심사 절차
가. 사업부서는 심사요청을 할 때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계약심사담당자는 

제줄된 서류를 검토하여 누락된 서류의 보완을 요청해야 하며, 사업부서는 
그 보완요구에 응해야 한다.

1) 계약심사 요청서
2) 산출기초조사서
3) 규격서, 설명서(사양서) 등
4) 설계내역서(제조원가계산서, 일위대가표 등)
5) 그밖에 필요한 서류

。 과업내용서, 설계설명서(시방서) 등 
= 수입물품의 경우 수입원, 수입물품원가계산서 등 
。 수리의 경우 수리명세서, 수리단위별 내역서 등 
。 임차의 경우 임차대상 • 기간 • 장소 및 임차조건 등 
° 시장재고, 유통여부 등 그 밖의 참고자료 

나. 계약심사담당자는 관련 법령 및 대가기준, 그 밖의 심사 참고자료에 따라 
산정내용의 적정성, 가격의 과다 • 과소 둥을 검토하여 기초금액을 확정한다. 
이때 계약수량, 이 행전망, 이 행기간, 수급상황, 계약조건, 그밖의 계약이행에 
따르는 제반여건을 고려해야 한다.

1)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2) 관련 법령에서 정한 대가기준(원가계산기준 둥)
3) 표준품셈
4) 그밖의 법정요율
5) 거래실례가격p i•격정보 등)
句 그밖의 심사 참고자료

다. 계약심사담당자는 "나"에  따라 기초금액을 확정할 때 불가피하게 원가계산 
방법으로 산정된 금액과 다르게 작성할 때에는 그 조정사유를 명시해야 한다.



계약심사 사례집 I 理SSI
Ulsan Metropolitan City

라. 계약심사담당자는 심사결과를 확정하기 전에 심사내용에 대하여 사업부서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며,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물품의 구매(제조를 포함)를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협의하여 확정해야 한다.

마. 계약심사담당자는 "라"에  따라 확정한 심사결과에 대하여 심사 결과서를 
작성하여 사업부서와 계약부서에 동시에 통보해야 한다.

바. 사업부서는 "마"의  심사결과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동일 사업 건에 대하여 일부 내용을 변경하여 재심사를 요청하는 
경우 효율성을 위하여 그 변경된 내용만을 발췌하고 그에 대한 추가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사. "바"에도 불구하고 재심사결과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부서는 계약부서에 
그 이견내용을 통보할 수 있다. 계약부서는 그 이견내용을 검토하여 기초금액을 
결정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고려할 수 있다.

3. 실적 관리

가. 물품분야 원가심사의 실적관리는 제1관 "3 "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절 설계변경 심사

1. 설계변경  심사의  대상

가. 설계변경심사는 사업부서에서 공사의 시공 중에 예측하지 못했던 사태의 
발생이나 계획의 변경 등으로 설계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 설계변경을 하기 
전에 계약심사부서에서 설계변경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나. "가"의 적정성 검토에는 시행령 제74조에 따른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과 시행령 제75조에 따른 운반거리 변경 등 설계변경 심사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 설계변경 심사 대상은 계약금액(설계변경 전의 계약금액)이 시 • 도는 20억 원 
(시 • 군 ，구는 5억 원) 이상인 공사 중에서 설계변경 금액(2회 이후 설계변경의 
경우 누적금액)이 계약금액의 10% 이상 증가하는 경우로 한다.

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의 의무적 심사대상 사업 외에 심사대상 금액이나 
심사범위를 확대하여 운영할 수 있다.

마. 사업부서에서 설계변경심사를 요청하는 1회 설계변경의 기준은 제13장 공사 
계약 일반조건 제7절 "1-가-2)"의 '설계변경 당시' 정의에 따라 판단한다.



바. 설계변경심사 제외 대상사업은 다음과 같다.
1) 재해 및 재난복구사업으로서 사업을 시급하게 추진해야 하는 사업의 경우 

(항구복구사업으로서 심사기간이 10일 이내인 경우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심사 실시)
2) 계약부서(또는 사업부서)에서 이미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우선 시공을 한 

설계변경으로 설계변경심사의 실효성이 없는 경우
3) 그밖에 사업부서에서 계약 특성상 설계변경 심사를 하는 것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자치단체 계약심사부서와 사전 협의하는 경우

2. 설계변경심사의 절차

①  심사요청 접수 ° 사업부서 — 심사부서(총괄담당)
♦ 설계변경이 이루어지기 전에 신청

② 심사요청서류 검토 。심사대상 여부 확인, 제출서류 누락여부 확인, 내역화일 확인 
。제출서류 누락시 사업부서에 보완지시, 담당별 서류배분

③  심 사
= 설계변경 조서, 원가계산서, 내역서, 일위대가서, 

단가조사서, 기계경비 산출서, 설계도면 등 검토

④ 심사결과 1차보고
。협조분야 심사내역 수합(토목, 기계, 조적 등)
■= 심사 업무 담당자 ᅯ 심사 담당(팀장 혹은 계장),

⑤ 심사요청 부서와 협의 。심사결과를 사업부서와 협의(이견 있을시 해당사항재검토)

⑥ 심사결과서 작성 。심사결과 요약서 및 세부 심사 내역서 작성

⑦ 심사결과 최종보고 - 심사업무 담당자 ᅳ 계약심사담당 — 과장(필요시 국장)

⑧ 심사결과 결재 = 심사결과 기안 및 결재

⑨ 심사결과통보및실적관리 □ 심사부서 ᅳ 사업부서 및 계약부서 
- 심사결과 및 실적 DB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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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심사의  요청

가. 사업부서는 심사요청을 할 때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계약심사담당자는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누락된 서류의 보완을 요청해야 하며, 사업부서는 
그 보완요구에 응해야 한다.

1) 계약심사 요청서
2) 설계도면, 공사설계설명서(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과업내용서
3) 설계내역서(비목별 기초계산서, 수량산출서, 노무비산출근거, 기계경비 산출서, 

일위대가표 및 단가산출서, 견적서 등)
4) 그밖에 필요한 서류

° 소프트웨어 참고자료(엑셀 내역화일, Auto Cad 도면)
。 품셈과 실적공사비를 동시에 적용하는 경우 품셈을 적용한 내역서와 

실적공사비를 적용한 내역서 
。 신기술 • 신공법을 적용한 경우 관련자료 
° 설계변경 이유조서 등 그 밖의 보조자료

4. 주 요  검 토 사 항

구 분 검토 사항

가. 설계변경의 타당성
〇 별도로 발주해야 할 사항이 아닌지 여부 
〇설계변경이 불가피한지 여부
〇 향후 동일 내용으로 설계변경이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지 여부 등

나 설계변경 물량(수히 
산출의 적정성

〇 거리, 기간, 위치 등을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물량(수랑) 산출이 이루어졌는지 여부

다. 설계변경 공법의 
적정성

〇 설계변경에 따른 신기술, 신공법 등을 적용하는 경우 신기술, 
신공법의 적정성 여부

라. 설계변경 단가산출의 
적정성 및 설계서간 
모순이 없는지 여부

〇 설계변경 물량에 대한 일위대가서, 단가산출의 적정성 
° 설계변경물량의 설계도면, 물량내역서, 설계설명서(시방서) 

등과의 일치여부

마. 설계변경에 따른 자재 
등의 적합 여부

〇 설계변경되어 증가되는 부분, 주요자재의 규격•품질•수량의 
적정성 여부

바. 설계변경을 위한 관련 
법령 검토 여부

〇 설계변경에 따른 환경 관련 법령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지 
여부 검토



5. 심사결과 통보
가. 계약심사담당자는 확정한 심사결과에 대하여 심사결과서를 작성하여 사업 

부서와 계약부서에 동시에 통보해야 한다.
나. "가"의 심사결과서는 심사결과요약서, 분야별 심 사내 역서, 그밖의 심 사조건을 

말한다.
다. 심사결과는 아래와 같은 유형으로 통보해야 한다.

원안 통과 수  정 재검토

〇 심사요청 내용대로 설계 
변경(원안 통과)

〇심사요청 내용을 수정 
하여 설계변경

ᄋ 설계변경에 대해 재검토 지시 
♦ 재검토 사유명기

라. 심사결과가 재검토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부서에서는 자료를 정리하여 횟수에 
제한없이 다시 심사요청을 할 수 있다.

마. 심사결과가 수정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사업부서에서 수용할 수 없다고 판단 
되면 그 사유를 첨부하여 1회에 한하여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6. 실적 관리
가. 계약심사담당자는 심사 개시부터 종료까지 해당 심사 건에 대한 관련 서류를 

보관해야 하며, 사업부서에 심사결과 통보 시 그 서류 일체를 반환해야 한다. 
다만, 사업부서의 결정에 따라 불필요한 서류를 반환하지 않고 처리할 수 있다.

나. 사업부서는 해당 사업 건에 대한 계약심사 전 • 후의 서류를 사업 종료 후 
감사 등 사후처리 예상 종료시점까지 보관해야 한다. 사후처리 예상 종료시 
점은 관련 규정이 있는 경우 그 규정에 따라야 하며,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3년으로 한다.

다. 계약심사담당자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심사통보일을 기준으로 
중앙부처의 통계 기준에 따라 심사한 실적을 취합하고 관리해야 한다. 동일 
사업에 대하여 재심사를 요청한 경우 실적은 최종 심사통보일 및 내용을 
기준으로 하여 단일 건으로 취합한다.

라. 중앙부처에서 "다"의 실적 제출을 요구한 때에는 그 취합자료를 지체 없이 
제공해야 하며, 보완사항에 대한 추가조치가 있을 때에는 정한 기한 안에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화



계약심사 사례집 € 3 ®
Ufsan Metropolitan City

제6절 보 칙

제 1관  계 약 심 사  시 주의할  사항

1. 계 약 심 사  심사금액  산정

가. 다른 법령에서 그 대가기준(원가계산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원가계산을 할 수 있다. 그 대가기준의 적용기준 
일 판단일은 계약심사 요청서류 접수일부터 시 행토록 한 경우로 한다.

나. 사업부서에서 위 대가기준에 따른 적정한 가격을 확보하지 않고 심사를 요청한 
경우 계약심사부서에서 부족하게 산정된 부분을 증액할 수 있다.

다. 원가계산방법으로 심사할 때에는 사업부서에서 제시한 계약수량 • 이행의 전망 
■ 이행기간 * 수급상황 ■ 계약조건 • 그밖의 제반여건을 참작하여 부당감액 

하거나 과잉 계산되지 않도록 하고, 불가피하게 원가계산에 따라 산정된 
금액과 다르게 심사금액을 정하고자 할 때에는 그 조정사유(원가산정기준의 
차이 등)를 심사 결과서에 명시해야 한다. 단, 관련 법령이나 원가산정개념에 
위배되는 임의적인 해석은 불가하다.

2. 계 약 심 사  절감금액의  사용

가. 계약심사 절감금액(사업부서의 요청금액에서 심사부서의 심사금액을 뺀 차액을 
말 한 다 )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3. 세 부 기 준  마련

가. 안전행정부 장관이 정한 계약심사 운영요령의 내용 외에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심사 운용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업무처리 
규칙으로 결정할 수 있다.

나. 계약심사 처리기간은 심사부서 및 업무담당자의 여건에 따라 업무처리규칙으로 
결정한다. 결정한 내용이 없는 경우 처리기간의 산정은 민원사무처리규정을 
준용한다.

다. 이 요령의 서식은 참고자료로 시 • 도의 계약심사부서에서 별도의 서식을 

정할 수 있다.



제2관 계약심사의 활성화

1. 전문성 확보 노력
가. 계약심사부서에서는 심사 우수사례 및 부진사례를 발굴 및 선정하여 사례집을 

발간하거나 사업부서 및 계약부서, 계약심사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할 수 있다.

나. 계약심사부서에서는 신기술 또는 특수공법 적용의 적정성, 공법 및 규격 변경 
등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위하여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대상으로「계약심사 
원가분석 자문단」을 구성 및 운영할 수 있다.

제3관 계약심사제도 시행의 예외

1. 교육행정기관의 시행여부 결정
가. 법 제3조에 따라 지방계약법을 적용하는 교육행정기관(교육청, 공립학교 등)의 

경우에는 계약심사제도의 시행여부와 적용대상을 시 • 도 교육감이 정할 수 

있다.
나. "가"에  따라 자체적으로 정한 내용은 관련 법령이나 계약심사 운영요령, 

예정가격 작성요령 등을 벗어나서는 아니 된다.



계약심사 사례집 署■製
Ulsan Metropolitan City

<서식 공사 원가심사-1〉

공사계약 심사요청서

담당자 결
재

시 행 0000과-

시행일자

수 신 자

접수번호

접수일자

공 사 명 요청기관

공사위치

공사기간 계약방법

공 A 居액

• 총공사비 : 천원
- 도급비 :
- 관급비 :
- 이설비 :

• 금회공사비 : 천원
- 도급비 :
- 관급비 :
- 이설비 :

설 계 자
• 상 호 : • 대 표 자 :
• 책임기술자 : (전화번호 : )

발 주 처 • 담 당 자 : (전화번호 : )

〇 공사개요 :

° 첨부서류
1. 설계도서 각1부(설계도면, 공사설계설명서, 현장설명서, 과업내용서, 설계내역서 등)
2. 그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

발신명 의



<서식 공사 원가심사-2>
심사결과 요약서

공 사 명 : (단위 : 원)

구 분 요청 내용 심사내용 증 감 0| 고

재
직 접  재 료 비
간 접  재 료 비

료 작 업  부 산 물
비 소
노 직 접  노 무  비
무 간 접  노 무  비
비 소 계

순 운 반 비
공 기 계 경 비

산 재 보 험  료
사 고 용 보 험 료
의

건 강 보 험 료
건

제 연 금 보 험  료
가 경

노인장기요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비 안 전 관 리 비
기 타 경  비
환 경  보 전 비
공사이행보증수수료
하도급발급수수료
소

계
일 반 관 리 비
이 윤
[공 급 가 액]
부 가 가 치 세
[도 급 액]
관 급 자 재  비
이 설 비
[총 공 사 비]

^  참고자료인「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의 기타경비 항목 : 수도광열비,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및 사무용품비, 여비 . 교통통신비, 세금과공과, 도서인쇄비



계약심사 사례집
Uisan Metropolitan City

<서식 공사 원가심사-3〉

주요 심사내용

□  공 사 명  :
□  사업개요

위 치

공사개요

공사기간

□  심사평가 결과
〇 설계금액 : 천원
〇 심사금액 : 천원
〇 절 감  액 : 천원
〇 절 감  률 : - %

□  주요 심사내용
〇 자재단가 조정 : 외 종

〇 일위대가 조정 ( 외 개공종호

□  그밖의 사항
〇 (계약심사조건 등 심사와 관련 특별히 보고할 사항)



■

0 0 0 0  건설공사 (필요시)

□  위 치 도

□  투 시 도

(한



계약심사 사례집
Ulsan Metropolitan City

<서식 용역 원가심사-1〉
용역계약 심사요청서

담당자 결
재

시 행 0000과-

시행일자

수 신 자

접 수

접수일자

용 역 명 요청기관

용역위치

용역기간 계약방법

용역금액 • 총용역비 : 천원 • 금회용역비 : 천원

예정원가 
작 성 자

• 담당부서 :
• 작 성 자 :  (전화번호 )

〇 용역개요:

〇 첨부 서류
1. 과업내용서 1부
2. 설계내역서 1부
3. 그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학술연구용역의 경우 과업참여자의 이력서 등)

발신명 의



< 서식 용역 원가심사-2 〉

심사결과 요약서

용 역 명 : (단위 . 원)

구 부 요청 내용 심사내용 증 감
비 고

요청 (심人 F)

재
료

직 접 재 료 비
간 접 재 료 비

비
소 계

노 직 접 노 무 비
무 간 접 노 무 비
비 소 계

수 경 비

공 여 비

사
유 인 비
전 산 처 리 비

원
제

시약. 연구용재료비

가 회 의 비
경 임 차 료

비 교 통 통 신 비
감 가 상 각 비
연금 및 보험료
기 타 경 비

소 계
계

일 반 관 리 비
이 윤

[총 원 가]
부 가 가 치 세
[총 용 역 비]

•  학술연구용역의 사례이며, 일반용역의 경우는 경비 항목이 달라질 수 있음.

향 、



계약심사 사례집 ® 通 !
Ulsan Metropolitan City

<서식 용역 원가심사-3〉

주요 심사내용

□  용 역 명 :
□  사업개요

위 치

용역개요

〇 요청기관 : 
〇 용역 비 : 
◦ 용역내용: 
〇 계약방법

용역기간

□  심사평가 결과
〇 설계금액 : 천원
〇 심사금액 : 천원
◦ 절 감  액 : 천원
〇 절 감  률 : %

□  주요 심사내용
〇 단가 조정 : 외 종

〇 일위대가 조정 ( 외 개공종)

□  그밖의 사항
〇 (계약심사조건 등 심사와 관련 특별히 보고할 사항)



<서식 물품 원가심사-1>
물품구매계약 심사요청서

담당자 팀 장 과 장 결
재

협 조

시 행 ■ 과 -

시행일자

수 신 자

접 수

접수일자

건 명 기관

산 출 금 액

구 매 
예 정 일 자

계 약 방 법

수의계약시 
계약대  상 
업 체

• 상 호 : 대표자:
• 주 소 :
• 전화번호:

기 타

° 첨부 서류
1. 산출기초조사서 1부
2. 규격서 및 설명서(사양서) 1부
3. 설계내역서 1부
4. 그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

발신명 의



계약심사 사례집 € 5 g>
Ulsan Metropolitan City

물품구매 산줄기초조사서

〇 건 명 :

품명 규격 단위 수 량
산 출  조 사  근거 산출가격 (원)

단 가 금액

공급가액

부 가 세

합 계

작성자 성명 (인)
확인자 성명 (인)



<서식 물품  원가심사 - 2 〉

물품제조(수리)계약 심사요청서

담당자 결
재

시 행 0000과-

시행일자

수 신 자

접 수

접수일자

건 명 요청기관

산출  금액 원

제 조 
( 수 리)  
예 정 일 자

계 약 방 법

수의계약시 
계약대  상 
업 체

•상  호 : 대표자:
• 주 소 :
• 전화번호:

기 타

° 첨부 서류
1. 산출기초조사서 1부
2. 제조(수리) 규격서 및 설명서(사양서) 1부
3. 설계내역서 1부
4. 그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

발신명 의

(향



계약심사 사례집 •해 •
Uisan Metropolitan City

제조원가계산서

〇 수 량 : 
〇 제조기간 ：

〇 품 명 : 
〇 규 격 :

금 액 구성 비 비 고

제

조

원

가

재
료
비

직접재료비 
간접재료비 
작업설 • 부산물등(A)
소 계

무
비

직접노무비 
간접노무비
소 계

경

비

전력비  
수도광열비 
운 반 비 
감가상각비 
수리수선비 
특허권사용료 
기술 료 
연구개발비 
시험검사료 
지급임차료 
보 험 료  
복리후생비 
보관  비 
외주가공비 
안전관리비 
소모품비
여비• 교통비• 통신비 
세금과공과금 
페기물처리비 
도서 인쇄비 
지급수수료 
그밖의 법정경비

소 계
일반관리비 ( )%
이 윤 ( )%
총 원 가
부 가 가 치 세
총 계



<서식 물품 원가심사-3〉
인쇄물계약 심사요청서

담당자 결
재

시 행 ■ 과 -

시행일자

수 신 자

접 수

접수일자

요 청 기 관 담 당 자 전화번호

건 명

산출  금액 원 계약방법

수의계약시 
계 약 대  상 
업 체

•상 호 : ( 대표자 :  ) 
•주 소:
• 전화번호:

〇 인쇄물내역
1. 규 격 절 ( ■  x mm)
2. 수 량
3. 면 수 표지 면, 내지 면
4. 용지종류 표지 ( g), 내지 ( g)
5. 인쇄색도 표지 도(단 • 양면), 내지 도(단 • 양면)
6. 제본종류
7. 특수사양
8. 기 타

°  첨부 서류
1. 인쇄물산출기초조사서 1부
2. 설명서(사양서) 또는 과업내용서 1부
3. 수의계약사유서(수의계약의 경우)
4. 기획편집료 지출 또는 지출예정시에는 내역서
5. 그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

발신명 의



인쇄물 산줄기초조사서

계약심사 사례집 I 因理!
Ulsan Metropolitan City

〇 품 명 :

〇 산출근거  (단위 : 원)

구 분 산출금액 산 출 근 거 비고

용 지  대

전자  조판  
및 편집 료

필름출력비

인 쇄 판  비

인 쇄  비

제 본 비

기 타

계

일반관리비

소 겨】

이 윤

합 계

공 급 가 액

부가가치세

총 계

※ 경인쇄의 경우 "인쇄비란"에 산출근거와 산출금액을 표기하고, 산출금액에 부가세만 
가산적 용.

산출자 (인)

확인자 과장 (인)



<서식 물품 원가심사-4〉

인쇄물기획 • 편집 계약 심사요청서

담당자 결
재

시 행 ■ 과 -

시행일자

수 신 자

접 수

접수일자

요 청 기 관 담 당 자 전화번호

건 명

산 출 금 액 원 계 약 방 법

수의계약시 
계약대  상 
업 체

•상 호 : ( 대표자 :  ) 
•주 소:
• 전화번호:

〇기획편집내역
1. 규  격:
2. 색 도 :
3. 면 수 : 표지 면, 내지 면
4. 기타 (특수작업비용 : 도표, 일러거도 등)

〇 첨부 서류
1. 산출기초조사서 1부.
2. 설명서(사양서) 또는 과업내용서 1부.
3. 수의계약사유서(수의계약의 경우)
4. 그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

발신명 의

향



인쇄물기획 • 편집 산출기초조사서

계약심사 사례집
Ulsan Metropolitan City

〇 품 명 :

〇 산출근거  (단위 : 원)

구 분 산출금액 산 출 근 거 비 고

기획 료 또는  
디 자 인 비

전자조판 및 편집료

기획편집 심사에 ' 
전자조판 및 편집 
료'를 ■̂정한 경우, 
인쇄물 심사요청서 
에는 반드시 제외

필 름 출 력  비

기획편집 심사에 
'필름출력 비'를산 
정한 경우, 인쇄물 
심사요청서에는 반 
드시 제외

그 밖의 비용

계

일반관리 (5% 이내)

소 계

이 윤(10%이내)

합 계

공 급 가 액

부가가치세 (10%)

총 계

산출자  (인)
확인자  과장 (인)



r n a r n ^

<서식 물품 원가심斗5〉

주요 심사내용

□  건 명 :
□  개 요

품 명

구매 내역 
및 금 액

계 약 방 법

□  심사평가 결과
〇 구매금액 : 천원
〇 심사금액 : 천원
〇 절 감  액 : 천원
〇 절 감  률 : - %

□  주요 심사내용
〇 단가 조정 : 외 종

□  그 밖의 사항
〇 (계약심사조건 등 심사와 관련 특별히 보고할 사항；)

황



<서식 설계변경 심사-1〉
설계변경 심사요청서

계약심사 사례집
Uisan Metropolitan City

담 ■̂자 팀 장 과 장 결
재

시 행 0000과-

시행일자

수 신 자

접 수

접수일자

공 사 명 기관

공사  위치

공 사 기 간

계 약 금 액  
(최 초)

공 사 개 요

설 계 자
상호 : 대표자 :
책임기술자: (전화: )

발 주 자 담당자: (전화: )

〇 설계변경 사허구체적으로 서술)

°  첨부 서류-

발신명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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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2-190호，2012.8.8. 개정]

제 1 장 총칙

제 1조(목적) 이 기준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엔지니어링 
사업의 대가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①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이하  "엔지니어링사업자"라  한다)가  같은 법 제2조제7호 각 목 

및 시행령 저ᅵ5조의 각 호의 자(이하  "발주청 '’이라 한다)로부터 엔지니어링사업을  

수탁할  경우에는 이 기준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이하 "대가1'라  한다)를  산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엔지니어링사업자가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로  

부터 위탁받아  작성하는  시공상세도의  경우에는  제21조 이하의 규정에 따라  

대가를  산출한다.

제 3조(정으|)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실비정액가산방삭1이란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기술료와 부가가치세를  

합산하여 대가를 산출하는  방식을 말한다.
2. "공사비요율에 의한 방식"이란  공사비에 일정요을을 곱하여 산 출한  금액에 

제17조에 따른 추가업무비용과 부가가치세를 합산하여 대가를 산출하는 방식을 

말한다.
3. "공사비"란  발주청의 공사비 총 예정금액(자재대 포함) 중 용지비, 보상비, 법률 

수속비 및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일체의 금액을 말한다.

4. 시공상세도작성비"란  관련법령에 따라  당해 목적물의 시공을  위하여 도면, 
시방서 및 작업계획 등에 따른 시공상세도를 작성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향



계약심사 사례집 ® 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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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대가산출의 기본원칙) ① 대가의 산출은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적용함을 원칙 
으로 한다. 다만, 발주청이 엔지니어링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적용함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공사비요율에 의한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② 실비정액가산방식 또는 공사비요율에 의한 방식으로 대가의 산출이 불가능한 

구매, 조달, 노-하우의 전수 등의 엔지니어링사업에 대한 대가는 계약당사자가 
합의하여 정한다.

③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상한다.

제5조(대가의 조정)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를 조정 

한다.
1.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90일 이상 경과하고 물가의 변동으로 입찰일을 기준으로 

한 당초의 대가에 비하여 100분의 3이상 증감되었다고 인정될 경우. 다만, 
천재 • 지변 또는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당해 기간 내에 계약 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 이행이 곤란한 시 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로 

부터 90일 이내에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2. 발주청의 요구에 따른 업무 변경이 있는 경우

3. 엔지니어링사업 계약에 있어 사업기간, 사업규모 변경 등 계약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4. 계약당사자 간에 합의하여 특별히 정한 경우
② 제1항에서 규정된 사항에 대 해 서 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금액 조정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대가의 준용) 전력시설물의 설계 및 감리, 농어촌정비사업의 측량 • 설계 및 

공사감리의 위탁, 소프트웨어 개발용역, 측량용역 등 다른 법령에서 그 대가기준 
(원가계산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제2장 실비정액가산방식

제 7조(직접인건비) 직접인건비란 해당 엔지니어링사업의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엔지니어링기술자의 인건비로서 투입된 인원수에 엔지니어링기술자의 기술등급 별 
노임단가를 곱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엔지니어링기술자의 투입인원수 및 기술둥 
급별 노임단가의 산출은 다음 각 호를 적용한다.
1. 투입인원수를 산출하는 경우에는 지식경제부장관이 인가한 표준품셈을 우선 

적용한다. 다만 인가된 표준품셈이 존재하지 않거나 업무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에는 견적 등 적절한 산출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2. 노임단가를 산출하는 경우에는 기본급 • 퇴직급여충당금 • 회사가 부담하는 
산업 재 해보상보험 료, 국민 연금, 건강보험 료, 고용보험 료, 퇴 직 연금급여 등이 
포함된 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 「통계법」에 따라 조사 • 공표한 임금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른다. 다만, 건설상주감리의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가 협의하여 한국 
건설감리협회가「통계법」에 따라 조사 * 공표한 노임단가를 적용할 수 있다.

제8조(직접경비) 직접경비란 당해 업무 수행과 관련이 있는 경비로서 여비(발주청 
관계자 여비는 제외함), 특수자료비(특허, 노하우 등의 사용료), 제출 도서의 인쇄 
및 청사진비, 측량비, 토질 및 재료비 등의 시험비 또는 조사비, 모형제작비, 다른 
전문기술자에 대한 자문비 또는 위탁비와 현장운영 경비(직접인건비에 포함되지 
아니한 보조원의 급여와 현장사무실의 운영비를 말한다) 등을 포함하며, 그 실제 
소요비용을 말한다. 다만, 공사감리 또는 현장에 상주해야 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의 
경우 주재비는 상주 직접인건비의 30%로 하고 국내 출장여비는 비상주 직접 
인건비의 10%로 한다.

제9조(제경비) ① 제경비란 직접비(직접인건비와 직접경비)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엔지니어링사업자의 행정운영을 위한 기획, 경영, 총무 분야 등에서 발생하는 
간접 경비로서 임원• 서무 • 경리직원 둥의 급여, 사무실비, 사무용 소모품비, 
비품비, 기계기구의 수선 및 상각비, 통신운반비, 회의비, 공과금, 운영활동 비용 
등을 포함하며 직접인건비의 11〇~120%로 계산한다. 다만, 관련법령에 따라 계약 
상대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보험료 또는 손해배상공

견하



계약심사 사례집 •盤 fef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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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료는 별도로 계산한다.
② 제1항의 경비 중에서도 해당 엔지니어링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직접적인 필요에 
따라 발생한 비목에 관하여는 직접경비로 계산한다.

제 10조(기술료) 기술료란 엔지니어링사업자가 개발• 보유한 기술의 사용 및 기술 
축적을 위한 대가로서 조사연구비, 기술개발비, 기술훈련비 및 이윤 등을 포함하며 
직접인건비에 제경비(단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손해배상보험료 또는 손해배상 
공제료는 제외함)를 합한 금액의 20~40%로 계산한다.

제 11조(엔지니어링기술자의 기술등급 및 자격기준) 엔지니어링기술자의 기술등급 
및 자격기준은 법 제2조제6호 및 시행령 제4조에 따른 별표 2와 같다.

제12조(엔지 니어링기술자 노임 단가의 적용기준) ① 엔지니 어 링기술자 노임 단가의
적용기준은 1일 8시간으로 하며, 1개월의 일수는 「근로기준법」 및 「통계법」에 
따라 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 조사 • 공표하는 임금실태 조사 보고서에 따른다. 
다만, 토요 휴무제를 시행하는 경우와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근로 
기준법」을 적용한다.
② 출장일수는 근무일수에 가산하며, 이 경우 수탁자의 사업소를 출발한 날로부터 
귀사한 날까지를 계산한다.

③ 엔지니어링사업 수행기간 중 「민방위기본법」 또는 「향토예비군설치법」에 
따른 훈련기간과 「국가기술자격법」 등에 따른 교육기간은 해당 엔지니어링 
사업을 수행한 일수에 산입하다.

제 3장  공 사 비 요 율 에  의 한  방 식

제 13조(요율) ① 공사비요율에 의한 방식을 적용할 경우 건설부문의 요율은 별표 
1과 같고, 통신부문의 요율은 별표 2와 같으며, 산업플랜트부문의 요율은 별표 3과 
같고, 기본설계 • 실시설계 및 공사감리 업무단위별로 구분하여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업무단계별로 구분하여 발주하지 않는 기본설계와 실시 
설계 요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활



1.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동시에 발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에 따라 적용한다. 
가. 건설부문의 경우 해당 실시설계요율의 1.4배
나. 통신부문의 경우 해당 실시설계요율의 1.27배 
다. 산업플랜트부문의 경우 해당 실시설계요율의 1.31 배

2. 타당성조사와 기본설계를 동시에 발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라 적용 
한다.

가. 건설부문의 경우 해당 기본설계 요율의 1.3배
나. 통신부문의 경우 해당 기본설계 요율의 1.18배
다. 산업플랜트부문의 경우 해당 기본설계 요율의 1.22배

3. 기본설계를 시행하지 않은 실시설계를 발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라 
적용한다.

가. 건설부문의 경우 해당 실시설계 요율의 1.3배
나. 통신부문의 경우 해당 실시설계 요율의 1.18배
다. 산업플랜트부문의 경우 해당 실시설계 요율의 1.22배

4. 타당성 조사를 시행하지 않은 기본설계를 발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라 
적용한다.

가. 건설부문의 경우 해당 기본설계 요율의 1.2배 
나. 통신부문의 경우 해당 기본설계 요율의 1.09배 
다. 산업플랜트부문의 경우 해당 기본설계 요율의 1.12배

제 14조(업무범위) 공사비요율에 의한 방식을 적용하는 기본설계 • 실시설계 및 공사 
감리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설계
가. 설계개요 및 법령 등 각종 기준 검토
나. 예비타당성조사,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결과의 검토
다. 설계요강의 결정 및 설계지침의 작성
라. 기본적인 구조물 형식의 비교 • 검토
마. 구조물 형식별 적용공법의 비교 • 검토
바. 기술적 대안 비교 . 검토

사. 대안별 시설물의 규모, 경제성 및 현장 적용 타당성 검토 
아. 시설물의 기능별 배치 검토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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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개략공사비 및 기본공정표 작성 
차. 주요 자재 • 장비 사용성 검토 
카. 설계도서 및 개략 공사시방서 작성 
타. 설계설명서 및 계략계산서 작성 
파. 기본설계와 관련된 보고서, 복사비 및 인쇄비

2. 실시설계
가. 설계 개요 및 법령 등 각종 기준 검토 
나. 기본설계 결과의 검토 
다. 설계요강의 결정 및 설계지침의 작성 
라. 구조물 형식 결정 및 설계 
마. 구조물별 적용 공법 결정 및 설계 
바. 시설물의 기능별 배치 결정 
사. 공사비 및 공사기간 산정 
아. 상세공정표의 작성
자. 시방서, 물량내역서, 단가규정 및 구조 및 수리계산서의 작성 
차. 실시설계와 관련된 보고서, 복사비 및 인쇄비

3. 공사감리
가. 시공계획 및 공정표 검토 
나. 시공도 검토

다. 시공자가 제시하는 시험성과표 검토 
라. 공정 및 기성고 사정
마. 시공자가 제시하는 내역서, 구조 및 수리계산서 검토 
바. 기성도 및 준공도 검토

제15조(요율조정) 요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고하여 10%의 범위에 대한 증액 
또는 감액을 할 수 있으나, 발주청은 사업대가의 삭감으로 인하여 부실한 설계 
및 감리 둥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한 대가를 지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기획 및 설계의 난이도
2. 비교설계의 유무
3. 도면 기타 자료 작성의 복잡성
4. 제출 자료의 수량 등



제 16조(대가조정의 제한) 발주청은 엔지니어링사업자가 엔지니어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새로운 기술개발 또는 도입된 기술의 소화 개량으로 공사비를 절감한 경우 
에는 이를 이유로 대가를 감액조정할 수 없다.

제 17조(추가업무비용) ① 제14조의 업무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업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추가업무로 본다. 이 경우 해당 추가업무에 

대하여는 별도로 그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1. 발주청의 요구에 의한 추가업무
2.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책임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인한 추가업무
3. 그 밖에 발주청의 승인을 얻어 수행한 추가업무
② 제1항에 따른 추가업무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각종 측량
2. 각종 조사, 시험 및 검사
3. 공사감리를 위하여 현장에 근무하는 기술자의 제비용
4. 주민의견 수렴 및 각종 인 • 허가에 필요한 서류 작성
5. 입목축적조사서 등 각종 조사서 작성
6. 사전재해영향검토, 자연경관영향검토, 생태환경조사 등 사전환경성 검토
7. 문화재 지표조사
8. 전파환경 분석 및 보고서 작성
9. 운영계획 등 각종 계획서 작성
10. 통신장비의 운용 및 인터페이스 등 통신소프트웨어 분석
11. 수리모형실험 및 수치모델 실험 및 시뮬레이션
12. LEED, IBS, TAB 및 EMP 등 각종 공인인증을 위한 업무
13. BIM설계업무(추가 성과품을 제공하는 경우에 한한다.)
14. 모형제작, 투시도 또는 조감도 작성
15. 제14조 업무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보고서 작성, 복사비 및 인쇄비
16. 용지도 작성비 및 보상물 작성비(용지비 및 보상물 감정업무 제외)
17. 항공사진 촬영(원격조정무인헬기 포함)
18. 특수자료비(특허, 노하우 등의 사용료)
19. 홍보영상 제작
20. 관련 법령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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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또는 손해배상공제료
21. 그 밖에 위 각 호에 준하는 추가업무
③ 제2항제2호부터 13호까지의 비용은 실비정액가산방식에 따라 비용을 산출 
하며, 같은 항 제14호부터 제20호까지의 비용은 실제 소요된 비용만을 지급한다. 
제21호의 비용은 업무의 성격에 따라 각 호의 비용산출에 준하여 정한다.

제18조(요율적용의 특례) 여러 부문의 기술이 복합된 엔지니어링사업은 실비정액 
가산방식에 따라 산출한다.

제 19조(공사비가 중간에 있을 때의 요율) 공사비가 요율표의 각 단위 중간에 있을
때의 요율은 직선보간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y =  y i

직선보간법 산정식

{x~ x2){y l~ y2)
x l ~ x2

: 당해금액，；r l : 큰금액，成: 작은금액 
: 당해공사비요율，y l : 작은금액요율, y2: 큰금액요율

제20조(공사비가 5,000억원 초과 시 적용요율) 공사비가 5,000억원을 초과할 경우의
적용요율은 별표 1, 별표 2, 별표 3과 같다.

제4 장 시공상세도작성비

제21조(요율) 시공상세도작성비는 별표4의 요율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제22조(업무범위) 시공상세도는 공사시방서에서 건설공사의 진행단계별로 작성 
하도록 명시된 시공상세도면의 작성 목록에 따라 작성한다.



■ ■ 圖 울

제23조(예정수량 산출) 시공상세도면의 작성 예정수량은 별표4의 요율에 따라 
구한 시공상세도작성비를 별표5에 따라 산출한 시공상세도 1장당 단가로 나누어 
구한다.

제24조(사후정산) 시공상세도면의 수량은 현장여건에 따라 확정되므로 사전에 
작성될 도면의 예정수량을 정하고, 현장시공시 시공상세도면의 작성 목록에 따라 
작성한 후 당초 예정수량보다 실제 작성된 수량에 증감이 있는 경우 발주청의 
승인을 받은 수량에 따라 사후에 정산하여야 한다.

제25조(시공상세도면의 난이도) 시공상세도면의 작성에 요구되는 난이도는 별표6에 
따라 구분한다.

부 칙

제 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고시 시행 이전에 계약을 체결한 엔지니어링사업의 대하여는 
종전의 기준(지식경제부공고 제2008-109호)을 적용한다.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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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표  1] 건 설 부 문 의  요 율

업 무 별 요 율<%》
공사비 기본설계 실시설계 공사감리 계

5천만원 이하 3.24 6.49 3.02 12.75
1억원 이하 3.04 6.07 2.85 11.96
2억원 이하 2.42 4.85 2.26 9.53
3억원 이하 2.22 4.43 2.06 8.71
5억원 이하 2.01 4.03 1.89 7.93

10억원 이하 1.77 3.55 1.66 6.98
20억원 이하 1.63 3.27 1.53 6.43
30억원 이하 1.57 3.15 1.48 6.20
50억원 이하 1.54 3.09 1.45 6.08

100억원 이하 1.51 3.01 1.41 5.93
200억원 이하 1.46 2.91 1.37 5.74
300억원 이하 1.45 2.90 1.35 5.70
500억원 이하 1.41 2.84 1.33 5.58

1,000억원 이하 1.40 2.79 1.30 5.49
2,〇〇〇억원 이하 1.38 2.76 1.28 5.42
3,000억원 이하 1.37 2.72 1.25 5.34
5,000억원 이하 1.34 2.70 1.23 5.27

기본설계요율
= 2.75 X (공사비厂00265 -  0.006822

5,000억원 초과 실시설계요율
= 5.0 X (공사비)-0 0229

공사감리요율 
= 3.4816 X (공사비)_q'q386 - 0.00084

비고 1. “건설부문”이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엔지니어링기술 중에 
서 건설부문(농어업토목분야 및 상하수도 중 정수 및 하수，폐수 처리시설 등 환경플 
랜트를 제외한다.)과 설비부문을 말한다.

2. “공사감리，，란 비상주 감리를 말한다.
3. 5,000억원 초과의 경우 공식에 의해 산출된 요율은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4. 기본설계, 실시설계 및 공사감리의 업무범위는 제14조와 같다.



[별표  2] 통신부문의 요율

、、 요 율 업 무 별 요 율<%》
공사비 기본설계 실시설계 공사감리 계

5천만원 이하 4.09 12.28 2.70 19.07
1억원 이하 3.84 11.55 2.53 17.92
2억원 이하 3.06 9.18 2.02 14.26
3억원 이하 2.79 8.38 1.84 13.01
5억원 이하 2.54 7.59 1.68 11.81

10억원 이하 2.24 6.71 1.48 10.43
20억원 이하 2.07 6.16 1.36 9.59
30억원 이하 1.99 5.95 1.31 9.25
50억원 이하 1.95 5.85 1.29 9.09

100억원 이하 1.89 5.70 1.25 8.84
200억원 이하 1.84 5.53 1.22 8.59
300억원 이하 1.82 5.49 1.21 8.52
500억원 이하 1.80 5.37 1.18 8.35

1,000억원 이하 1.76 5.30 1.16 8.22
2,000억원 이하 1.74 5.20 1.14 8.08
3,000억원 이하 1.72 5.11 1.13 7.96
5,000억원 이하 1.70 5.05 1.11 7.86

기본설계요율
= 3.16 X (공사비)-0.023 - 0.000634

5,000억원 초과 실시설계요율
= 12.02 X (공사비)-0.0323

공사감리요율
= 2.3088 X (공사비)-0.0271 -  0.00262

비고
1. “통신부문”이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시행령 별표 1의 기술부문 및 전문분야 구분표의 

정보통신부문과 산업부문의 소방•방재 분야를 말한다.
2. “공사감리”란 비상주 감리를 말한다.
3. 5,000억원 초과의 경우 공식에 의해 산출된 요율은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4. 기본설계, 실시설계 및 공사감리의 업무범위는 제14조와 같다.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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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 시공상세도작성비의 요율

시 설 물  난이도별 요 율 (% )

공 사 비
단 순 복 잡

1억원 이하 1.31 1.46 1.61

2 억원 이하 1.15 1.28 1.41

3억원 이하 1.06 1.18 1.30

5억원 이하 0.96 1.07 1.18

10억원 이하 0.85 0.94 1.03

20억원 이하 0.74 0.82 0.90

30억원 이하 0.68 0.76 0.84

50억원 이하 0.62 0.69 0.76

100억원 이하 0.54 0.60 0.66

200억원 이하 0.48 0.53 0.58

300억원 이하 0.44 0.49 0.54

500억원 이하 0.40 0.44 0.48

1 ,000억원 이하 0.35 0.39 0.43  |

2 ,000억원 이하 0.31 0.34 0.37

3 ,000억원 이하 0.28 0.31 0.34

5 ,000억원 이하 0.25 0.28 0.31

5 ,000억원 초과

단순공종요율 

=  45.5535  X

보통공종요율 

=  50.6135  X

복잡공종요율 

=  55.6734  X

(공사비)-01924 

(공사비)—01924 

(공사비)_°_1924

비고. 5 ,0 0 0 억원 초과의 경우 공식에 의해 산출된 요율은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계약심사 사례집
Uisan Metropolitan City

【별표 5 】 시공상세도 1장당 단가 산출근거

^ 성  난 이 도 단 가  스 « 0 거

단  순 {(0.24  X  초 급 기 술 자  노임단 가 ) + (0.49 父 중 급 기 능 사  노 임 단 가 )}

보 통 {(0.34  X  중 급 기 술 자  노 임 단 가 ) +  (0.70 X  중 급 기 능 사  노 임 단 가 )}

복 잡
{(0.20  X  고 급 기 술 자  노임단 가 ) +  (0.44 父 중 급 기 술 자  노임단가) 

+ (0.91 X  중 급 기 능 사  노 임 단 가 )}



격

c e b C

【별표 6】 공종별 시공상세도면의 작성 난이도

공 종 세 부 사 항 난이도

철 근  공

가. 부재별 철근 배근 전개도

나. 겹이음 위치 및 길이, 기계적 연결 또는 용접이음의 위치

① 배근상세도 검토 후 길이별 반입철근 계획수립 (8, 10, 12m)

② 구조상 안전위치 선정, 겹이음 위치와 길이 등을 고려 자투리 철근 최소화 

(구조물, 암거표준도, 옹벽표준도의 이음부 확인 후 결정)

③ 정•부철근의 유효간격 및 철근피복두께 유지용 스페이셔 및 고임대의 위치, 

설치방법 및 가공을 위한 상세도면

④ 특수 구조물의 수직철근 조립방법 및 작업 중 전도방지 계획도

⑤ 철근 구부리기 상세, 철근재료표 (철근개수, 형상과 규격, 길이, 중량포함), 

철근의 위치

보 지" —1 fcd

토 공

가. 흙깍기 (절토)

① 소단폭원, 절취고 및 구배 (절토부 개소당 대표단면)

② 소단, 산마루, 측구, 도수로 위치

단 순

나. 흙쌓기 (성토)
① 흙쌓기 최종 마무리면별 길어깨

② 본선 및 중분대 표준횡단계획도(성토부 개소당 대표단면)

③ 토사 측구 설치 계획도

단 순

다. 다 짐

① 노체 노상의 토사 다짐 흙쌓기 두께 및 종류

② 토사 다짐순서도

단 순

불 량  토 

치 환 공

가. 지층조사

① 확인심도，확인계획도(종단, 횡단방향) 

- 심도별, 이정별 연결도

보 자 —1 td

지 반 

개 량 공

가. 지층조사

① 확인심도 확인계획도(종단, 횡단방향): 심도별, 이정별 연결도
보 지" —1 td

나. PE, PET 매트

① 성토 폭원을 고려한 위치별 매트의 공장제작 계획도

② 현장 및 공장 봉합방법

보 자 —1 td ；

다. 연약지반상 배수구조물 기초 치환 

① 치환폭, 깊이
보 자 —1 td

라. 모래말뚝 및 Pack drain 

① 배수계획도
보 자 —1 fcd

마. 계측 기기

① 설치위치 평면도 ② 설치방법 

③ 설치위치 변경 및 깊이(길이) ④ 계측 기기 보호시설

보 자 —1 td



계약심사 사례집 병고i
Ulsan Metropolitan City

공 종 세 부 사 항 난이도

지 반 
개 량 공

바. 지 반 보 강  계획도  
①  사용재료, 주입범위, 깊이 복 잡

구 조 물 공  
(공통사항)

7 K 일 반  구조물

① 단면변화부
② 시 공 순 서 도 (콘 크 리 트  타설순서도  포함)
③ H - 파일 매몰부  보강
④  구 조 물  개 구부  보강(후 속 공 정 을  고 려한  개구부  위치)
©  콘크리트  타설이음  (시공이음) ⑥ 콘크리트  타설계획서
©  각종  콘크리트  배합설계서
(8) 강연선  인장장비  배 치 ，순서, 방법
@ 콘 크 리 트투입구  위치, 개소수, 규격 ⑯ 지 수 판  상세도

복 잡

나. 거푸집
①  모따기  위치
② 문양거푸집  등의 사용시  설치계획도  및 철근  피복두께  표시도
③ 시공  이음부  처리도  ④ 동바리  설치도

보 통

배 수 공

가 . 공통  사 항
① 타  시설물과의  연결부  및 연장  끝부분  처리도  

나. L 형 측구
①  형 식 변경부  접 속 처 리 와  문양거푸집  사용시 설치계획도  

다. U 형 측구(용수로포함)
① 배수종단도  

라. V 형 즉구
①  배수종단도  ②  선형 ③  L형측구  또는  U 형측구 와  접 속 연결부  처리 

마. 산 마 루  측구
① 선형
②  1_형측구 또는  U 형 측구와  접속연결부  처리

단 순

바. 암거 및 배수관(문)
©  확장공사시  가시설  설치도
②  지 형 여 건 을  고 려 한  연장, 규격, 스큐  (S kew ) ,피토고, 구배
③ 설계 E 丄이 암거 중심 기준이므로  암거길이 방향으로  최대
피토고위치에서의  단면검토와  시공시 암거상면이  포장층  내에 위 치 할  경우  
보강슬래브  또는  접속슬래브  설치도
④  통로암거  특수거푸집  설치계획도(피복두께  확 보 방 안  포함)
⑤  인접한  암거 ，배수관, 측구용  배수로간  날개벽 연 결 부 처 리 도
⑥  분 할  시공시  시 공 이음부  처리도
⑦  날개벽과  도수로  연결상세도

복 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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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종 세 부 사 항 난이도

배 수 공

사. 옹벽
① 배수구명  위치도  및 잡석채움  시공도

②  문양거푸집  설치도
③  조립 철근  설치상세도
④ 시공이음  위치 및 상 세 도 (W ater S top  e tc ..) 

아. 밸브 박스

①  배관구  설치상세도
②  출입구  뚜껑 및 그 라 이 팅 (G ra ting ) 설치상세도

복 잡

자. 기 타
①  맹암거 설치계획도
②  절■성토 경사면  녹화계획도

③  1C  및 정션 구 간  내 녹지대 배수계획도
④  절 •성토  경사면보호를  위 한  소단  및 사 면 배 수 (도 수 )계 획 도

단 순

포 장  공

가. 시멘트  콘크리트  및 아스팔트  콘크리트포장
①  센서라인  설치 계 획 도 (위 치 , 간격)
② 교량  접속슬래브의  종단구배, 편구배를  고 려한  세부계획도

보  통

교 량  공

기 i

① 가시설이  필 요 한  터파기 에서의  가시설도
복 잡

나. 교대, 교각

①  시공이음부  처리도
②  교좌면 : 받침 (s h o e ) 별 교좌면  시 공 계 획 도 (E 丄표기)
③ 대기온도, 건조수축  크리이프  등을  고려한  받침(Shoe)의 유간  설치 계 산서
④ 확 장공사  시 가시설  설치도
⑤ 교량받침  교 체 위 한  잭 (J a c k )설치도
⑥ 슬래브  배수처리  위 한  교대주변  배수  처리도

⑦ 교대배면  뒷채움  처리도

보  통

다. 교량받침
① 교량받침  설치계획도
②  최소 연단거리 고려 앵커 설치도(코핑 철근에 고정 또는  후시공 시 블럭〇[웃 

규격, 재료, 깊이 등을  명기)
③  솔 플 레 이 트 와  윗 받침 연결도(용접, 볼트이음, 쐐기형  처리 등)

단  순

라. 신축이음장치
①  신축이음장치  설 치도  (슬래브  철근  조립전  제출)
-  선정제품의 폭  , 두께와  상부형식에 따른 신축이음장치 설치부의 교량슬래브 

단부조정 등을  명기

보  통



계약심사 사례집
Ulsan Metropolitan City

공  종 세  부  사  항 난 이 도

교 량  공

-  신축이음장치  설치규격에  상 응 한  블럭아 웃 (B lo c k  o u t)폭, 두께
-  앵 커 철 근  용접 시 대기온도에  따른  신축이음장치  설 치폭  계산서  
②  슬래브  양측난간  누수방지를  위 한  물막이 처리도

마. 강  교
①  강교  제 작 계 획 서 (각  부재의 절단  가 공 ，용접 검 사  현도)

②  가설계획도  (가벤트  설치도, 부재 체결순서도, 투입장비 배치도, 볼트체결  
순서도)

③  데크  플레이트  설 치 도 (재 질 ，규격, 형상, 부착방법)
④  강교부재  운반계획서(중량, 폭, 길이, 높이검토)
⑤  공 장  및 현장  도 장  계획서

복 잡

바. P .S .C  BEAM 교
①  P .S .C  BEAM  구조도  (표준도  사용)
②  강제 거푸집  상세도  (표준도  사용)
③  스 큐 (S kew ) 종단, 편 구 배구간  설치계획도
④  전도방지  시설도
⑤  제 작 장  평 면 계 획 (B eam  배치) 및 바닥  조 성(다짐, 배수)계획

보 통

사 . 바닥판
①  배수구  설치계획도

(특히  거더교의  경우  보 및 가로보  위치에 배수구명  설 치 가  곤란하므로  

적 정 한  간격 및 위치조정이  필요하며 교량하부  조건에 따른  배수관  길이 및 
접 수 구  설치위치)

②  배수구멍  주변 철근보강
③  물  끊기 위치 및 재료, 규격
④  슬래브  콘크리트  타설 데크피니셔  설치도
⑤  가 로등  설 치 구 간  및 광통신  라인 설 치 구 간  세부계획도
⑥  난간  방호벽 광통신  파이프  배치 및 철근  배근도

보 통

터 널  공

가 . 굴 착
①  굴착순서  및 단면도
②  발파계획도(천공깊이, 방향  및 위치) 
②  터널 입 •출구부  절취 계획도
④  시 • 종점부의  중심좌표  및 E L  확인
⑤  천공패턴
⑥  천공배열도  및 기폭배열도
⑦  발파용  매 트나  덮개 표준도

보  통

향>



공  종 세 부 사 항 난이도

터 널  공

나. 계 측
①  계측  기기 설치위치도
②  계측  기기 보호시설도

단  순

다. 배수구  및 공동구
①  시공  중  배수처리  계획도
②  공 동 구 와  집수정과의  배수관  연결
③ 포장  E 丄고ᅡ 비교  공동구  상 단  E 丄

보  통

라. 라  이 닝
①  거푸집  도면(콘크리트  투입구  및 검사구, 단부마감)
②  수축  및 팽창줄눈  설치도

③ 라이닝과  개 구부  철근연결  및 시공이음부  처리도

④ 철제 동바리

복 잡

마. 타  일
① 배치도, 수축  및 팽창줄 눈  설치도 보  통

부 대  공

가. 방 음 벽
① 신축이음장치  설 치부  처 리 도(지주간격, 방음판, 길이)
後 방음벽용  옹 벽과  교량부  방호난 간 ，가드레일  또는  L형 측구, V형 측구  

등과의 접속부  처리도

③ 종 단 구 배 가  급한  곳의 방음벽 옹벽 처리도
④ 방음벽 출입시설  설치 위치도  및 상세도

보  통

나. 중앙분리대
① 토 공부와  교량부의  접속부  처리도  (교 량  신축이음부)
②  기초  및 구체 기계 시공시  센서라인  설치계획도

보 통

다. 울타리
① 기둥과의  접속부  처리도
② 노형 앵글  설치계획도
③ 울타리 설치계획도

단 순

&K 기 타
①  영업소  시설 상세도
②  노면 표지 상세도
③  안전시설  상세도

보 통

가 시 설 공

가 . 흙막이 가시설공
①  H - 파일, S heet- 파일 : 위치별  규격 및 근입길이, 간격, 이음부  

연 결 상 세 (필 요 시 ), 횡 토압  지지방법  (H- 파일 또는  어스앵커  사용  등)
②  흙막이 공법 표기
③  토류판  : 재질, 폭, 두 께 ，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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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시 설 공

④  지 장 물 로  인한  가시설  변경시
⑤  어스앵커  : 근입길이, 종，횡 방향  간격, 정착  헤드  크기 및 방법，그라우팅  

제원  및 상세
⑥  형태별  단면도

⑦  가시설  상세도, 시공순서도, 수직 피스  제작, 코너 피스  제작

복 잡

-  주형 보  받침 및 연결 -  제 작  복공  설치도
-  보 강 재 (S tiffe n e r) 설치 -  장비통로  및 작업 구  버팀보  보강
-  띠장  우 각부  연결 -  작업구  안전 울타리
-  띠장  연결 -  주형보  X- 브레이싱
-  파일 연결 -  보조파일
-  버팀보  보강 용  브레이싱  -  사보강재
-  중간파일  보강용  브레이싱  및 -  하타쇄기
c  형 강  설치 -  중간말뚝  방수처리
-  주형 보  브레이싱  -  H- 파일 개 구부  마감
-  피스  브라켓  제 작  -  보걸이

-  토 류용  앵글설치  -  진입부  상세
-  버팀보  제 작  -  U볼트
-  띠장  설치 -  작 업계단  및 점검통로
-  잭 (J a c k ) 설치 -  버팀보  연결
-  수직 피 스 제 작

나. 가  교
①  연장, 폭원, 통과높이, H- 파일의 근입 깊이, 강재 규격, 난간설치방법, 

포장단면, 연결가도  테이퍼 및 연장, 기 타 사 항
②  이음부  용접 및 볼트  체결도

보 통

다. 가  시 설
①  안전 시설, 안전 도색
②  가 설 건 물  배치현황

단 순

라. 가 도  및 가물막이
①  연장, 쪽원
②  접 속 처 리 도 (본 선 , 가교  접속부, 테이퍼 등)
③  배수시설도

보 통

마. 기 타
①  구 조물(암거, 교량, 배수관) 시공  전 가배수  시설
②  가도, 가교  및 가시설  설치에  따른  길어깨 안전 시설
③  상 판 가 설 장 비 (M SS , FSM , FCM ) 설치계획도, 가설장비  재 료 ，규격, 형상, 

가설장비  운영(작동)

보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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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하  수 
도  공

가 . 공통사 항
① 타시설물과의  연결부  접 속 처 리 도 ，계획평면도

단 순

나. 관접합부설
①  밸브실 및 유량계실  설치위치도  및 배관상세도
②  수평, 수직곡 관  위치도
②  지형여건을  고 려한  관로  연 장 ，규격, 토 피 ，경사

보 통

다. 기타
①  곡관보호공  상세도

단  순

옹 벽  및 
기 타

가. 〇  벽
①  구간별 전 개 도 (시 공 이 음 ，개 구부 위치)
②  날개벽과의  연결부  처 리 도 (교 량  및 암 거 ，배수관)

③  배수구명 위치도
④  옹벽 위 표 지판  등 설 치 구 간  단면 보강도

⑤  집수정과의  연결도
⑥  다이크와  연결부  처리도

⑦  조립 철근  상세도

복 잡

나. 기 타
①  양생, 보온  세 부 사 항
②  I丄.M ，P .S .M , F .C .M , 사장교  등 특수교량의 경우  시 방  및 특수성에 기인한  

부위별 시공상세도
③  각  교량별  유지관리  점검시설의  필 요 한  부분  상세도

보  통

교 통  안 전  

시 설

가. 표지판
①  표 지판  설 치 계획도  (종 •횡단상  위치, 매설 깊이)
②  지주  또는  트 러 스 와  결속부  처리도

③  앙카볼트  시공계획

단  순

나. 교통처리계획
①  단계별 교통처리계획
②  차선변경에  따른  단계별 복공계획

보  통

기 타

①  기 타  규격, 치수, 연장  등이 불명확하여  시공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부위의 

각종  상세도면
②  공사용진입로  및 유지관리도로  위치, 연장, 폭원

보  통

비고 1. 다만, 공장에서 제작하고 별도의 전문감리를 시행중인 강교 시공상세도는 작성 
대상에서 제외한다.

2. 상기에 표시되지 않은 특수공종 및 기타 시공상세도면에 대한 작성 난이도는 발주 
청과 상의하여 정한다.

향




